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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동북아 사회문화 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 SWOT 분석과 S-T 력사례

                                        양 미 강(세계NGO역사포럼 운영위원장)

1. 왜 동북아시아의 사회문화 협력을 말하는가?
현재 한중일 3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회문화 협력을 증

진시키는 것이다. 3국간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차원의 해결방법보다는 비정치적인 차원의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협력

이란 일방적인 요구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갈등의 고리를 점차 끊어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3국의 지역적, 국

가간, 시민들의 이해가 심화되면 될수록 국가간, 지역간 문화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문화

적 소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확장된다.1)

오래전부터 한중일 3국은 상호교류와 협력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을 둘러싼 세계

정세와 그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고대부터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를 교류하고 

있었으며, 3국을 특징짓는 언어권이나 종교권에 있어서 한자와 불교, 유교 등 문화적 요소를 공유해왔

다.2) 

그러나 근대 이후 한중일 3국은 상호협력과 교류의 역사를 대신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갈등의 역사가 대치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상호간의 갈등은 교차되고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해결국

면을 맞기는커녕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중일 3국에 존재하는 갈등은 곧바로 국가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예가 2005년 한일, 

일중간의 갈등을 첨예화하게 만든 과거사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이다. 일본 우익세력에 의한 

역사왜곡이 일어나자 한중일을 둘러싼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악화는 물론 대중문화와 사회문화의 교

류도 감소하였다. 이같은 사례는 결코 국가간의 갈등과 사회문화 갈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한중일의 사회문화 협력을 위해, 먼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

다.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을 통해 한국을 둘러싼 내부요인과 한중

일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환경 속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과 

디딤돌을 선별하여 걸림돌을 극복하고 디딤돌을 초석으로 삼아 동북아의 사회문화 협력을 어떻게 이

루어내야 할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이우영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거버넌스 관점에서”(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

과제 2006)

2) 전성훈은 동북아 3국에서 불교의 자비정신을 매개로한 공동체성 창출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동북아평화 공

동체 형성을 위한 인지공동체 활성화 방안”(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과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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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을 둘러싼  환경요인
동북아의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며 기회요인을 충분히 활용하고 

위협요인을 극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 요인으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요인으로 기회요소

와 위협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내부요인은 한국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며, 외부요인은 한중일을 둘러

싼 3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3)

2-1 강점(Strength)
1) 동북아 평화를 한 정부의 정책  의지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북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3년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출범시켰다.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번영을 통한 내부 역량

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 2004년 내부역량 강화 뿐 아니라 동북아와의 대외협력

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기 위해 명칭을 동북아시대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문화협력팀을 출범하여 본격

적으로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것은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참여정부

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시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의 노력 역시 독일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정권교체기인 오늘날, 차기 정권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의 정책적 기조를 계속 이어갈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2) 역동  국가 이미지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역동적인 한국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다. 특히 시청 광장 앞에

서의 열띤 응원은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공동 주최국인 한국과 일

본이 서로를 아는데 기여를 했다.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일본인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일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보면 문화적 교류가 한일 양국에 큰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이뿐 아니라 겨울연가,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류라는 대중문

화의 흐름이 아시아를 석권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류를 통해 아시아인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친

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56.7%로 집계된 것은 그동안 통계치에 비춰볼 때 

사상 최대치이며, 이것은 한류 열풍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한국관광공

사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해외여행자 10명 중 7명이 한국을 여행지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한류 

3) 이 분석틀은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협력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만든 내부보고서의 내용을 골

간으로 하였다. 

4) 2002년 7월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2001년 11월 46%에서 

2002년 7월 53%로 증가하였고, 한일관계에 대해 10명 중 8명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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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고 답한 것을 보면 한류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류

의 긍정성은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류를 일방적인 문화수출이 아닌 아시아와의 상호성

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역한

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사회문화 협력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5)

3) 시민사회의 활동성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성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정도로 우수하다. 그것은 시민사회가 적

극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고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반

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부터 눈에 띌 정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르

러 폭발적으로 숫자가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2000년 총선연대의 활동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정치인들을 낙선시킨 총선연대의 활동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경이감을 갖게 

하였다, 또한 2001년 일본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일본의 왜곡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했던 한국 시민사회 

노력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가 비판만이 아닌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성으로 인정받은 경

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일본의 시민사회는 각자의 활동성은 가지고 있지만, 오피니언 그룹으로 사회를 

개혁하거나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중국은 공식 등록단체는 약 100만개 정도가 되나 대부분

이 관변단체이고 자발성에 근거한 시민사회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에서 유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현재 공식 

추산 62만개이지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단체는 약 1.8%인 1만개 정도이며, 대부분 지역활동

에 근거를 둔 분산적 활동이 주를 이루어 정부를 비판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2 약점 (Weakness)

1) 장기 망의 부재

사회문화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비전이 수립되는 것이 필수요소다. 장기적인 비젼 속에서 이 

비젼을 추진하는 구심력을 확실히 만들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 그리고 전략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획이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그 기획

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가장 큰 약점은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에 치

중한다는 것이다. 일회성과 이벤트성 사업은 장기 비젼의 부재를 드러내고, 이것은 과정이나 결과 모

두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지방자치제의 경우 자매결연 사업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이나, 정작 교류내용은 관행적인 

행정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등 사회문화 협력에 대한 치 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목표 자체가 분명

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관심이 없으면 자연히 예산 

배정도 저조하고, 예산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며 장기 전망 자체를 수립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결국 악순환을 가져와 사회문화 협력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5) 이우영은 포괄적인 사회문화협력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아시아의 문화국가로서 한국으로 재규정해야할 필요

성이 있다고 말한다. 위의 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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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인식의 부재

우리의 전반적인 교류정책은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교류 보다는 서구에 대한 일방적인 교류에 초점을 

맞춰왔다. 예로부터 한국은 선진문명을 받아들인다는 명목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선호하였다. 그 결과 

해외 박물관에서 한국을 알리는 한국학을 설치하는 경우, 6개국 14개처에 한국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동아시아 박물관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역시 학술진흥재단 누적 통

계를 보면 미국이 54.2%, 일본 16.3%, 중국 2.1%로 드러났다. 서구 전문가에 비해 동아시아 전문가

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아시아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내재화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편이지만, 이는 주로 연구자와 시민운동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아시아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미흡하여 다른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문제가 되고 있

으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아시아의 반한감정이 노골화되고 있어 태국의 경우 반한폭

력단체가 나타날 정도가 되었다.

3) 국제  마인드의 부재

이 문제는 사회문화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점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 

협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젼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

대망인 국제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연대는 고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네

트워크를 위한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국내문제에 집중

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는데 역량이 부족하며 이때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는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6) 

또한 국제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한일, 한중 등 양자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도 주로 서구 중심의 양자관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네트워크

가 아직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한중일 등 적어도 동북아 사회문

화 협력을 위한 주요한 나라를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관계로 하루빨리 전환해야만 한다. 다자간 협력

관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협력의 내용과 범위를 넓히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7) 이럴 때 타국 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나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2-3 기회요인(Opportunity)

1) 문화 교류의 확산

6) 일본의 경우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약 17%를 차지하고 일본정부 역시 국제교류 표창제도, 외

무성 내 NGO 담당대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7) 역사갈등 이외에도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주제는 환경문제로, 한중일 환경정보 공유 프

로젝트(Enviro Asia)를 만들어 공동의 환경현안, 각국의 정보공유를 위해 2년에 한번씩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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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관광교류, 스포츠 및 대중문화 교류가 확대되면서 문화교류가 전반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일  대중 문화상품의 수출입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2002년 한일공동 월드컵 개최, 2005년 한일우정의 해와 한일 공동방

문의 해로 정하여 한일 양국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역시 정부 차

원에서 2000년 6월 한중 관광교류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방문을 허용하였고, 한중 

우호의 밤, 한중 문화관광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한

중, 한일 정부간의 문화교류 지원은 실제로 해외 방문객의 수를 증가시켰는데, 1992년 323만명인데 

반해 10년 후인 2002년에는 534만명으로, 2년 후인 2004년에는 582만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단순 방문이나 관광, 대중문화 뿐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와의 인적 교류가 꾸준하게 증가하

고 있다. 동아시아인과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동아시아 노동자의 유입, 그리고 국내에 유학중인 아시아

계 학생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한국의 대일, 대중 문화상품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8)

동북아시대위원회가 2004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동북아시아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태에 따르면 중앙정

부, 지방자치제, 민간단체들의 동북아 나라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조

사대상의 30.4%가 현재 교류를 진행 중이었으며, 평균 교류회수는 연 6.2회로 나타났다. 그중 중국과

의 교류협력 (82.3%)이 압도적이었으며, 일본(49.7%), 그리고 러시아(6.6%)와 몽고(6.6%) 순서로 나

타났다. 주로 교류협력의 내용은 문화교류(53건), 자매결연(48건), 친선교류(31건), 스포츠교류(25건), 

청소년교류(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체들의 동북아 국가 들과의 교류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 약 64.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불만족한다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예산부족

과 정보, 법규제 등을 꼽았다. 열거한 불만족 요소를 해소한다면 만족도는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

다.9) 이러한 현실은 문화교류가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의 주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낼지에 달려있다.

2) 심화되는 경제의존

한중일 3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교역이 동북아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2년간 12.5%에서 22.4%로 거의 두배 증가하였고, 2005년 현재 

8) 동북아시대위원회, 2006년 6월 보고서 중에서.

9)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시아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2005.12,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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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 대상국으로  제1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위 무역흑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한국 역시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제2위 투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또한 

각각 상대국에 대해 제2위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갖고 있다.10) 이같이 3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통합도 모색되고 있다.

이같이 3국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된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앞

으로 20년간 6-7%의 고도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동북아의 경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교역 및 투자 이외에도 에너지 공동개발, 환경협력, 

수송 및 물류관련 사업, 금융협력, 도시 및 지방간 협력사업,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 등 각 분야에 걸

쳐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역내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을 이

루고 있다.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제도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유무역지대(FTA)형성

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11) 

  

2-4 위협요인 (Threat)

1) 안보 기

동북아는 현재 세계 최강들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화약고와 같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

계가 맞부딪치면서, 냉전 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경제협력은 심화되고, 군비경쟁은 증가하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분류되

고 미국과 일본의 견제를 받고 잇다.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과 일본은 1990년대 중반이후 동맹관계를 재정비 강화하였다. 2005년 2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

본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미국과의 협력 아래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공동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그후 일본은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변혁과 재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

화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12) 이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향후 동북아 전략구도를 염두에 둔 군비경쟁이 강대국들에 의해 강화됨에 따라 안보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 속에서 위협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북핵문제이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

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로 선회하

면서 이를 계기로 6자 회담의 틀이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동북아는 여전히 안보위협에 처해있다. 이

외에도 동북아 지역내 영토 및 자원확보 경쟁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 

문제, 중일간의 조어도 문제, 일본과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등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갈

등요인이 되고 있다. 

2) 불균형한 시민사회

한중일 시민사회는 그 형성배경부터 많이 다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른바 재야라고 하는 오랜 기

10) 김국신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젼과 과제(3)”(경제사회인문연구회 2006, 51-52)

11) 최태욱, “보편적 구상으로서 동북아 시대와 지역협력방안”(‘동북아를 보는 눈’ 심포지엄 자료집, 2007, 

198-199)

12) 국방연구원 “2005-2006 동북아군사력”(국방연구원, 2006, 50-59). 김우준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과제 2006), 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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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독재정권에 대항한 국가권력과의 싸움이라는 틀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60년대 안보투쟁 

이래로 국가권력이 아니라 지방에서의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큰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시민단체 라기보다는 관이 주도하는 관변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 대

회를 계기로 정부와 다른 시민사회라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비로소 생겨났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층도 매우 다르다. 한국의 경우 주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대학과 종교집

단에서 충원되는 반면, 일본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관심 영역별로 조직하여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달리 변호사, 교사, 언론인 등 지식인 그룹에서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활동

의 범위 역시 3국이 다르다. 중국은 전국적 차원이 존재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전국적 차원의 운동

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중앙집중적인 운동은 거의 전무하며 지방에서 조직이 튼

튼하게 자리잡고 있는 형편이다. <표2>는 한중일 3국의 시민운동과 중앙, 지방과의 활동관계를 설명

한 것으로 정부와의 관계가 중국은 중앙통제형, 한국은 중앙집중형 파트너쉽, 일본은 지방분권형으로 

본다. 이같이 3국의 시민사회가 처한 조건과 내용이 많이 다름에 따른 비균형적인 구조는 3국 시민사

회의 연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운 조건이다.13)

<표 2> 한․중․일 각 국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중앙과 지방에서의 활동관계14) 

  

3) 역사인식 갈등

21세기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20세기 유산인 침략과 억압이라는 과거사의 흔적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20세기 전반 일제가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일본군‘위안

부’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피해자들이 엄존하고 있고 아직까지 식민지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세기 냉전시대는 아픈 기억을 올바로 바라보고, 치유와 화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해야 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서 과거사 청산이 본격화된 것은 냉전체제의 와해와 무관하지 않다.

13) 이기호 외, “동북아 사회문화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과 모색”(경제사회인문연구회 

2006, 11-14) ; 서남포럼이 펴낸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2006, 서남포럼) 에서 각국별로 시민운

동이 불균등하게 발전한 탓에 골고루 시민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4) 위의 글, 14에서 인용

China Korea Japan

Government Government Government

Controled Partnership
(national wide)

Locally 
Partnership

중앙중심적

파트너쉽/갈등

지방분권형 파트너쉽

중앙과소원한 관계

중앙통제

조건부 지원

사안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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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요인 외부요인

강점

(Strength)

정책적 의지
기회요인

(Opportunity)

문화교류 확산

역동적 국가이미지 심화되는 경제의존

시민사회의 활동성

약점

(Weakness)

장기적 비젼 부재
위협요인

(Threat)

안보위기

아시아인식 부재 불균형한 시민사회

국제적 마인드 부족 역사인식 갈등

냉전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대국들은 자국중심주의의 강화를 내걸면서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

을 장악하기 위한 탐색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살아남은 군국주의자들의 후예들

이 식민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역사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과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국가론’을 내세우며 일본의 정체성 회

복이라는 명분 아래 국익,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면서 평화헌법, 교육기본법, 국기국가법의 제정을 통해 

국내체제를 정비해가고 있다. 중국 역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내 체제의 이완을 수습하기 위

해 내부 국민통합의 일원으로 국가 프로젝트인 동북공정 등을 시작하여 한중 관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3국간 역사갈등의 대립은 역사적 차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3국의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

결된다. 또한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경험, 냉전시대의 전쟁 경험을 통해 한중일 3국간의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민족의식이 대립하면서 자국중심주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3. 걸림돌을 디딤돌로 : S-T 협력 사례
이상에서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이 처한 환경 분석을 하였다(표3). 이같은 환경 분석에서 우리는 걸림

돌인 약점과 위협요소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강점과 기회요인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S)을 가지고 동북아의 위협요인

(T)을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지는 기회요인(O)을 적극 활용하면서 한국의 약

점(W)을 극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향후 구체적인 과제는 다른 발표를 통해 보충하되, 여기서는 동

북아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디딤돌로 한국의 강점(S)으로 동북아의 위협요인(T)을 극복하기 위해 노

력한 S-T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는데 한정하도록 한다. 

<표 3> 사회문화 협력 SWOT 분석 종합

그렇다면 현재 동북아 3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만, 동북아 3국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3국간의 역사갈등 문제이다. 이것은 경

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지막 연

도 협동연구과제 13개 중 사회문화협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연구주제 6개를 살펴본 결과, 현 단계 

동북아 3국의 평화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공통적인 걸림돌로 역사갈등을 뽑았다.15) 이같은 사

실은 그만큼 역사갈등 해결이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선결과제라는 보여준다.

15) 김국신, 송정호, 이교덕, 정정숙,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젼과 과제”, 이기호, 양미강, 임성모, “동북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발전방안과 모델”, 이우영, 김재철, 전영선, 정정숙, 윤철경, 이우승,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거버넌스 관점에서”, 김우준, 김예경, 최운도, “동북아 문화공

동체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 전성훈, 민병원, 배정호, 이근신, “동북아 평화 문화 형성을 

위한 인지 공동체 활성화 방안”, 오해섭, 이민희,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 모형 정립과 교류 협력 모델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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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공동체구상 문화경제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지역범위
동북아/동아시아

(한/중/일/러/몽/ASEAN)

동아시아/아시아

(한/중/일/러/몽/

ASEAN)

동아시아/아시아

(한/중/일/호/뉴/인/러/대만/

북한/미국 ASEAN)

장애요인
중일과의 역사인식 차이, 영

토분쟁

일본과의 역사인식차이, 

영토분쟁, 미국의 개입

한일과의 역사인식 차이, 

영토분쟁, 미국의 반대

공동의 정체성 유교, 지리적 인접성 등 한자, 유교, 중화문명 등
중산층 문화, 혼성적 정체

성

한중일을 비교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 <표 4>에서 본 것과 같이 한중일 3국의 지역공동체 형성

에 있어 공통적으로 역사인식의 차이와 영토분쟁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중일 모

두 공동체 구상이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의 영역을 ‘사상으로서의 문화’와 ‘활동으로서의 문화’로 구분하면서, ‘사상으로서의 문화’는 밑으

로부터 3국이 공통의 역사인식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중일 3국은 모두 각자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나, 문화공동체 형성이 순조롭

게 되기 위해서는 3국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가능한 좁히는 노력과 아울러 3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공

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문화공동체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표 4>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16)

그만큼 역사갈등의 문제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 최대의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동북아 고유의 문제를 넘어서 서구에

서도 서서히 주목받는 주제가 되고 있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관련 121호 결의

안이 통과되었고, 한중일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문제, 독도 등 영토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

이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렵지만 더 이상 외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

될 경우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역

사문제가 동북아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문제, 인권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대의 걸림돌 중의 하나인 동북아 역사갈등 문제를 어떻게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한 디

딤돌로 재구성하고 재정리하면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다르다. 동북아 질서의 미래는 역사갈등

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문제제기는 귀 기울만하다. 역사갈등을 갈

등의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적 소재로 만들어가면서 동북아 지역

질서를 위한 공동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것은 그 한 이유라 할 

수 있다.17) 

16) 김우준 외, 위의 글, 52에서 인용

17) Suh,JJ "War-like history or diplomatic histor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 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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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역사갈등이라는 동북아의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대부분의 연구서는 역사를 통한 공

동인식의 함양에 주목한다.18) 지식인 공동체의 초국가적인 연대망 형성, 균형잡힌 역사관과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19). 그러나 동북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들이 현재 한중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

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정책적 의지와 시민사회의 활동성이 결합되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가기 위한 S-T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 불거진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2002

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발족을 가져왔으며, 그 성과에 대한 다양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2기를 출범시켰다. 2기는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적어도 조직상으로 보면 1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일 양국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또한 2004

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역사왜곡 문제와 아울러 한일, 한중 역사갈등과 영토갈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과 연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

였고, 2006년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통합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동아시아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하였다. 사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정부가 역사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한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도 다양한 차원에서 동북아 역사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성과를 만들었다. 그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인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준 것이며, 동시에 비판이 아닌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역

사갈등을 역사대화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005년 이후 한중일 시

민사회의 역사대화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투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우파들은 일종의 자학사관으로는 현재 민족주의의 폭발기

를 맞이하고 있는 동북아 상황에 대처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랑스런 일본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궐기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수단으로 역사교과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 그 결과 우익교과서가 교과서 시장에 진출하여 자신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마케팅화 하기 시작

하였다. 

이같은 일본 우파들의 역사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공동의 역사인식을 담

은 근현대사 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한중일 3국의 근현대사]를 만 4년의 작업 끝에 만들었다. 이

것은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사례의 모델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대구와 히로시마의 교사들이 중심이 

된 [조선통신사], 한국과 일본의 교사들이 함께 만든 근대 이전의 공동교과서 [마주보는 한일사], 한

일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된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일 교수와 교사들이 함께 쓴 [한일 

교류의 역사] 등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역사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귀중한 성과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으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역사갈등이라는 첨예한 문제에 대응하는 민과 관의 공동의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07년 제1회 역사엔지오 세계대회를 시민사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주최하여 21개국, 약 5000

명이 참여하였다.20) 이 대회는 다양한 영역의 역사갈등을 세계가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역사화해로 

18) 전성훈 외, 위의 글.

19) 이우영 외, 위의 글.

20) 2007 역사엔지오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21세기 역사화해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할”자료집(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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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걸림돌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토론한 장이다. 이같은 

세계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동북아라는 공동의 위협요인을 가진 특수성과, 한국이라는 

역동성을 가진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4. 마무리하면서
이상과 같이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실천사례를 통해 궁

극적으로 평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이룩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사회문화 협

력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형성이라는 복잡한 영역까지 가기 위한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체 형성은 공동의 인식을 담아내지 않고는 결코 이룩하기 어려운 일이며, 공동의 인식을 저해하

는 요소가 바로 역사갈등이라는 위협요소가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의 사회문화 협력은 국가와 지방자치제, 민간 섹터의 3자가 연계하여 공동의 목표 

아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야만 한다.21) 국가는 지속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와 

사회문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고 법률을 통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각 

영역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지방자치제는 장기적인 

비젼 수립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서 확

대해야만 한다. 시민사회는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사업을 전개해가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

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21) 배진수는 동북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모델로 국제기구까지 포함한 GPPN 모델(시민사회-정부-기업-국제

기구 파트너쉽)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영유권 분쟁과 그 의미“(‘동북아를 보는 눈’ 심포지엄, 2007, 

122-124)





   

  일본  사례와 망

▶▶▶

▶ 일본의 인권조례와 지역간의 연

▶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

▶ 사카이(堺)시의 인권신장을 한 인권 체계

▶ 미에 의 시책

▶ 미에  인권신장을 한 인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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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권조례와 지역간의 연

   

일본의 인권조례와

지역간의 연대

토모나가 겐죠(友永健三)

부락해방•인권 연구소 이사

반(反) 차별 국제 운동 이사국 차장

   

1. 들어가기

○ 작년에는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의 경과, 현상, 과제를
보고 했다.

○ 올해는 일본의 인권조례의 제정의 경험, 그 중에서도 지
역간의 연대해 대해 보고 한다.

○ 한국의 인권조례제정에 참고 했으면 좋겠다.

○ 동시에 한국의 인권조례제정에서도 배우고 싶다.

   

2, 이 보고에서의 인권 조례에 대해

○ 인권조례는 광범위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이 보고에서
는 이하로 한정한다.

1, 부락차별 조사 규제 조례

2, 부락차별 철폐, 인권조례 또는 부락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례

3, 인권 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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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人権条例の制定状況 (資料①）

(１)都道府県レベル

４７都道府県中 １６府県１７ 条例

(２)市区町村レベル
１８０４市区町村中 ４１０市町村

４１０条例

４

(２００９年６月１２日現在)

   

3, 인권조례의 제정상황 (자료①)

(2009년 6월 12일 현재)

(1)도도부현(都道府県) 레벨

47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16부현 17조례

(2) 시구정촌(市区町村) 레벨

1804 시구정촌 (市区町村) 중 410시정촌

410 조례

４，条例の名称による分類

①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 条例

２２２(５３．８％)

②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撤 廃条例

１２２(２９．５％)

③部落差別撤 廃・人 権擁護 条例

４１(９．９％)

④その他 ２８(６．８％) ５

(２００７年１月２９日現在)

   

4, 조례의 명칭에 의한 분류
(2007년 1월 29일 현재)

① 인권존중의 도시 만들기 조례

222(53.8%)

② 부락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 철폐 조례

122(29.5%)

③부락차별 철폐•인권옹호조례

41(9.9%)

④그 이외

28(6.8%)

   

5, 부락차별과 부락해방 운동

○ 일본의 인권 조례 제정에는, 부락해방 운동이 커다란 역
할을 하고 있어, 부락문제와 부락해방 운동에 대해 간단
하게 설명 한다.(자료②)

○ 부락차별은 한국의 ‘백정’에 대한 차별과 비슷한 것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전에는 수평사와 형평사의 연대가 모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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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락문제에 대해•개요설명①
(1965년 •내각동화대책 심의회 답신에서)

「 모든 동화문제는 일본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형성
된 신분 계급의 구조에 근거한 차별이며, 일본국민 일부
의 집단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으로 낮은 위치의 상
태에 놓여, 현대사회에서 현저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
당하고, 특히 현대사회의 원리로써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않은,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주 •동화문제 = 부락문제의 행정용어

   

부락문제에 대해•개요설명②

「 그 특징은 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현실로써의 차별이 있
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공동체적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 이 집단적 주거 지역에서 이탈하여 일반 지구에 혼
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
전통적 집단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음으로 양으로 신분
적 차별을 받고 있다.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주민은 「특수
부락」「후진부락」「세민부락」이라는 멸칭으로 불리
며 분명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부락문제에 대해•개요설명③

「즉, 동화문제는 일본 민족, 일본 국민 속에서 신분적 차
별을 받는 소수 집단의 문제이다. 동화지구는 중세말기
부터 근세초기까지 봉건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 여러 조건으로 규정되어 일정 지역에 정착해서 거주
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 집락이다.」

주•동화지구 = (피차별) 부락의 행정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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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락문제에 대해•개요설명

1, 전국 36부현, 1081시정촌(市町村)에, 4442지구의 동화지구(피차별
부락)이 존재

주 •시정촌(市町村) 수는 1993년 시점의 것

2, 동화관계 주민(부락민)의 호구 수는 29만 8385가구로 인구는 89만
2751명(아직도 동화지구에 사는 동화관계 주민 이외의 사람들을 포
함하면 가구 수는 73만 7198가구, 인구는 215만 8789명)

(1993년 정부의 「동화 지구 생활 실태 파악 조사」에서)

• 아직도 이 조사는 동화 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구의 조사에 한정되어
있고 동화 대책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구는 대상이 안 된다. 또, 동화지
구에서 나와서 동화지구 외(外)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락출신자도 조사의 대
상이 되어 있지 않다.

   

8, 부락해방 운동에 대해

○ 1922년 3월 전국 수평사 창립

주•수평사 선언은 일본의 인권 선언이라 불리지 않는다

(자료③)

○ 1946년 2월 부락해방 전국 위원회로써 재건

○1955년 8월 부락해방 동맹이라 명칭변경, 오늘에 이른다

주•현재 37도도부현(都道府県) 에 1809지부가 있고, 동맹

인수는 6만 5000명

９，部落問題にとりくむ人々の拡がり

●教員・・・全 国同和教育研究協議会結成

１９５３年

●研究者・・・・部落解放研究所創立 １９６８年

１９９８年に部落解放・人権研究所と名称変更

●労働組合・・・部落解放中央共闘会議結成

１９７５年

●企業・・・同和問題に取り組む全国企業連絡会

結成 １９８５年

大阪（１９７８年）、東京（１９７９年）など

各地でも結成
12

   

9, 부락문제와 싸우는 사람들의 확대

● 교원… 전국동화 교육 연구 협의회 결성 - 1953년

●연구자… 부락해방 연구소 창립 - 1968년

1998년에 부락해방•인권 연구소라고 명칭 변경

●노동조합… 부락해방 중앙 공투(공동 투쟁)회의 결성

- 1975년

● 기업… 동화 문제에 대처하는 전국 기업 연락회 결성

- 1985년

오사카(1978년), 도쿄(1979년) 등, 각 지역에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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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동화문제』를 위해 싸우는 종교 교단 연대회의

- 1981년

64교단, 3협찬단체(신 일본 종교 단체 연합회, 전 일본
불교회, 일본 크리스트교 협의회)가 가맹

●부락해방 기본 법 제정 요구 국민 운동 중앙 실행 위원회

- 1985년

2002년부터 부락해방•인권 정책 확립 요구 중앙 실행
위원회로 명칭 변경

주•각 도도현에도 같은 실행 위원회가 존재한다.

10，部落差別調査規制条例の制定

○背景：部落地名総鑑差別事件の発覚

14
   

10, 부락차별 조사 규정 조례의 제정

○ 배경 : 부락 지명 총감 차별 사건의 발각

○事件の? 要（2005年12月まで）～その①
（資料

④）

①今日までの究明活動の中で、法務省の 発
表でも８種類の「部落地名総鑑」が存在。

②部落の名前、所在地、戸数、主な職業な
どが記載（全国およそ５３００カ所）

③作成・販 売者は興信所・探偵者などの調
査業者

④購入者は、のべ２２３社（人）、大半は
企業。

15

   

○사건의 개요(2005년 12월까지)~그①
(자료④)

①오늘까지의 구명 활동 중에, 법무성의 발표에서도 8종류
의 「부락 지명 총감」이 존재

②부락의 이름, 소재지, 호구 수, 주요 직업 등이 기재

(전국 약 5300곳)

③작성•판매자는 흥신소•탐정 등의 조사 사업

④구매자는 233사(명), 대부분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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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の? 要 ～その②
⑤販売時期は、１９７０年前後と１９７５年前後の
２つの時期に集中している。

⑥販売価格は、安くて５０００円、高い場合は４万
５０００円。（当時の価格）

⑦法務省は、１９８９年、この事件の「終結宣言」
を発表したが、いまだに真相が解明されていない
だけでなく、同様の事件が続いている。

【注】２００５年１２月から２００６年１月にかけ
て「地名総鑑」が３冊回収された。内２冊は新種）
２００６年９月、電子版「地名総鑑」が回収された。

16

   

사건의 개요 ~그②

⑤판매시기는 1970년 전후와 1975년 전후의 2가지의 시기
로 집중되고 있다.

⑥판매 가격은 싸게는 500엔, 높은 경우는 4만 5000엔

(당시의 가격)

⑦법무성은 1989년 이 사건의 「종결선언」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진상이 해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사건
이 계속되고 있다.

【주】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에 걸처 「지명총감」
이 3권 회수되었다. (그 중 2권은 신종)

2006년 9월, 전자판 「지명총감」이 회수 되었다.

○大阪府で興信所・探偵社による「地名
? 鑑」の販? や部落差別調査を規制する
? 例が制定された。（１９８５年３月）
（資料⑤）
※その後、熊本県（１９９５年）、福岡県（１９９５年）、

香川県（１９９６年）、徳島県（１９９６年）でも部落差別
調査を規制する条例が制定された。

○これらの条例制定には、部落解放同盟
の全国大会での方針提起や、部落解放研
究全国集会等での問題提起が役立った。

注・いずれも年一回開催されている。 17
   

○오사카 부에서 흥신소, 탐정에 의한 「지명총감」 판매나
부락차별 조사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1985년 3월) 자료⑤

▶그 후, 구마모토 현(1995년), 후쿠오카 현(1995년), 가
가와 현(1996년), 도쿠시마현(1996년) 에서도 부락 차별
조사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 이 조례 규정은 부락해방 동맹의 전국 대회에서의 방침
제기나 부락해방 연구 전국 집회에서의 문제제기가 도움
이 되었다.

주•모두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11，部落差別撤廃・人 権擁護条例等の
制定

①１９８５年

部落解放基本法の制定を求めた運動の開始

②１９９０年代初頭

国の壁が厚いため、足元から部落解放基本

法制定を求めた運動を展開

○背景

18

   

11, 부락차별 철폐•인권옹호 조례의 제정

○ 배경

①1985년

부락 해방 기본 법의 제정을 구한 운동 개시

②1990년대 초

국가의 장벽이 두꺼워져 기초에서 부터 부락해방 기본 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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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９９３年６月

徳島県阿南市で阿南市部落差別撤廃・
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制定

(資料⑥)

○１９９３年９月

大阪府泉佐野市で泉佐野市における部
落差別と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条例制
定 (資料⑦)

１９

   

○1993년 6월

도쿠시마(徳島)현 아닌(阿南)시에서 아난(阿南)시 부락
차별 철폐•인권 옹호에 관한 조례 제정

자료⑥

○1993년 9월

오사카(大阪) 부 이즈미사노(泉佐野)에서 이즈미사노(泉
佐野)의 부락차별과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례 제정

자료⑦

   

○ 조례 제정을 위한 대책

•부락해방 •인권연구소에서

조례안 검토, 출판물의 발행

(1993년 3월)

   

○ 각종 집회에서의 제기

• 부락해방 기본 법 제정 요구

국민 운동 중앙 실행 위원회

의 집회

• 부락해방 동맹의 전국 대회

• 부락해방 연구 전국 집회

• 조례제정을 위한 독자의 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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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の制定
の経験

②１９９６年５月 地域改善対策協議会

意見具申

部落問題解決を他の人権課題の解決と
結びつける方向が提案される。

③地方分 権の流れ

○背景

①人 権教育のための国連１０年
（１９９５～２００４年）

22

   

12, 인권 존중의 사회 만들기 조례의 제정 경험

○배경

①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1995~2004년)

②1996년 5월 지역 개선 대책 협의회 의견 구신

부락 문제 해방을 다른 인권 과제의 해결과 연결시키는

방향이 제시된다.

③ 지방 분권의 흐름

○１９９６年８月

鳥取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の
制定 (資料⑧)

○その後

三重県(９７年)、大阪府(９８年)、
大分県（０８年）等においても制定

23

   

○ 1996년 8월

시마토리(島鳥)현 인권 존중의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

자료⑧

○ 그 이외

미에(三重)현(97년), 오사카(大阪) 부(98년), 오이타(大
分)현(08년)에서도 제정

   

○각종 집회에서의 제기

• 부락 해방 기본 법 제정 요구

국민 운동 중앙 실행 위원회

의 집회

• 부락 해방 동맹의 전국 대회

• 부락 해방 연구 전국 집회

• 조례 제정을 위한 독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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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지역의 경험에서… 미에(三重)현의 경우

○이가(伊賀) 등, 시정촌(市町村)에서의 조례 제정

○미에(三重)현에서의 조례 제정

○미에(三重)에서 시정촌(市町村)단계에서의 조례 제정 지
원

예: 블럭별 연수 테마로 인권 조례를 설정

   

14, 각 지역의 경험에서… 오사카 부의 경우

○ 오사카(大阪) 부 이즈미사노(泉佐野)에서 조례 제정

○ 부락 해방 동맹 오사카부연, 각 지부에서 자치체 요청

○ 세계인권선언 오사카 연락회로 부터의 요청

○ 부락 해방 연구 오사카 집회에서의 제기

○世界人権宣言大阪連絡会議の取り組み

・１９８４年に世界人権宣言の普及・宣 伝具体
化のために創立

・２０１０年４月時点で、４８団体、１９大 学、
５１地域連絡会が加盟

・代表：上杉孝實（識字 ・日本語連絡会代表）

事務局長：友永健三（部落解放・人? ? 究所理事）

・活動の柱に「大阪におけるすべての自治? で
の人? ? 例の制定と具? 化」を? げている。

資
料⑨、⑩、⑪ 27

   

○ 세계 인권 선언 오사카 연락회의의 대책

• 1984년에 세계 인권 선언의 보급, 

선언 구체화를 위해 창립

• 2010년 4월 시점에서, 48단체, 19대학, 51지역 연락회가

가맹.

• 대표 : 우에스기 다카미치(上杉 孝實)

(식자, 일본어 연락회 대표)

사무국장 : 토모나가 겐죠(友永健三 – 부락해방, 인권연구
소 이사)

• 활동의 이념으로 ‘오사카의 모든 자치체에서의 인권 조례
제정과 구체화’ 를 들고 있다.

자료⑨⑩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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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끝으로~ 이후의 과제

○ 미 제정 자치체에서의 조례제정

○ 조례가 제정된 자치체에서의 조례의 구체화

• 실태조사의 실시

•심의회의 개최, 답신

•기본방침,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책정

• 평가와 계획의 재검토

• 인권 도시 만들기의 결합

○条例制定・具体化を求めた取り組み

２０００年６月発行

２００７年１１月開催
29

   

○조례제정•구체화를 구한 대책

○個別人権条例の制定

例：男女平等条例、子どもの権利 条例

障がい者権利条例等

○国のレベルでの人権侵害救済法、差別禁止法、

人権基本法の制定、人権省の設置

○国際連帯

例：ユネスコが提唱している「反人種主義国際
都市連合」、「包括的な社会をめざす差別撤廃のた
めの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等への参加

資料⑫、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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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인권 조례의 제정

예: 남녀 평등 조례, 어린이의 권리 조례

장애인 권리 조례 등.

○ 국가 레벨에서의 인권 침해 구제법, 차별금지법,

인권 기본법의 제정, 인권 생(省)의 설치

○ 국제연대

예: 유네스코가 제창하고 있는 「반 인종 주의 국제 도
시 연합」, 「포괄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차별 철폐를 위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시 연합」등의 참가

자료⑫,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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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13)
資料①   自治体における人権条例の現状把握調査 2009年6月12日現在

都道府県 条例 市区町村数 条例
北海道 　 180 0
青森県 　 40 0
岩手県 　 35 0
宮城県 　 36 0
秋田県 　 25 0
山形県 　 35 0
福島県 　 59 0
茨城県 　 44 0
栃木県 人権条例 31 3
群馬県 　 38 0
埼玉県 趣旨選択 70 0
千葉県 　 56 0
東京都 　 62 0

神奈川県 　 33 0
新潟県 　 31 0
富山県 　 15 0
石川県 　 19 0
福井県 人権条例 17 1
山梨県 　 28 0
長野県 請願採択 81 76
岐阜県 　 42 0
静岡県 　 37 0
愛知県 　 61 0
三重県 人権条例 29 22
滋賀県 人権条例 26 23
京都府 　 26 1
大阪府 人権条例/規制条例 43 43
兵庫県 　 41 3
奈良県 人権条例 39 20

和歌山県 人権条例 30 10
鳥取県 人権条例 19 19
島根県 　 21 0
岡山県 　 27 1
広島県 　 23 4
山口県 　 20 0
徳島県 規制条例 24 24
香川県 規制条例 17 16
愛媛県 人権条例 20 14
高知県 人権条例 34 9
福岡県 規制条例 66 50
佐賀県 人権条例 20 18
長崎県 　 23 0
熊本県 規制条例 47 33
大分県 人権条例 18 17
宮崎県 　 30 0

鹿児島県 　 45 3
沖縄県 　 41 0
合計 17条例 1804 410

（注）・都道府県と市区町村の条例の合計427条例



34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망과 모색 : 희망의 패러다임

資料②
部落の歴史と部落解放運動の歩み

＜中世の被差別民＞
被差別部落の歴史的源流は、文献上１０００年頃から散見される。このころ、「河原者」、

「屠者」、「穢多」、「清目」等と呼ばれ、河原などに住み、死牛馬の処理、皮革の製造、神
社仏閣等の清掃、造園、芸能等に携わっていた。これらの人びとは、「賤民」として、周りの
人びとから被賤視されていたが、特別の能力を持つ存在として畏敬の対象でもあった。また、
その身分は、固定されたものでなく流動的であった。これらの人びとが、被賤視されたことの
背景には、日本の土着信仰である神道や、日本に伝わってきた仏教（ヒンドゥー教の影響を受
けた大乗仏教）の考え方（とりわけ「ケガレ」という観念やと畜業者に対する忌避観念）が少
なからぬ影響を与えた。（注１）
【注１】日本は、稲作を基本としているが、水田耕作にとって不可欠な牛馬は輸入した貴重な
役畜であった。このため６００年代以降、時の政権は牛馬のと畜、食肉を禁止した。
＜近世の皮多＞
１５世紀後半から、日本は、「戦国時代」に突入する。戦国大名は、鎧甲等重要な武具の材

料である皮革を安定的に確保するために、城下に皮革職人を集め住まわせた。これらの人びと
は「皮多」と呼ばれることが多かった。「皮多」の人びとは死牛馬の処理をし、皮革を製造し
戦国大名に上納した。
１６００年頃から、日本の封建制は後期封建制の時代に移行（徳川幕藩体制）し、中央集権

的な様相を強め、身分制度を強固なものとした。こうして中世の｢河原者｣などの被差別身分の
人びとや、｢かわた｣などの皮革職人たちの居住区が、被差別部落として制度的に固定され、一
般に皮多村と称された。「皮多」と呼ばれた人びとは、皮革の製造や雪駄と呼ばれる履き物製
造などに取り組むとともに、荒れ地を開墾するなど農業などにも力を入れていった。また、役
負担としては、徳川幕府や諸大名から皮革の上納とともに牢番、犯罪の取り締まり、刑の執行
の際の下級刑吏としての任務が命じられた。
徳川幕藩体制のもとで、商品経済が発展していき、次第に身分制にほころびが生じてきた。

これに対する反動として、法制面で身分制は強化され、被差別部落地区を竹垣などで囲むこ
と、服装や髪型などにも規制が加えられた。
死牛馬の処理、皮革の製造を命じられたり、それらを中心的に担ってきた「皮多」と呼ばれ

た人びとは、徳川幕藩体制下では、「穢多」と呼ばれることが多くなってきた。以前は、被賤
視されるだけでなく畏敬の面でも見られていたが、この時代になると被賤視の面に加えて不浄
視の面が強まった。また、死牛馬の処理や皮革の製造以外の芸能に従事していた人びと、さら
には何らかの理由で農村を離れ都市に流入してきた人びとは、「非人」等の身分に位置づけら
れた。
徳川幕藩体制下では、身分、職業、居住地は三位一体であり、身分を超えた結婚や身分間の

移動は原則として禁止されていた。但し、「非人」は、「穢多」身分よりは、地域によっては
下位に位置づけられていたが、一定の条件を満たせば町人や百姓等もとの身分に戻ることがで
きた。
徳川幕藩体制も末期の１８００年代にはいると、身分制の引き締めに対する被差別部落の人

びとの抵抗運動（１８５６年の「渋染め一揆」など）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くる。また、徳
川幕藩体制を打倒する討幕運動が活発になり、内戦状況が生じてくるが、その中で、被差別部
落の人びとは、身分解放と引き替えに様々な活躍（１８６３年、長州藩の「維新団」や「一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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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など）をするようになる。
＜明治維新と部落＞
１８６７年　 明治維新が行われ、徳川幕藩体制が倒れ日本は近代社会への参入を開始した。１

８７１年、徳川幕藩体制下にあった賤称が廃止され、身分職業とも平民と同様であることを
謳った公布が布告（「賤称廃止令」）された。しかしながら、およそ２６０年に及ぶ幕藩体制
下で定着させられてきた差別意識を払拭するための教育・啓発は実施されなかったし、被差別
部落の人びとが、伝統的な職業以外の職業に進出していくための方策も講じられなかった。他
方で、伝統的な部落産業であった皮革産業や、新たな産業として登場してきた食肉産業に大資
本が参入してきた結果、被差別部落の人びとの貧困化は急激に進行した。この結果、被差別部
落の人びとの多くは、農村部では、ごくわずかの農地しか持たない小作として、都市部では、
日雇い労働で生計を維持する停滞的失業者として生活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
その一方で、明治政府は、天皇を頂点とする貴族制度を創設した。新しく創設された身分制

度のもとで、被差別部落の人びとは、社会的に、当初は、「元穢多」、「新平民」、やがて、
「特種（特殊）部落民」と呼ばれ、就職や結婚、日常生活上の交際等において差別されること
となった。
＜全国水平社の創立と闘い＞
国内的には「大正デモクラシー」と呼ばれる民主主義の確立を求める運動、国際的にはロシ

ア革命や国際連盟下で高まった民族自決を求める運動の高まりに影響されて、１９２２年３月
３日全国水平社が創立された。この全国水平社創立大会で採択された「水平社宣言」は、日本
における 初の「人権宣言」と高く評価されているが、「人間はいたわるべきものではなく、
尊敬すべき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全ての人びとが光り輝く存在として解放されるこ
とをめざしたものである。
全国水平社は、当時日常的に公然と存在していた差別の不当性を指摘する闘い＝「糾弾闘

争」を果敢に展開した。これは、軍隊内や裁判における差別にまで及んだ。全国水平社の運動
に押されて時の政府は部落を改善するための予算を計上し、住宅の改善や道路の拡幅等一定の
改善事業を実施した。しかし、それは全国水平社の運動のない部落に事業を実施する等全国水
平社の盛り上がりを牽制する目的を持って行われた。
政府は、部落差別に基づく差別行為を法的に禁止しない一方で、全国水平社の差別に対する

抗議行動としての糾弾闘争を犯罪視し弾圧した。
政府は、１９３５年を起点とする「部落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１０ヵ年計画」を策定し実施し
始めたが、日中戦争から太平洋戦争へのめり込む中で立ち消えとなった。戦時体制下で、全国
水平社への弾圧は厳しく、 後まで抵抗したものの、ついには戦争に協力することを強いられ
ることとなった。痛恨の歴史である。
 
＜敗戦と運動の再建＞
１９４５年８月、日本は、周辺諸国に多大な被害を与え、自らも原爆の投下に象徴される被

害をこうむり敗戦した。この戦争を深く反省することの中から、１９４６年１１月、戦争放
棄、主権在民、基本的人権の尊重を原理とする日本国憲法が制定された。この憲法の第１４条
では、「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または門地に基づく差別」が否定され、第２４条で
は、「婚姻は、両性の合意のみに基づいて成立」することが明記された。これらの条文は、１
９４６年２月に再建された部落解放全国委員会のリーダーたち、特に松本治一郎委員長（初代
参議院副議長、１８８７年～１９６６年）の働きかけもあって盛り込まれたものであった。
憲法には、部落差別を一般的に否定する条項が盛り込まれたが、これを具体化するための法

制度の整備はなされなかった。このため、部落差別は撤廃されなかった。それのみならず、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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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の混乱の中で、多くの被差別部落民の生活は困窮を極めた。
１９５１年１０月、京都の被差別部落を舞台にした差別小説が掲載されるという事件が発生

した。（オール・ロマンス糾弾闘争）この差別事件を糾弾する過程で、被差別部落の劣悪な住
環境と、被差別部落民のおかれている無権利な生活実態が明らかにされていった。この小説
が、京都市の臨時職員によって書かれたこともあって、京都市の責任が鋭く問われることと
なった。この事件に対する糾弾闘争の中から、①差別事件が生じてくる背景には部落と部落民
が置かれている劣悪な実態があること、②この実態の改善なくしては部落差別の撤廃はおぼつ
かないこと、③そしてその実態を放置し続けてきた責務は差別行政に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
た。この事件を反省することの中から、一般施策では部落差別の実態の改善ができないため、
京都市は部落の実態に見合った特別の施策を本格的に開始することとなった。この施策の中に
は、部落の住環境の改善、地域のセンターの設置、義務教育未就学者の根絶等が含まれてい
た。（尚、この部落には在日韓国・朝鮮人も居住していて、被差別部落民と同じように劣悪な
状況下におかれていた。また、差別小説にも在日韓国・朝鮮人が差別的に描写されていた）
＜部落解放同盟への改称と行政闘争＞
京都におけるこの戦いの経験が、全国に広まっていった。その中で、いくつかの自治体で、

部落問題を解決していくための審議会が設置されるとともに、総合調整・企画立案を担当する
セクションが設けられた（同和対策部・課、同和教育課など）。やがて、地方自治体の取り組
みだけでは、財政面や制度面などで限界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
一方、部落と部落民がおかれている劣悪な状況を改善する戦いに部落解放運動が取り組むこ

とによって運動に参加する部落大衆が増加し、１９５５年８月、部落解放全国委員会は部落解
放同盟と名称を変更した。
１９５８年１月、部落解放同盟はもとより、労働組合や地方自治体の代表者等が東京に集ま

り、部落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国の取り組みを求める運動が本格的に開始されることとなっ
た。（国策樹立請願運動の開始）１９６０年８月、国として部落問題解決に取り組むために専
門家の意見を聞く機関として内閣同和対策審議会を設置するための法律が制定された。その
後、国策樹立を求めた九州から東京までの全国大行進に代表される闘いが展開された。
＜「同対審」答申と「特別措置法」に基づく施策の実施＞
１９６５年８月、内閣同和対策審議会は時の内閣総理大臣に対して答申を提出した。この中

で、部落問題が日本社会におけるもっとも深刻な社会問題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るとともに、
「この問題の早急な解決の責務は国にあり、同時に国民的課題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
た。そして「答申」は、部落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①住環境面の改善、②社会福祉の増進、
③教育の向上、④産業・職業の安定、⑤人権の擁護（差別に対する規制・救済を含む）等の総
合的な取り組みと、これを裏付ける法制度の整備の必要性を指摘した。
１９６９年７月、同和対策事業特別措置法が制定された。この法律の特徴は、同和対策事業

を実施するに当たって、国が地方自治体に対して特別の財政的な支援をすることを定めたもの
であった。この法律は、被差別部落の住環境面の改善には役立つものではあったが、差別意識
を撤廃するための教育・啓発については位置付けが弱く、差別事件を禁止するとともに差別の
被害者の効果的救済に関する条文は盛り込まれていなかった。１９７４年４月には、総理府の
中に、総合調整・企画立案機能を持った同和対策室が設置された。（後に総務庁内の地域改善
対策室に改組）
２００２年３月末まで、名称や内容の変更を伴いながら一連の「特別措置法」に基づき、部

落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施策が実施された。この結果、①被差別部落の道路、住宅などの住環
境面の改善は前進した。②また、地域のセンターや保育所（大規模部落では、青少年会館、老
人センターなども）が整備されていった。③高校進学率も「答申」が出されたころは、全国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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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の半分（７５パーセントに対して４０パーセント程度）程度であったものが、４ないし５ポ
イントの差（９５パーセントに対して９０パーセント）まで接近した。
２００２年３月末で、３３年間続いてきた「特別措置法」に基づく特別施策による部落問題

解決の方式は終了した。しかしながら、このことは、部落問題が解決したことを意味するもの
ではない。
＜９６年５月「地対協」意見具申による提案＞ 
１９９６年５月、国の諮問機関である地域改善対策協議会から、今後の同和問題解決に向け

た基本方策に関する意見具申が出された。この中では、同和問題に関する基本認識として、①
同和問題はこれまでの取り組みによって解決に向けて進んでいるものの依然として日本におけ
る重大な社会問題であること、②同和問題をはじめ日本に存在する人権問題の解決は国際的責
務となってきていること、③同和問題の解決の責務は国にあり、同時に国民的課題であるとし
た１９６５年の同和対策審議会答申の基本精神は、引き続き踏まえる必要があること、④同和
問題を人権問題という本質から捉え、解決に向けて努力する必要があること、⑤同和問題解決
にむけた今後の取り組みを人権にかかわるあらゆる問題の解決につなげていく必要があるこ
と、が指摘された。
さらに、同和問題の現状として、①住環境面の改善はおおむね解決されてきた、②被差別部

落民のおかれている教育、産業・労働面の実態はなお格差が存在していること、③差別意識は
解消へ向けて進んでいるものの結婚問題を中心に根深く存在していること、④差別事件はなお
継続しており、それに対する現行の救済制度等には不十分な点があること、⑤（実態に見合っ
た施策にするなど）適正化対策が不十分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た。その上で、同和問題の解
決に向けて今後求められる基本法策として、①教育、産業・労働面等でなお残されている格差
の是正に取り組むこと、②差別意識を撤廃するために教育・啓発を推進すること、③差別事件
を根絶するために人権侵害救済等に取り組むこと、④施策の適正化に取り組むこと、の４点が
提起された。
＜部落解放基本法の制定を求めた運動の展開＞
一方、部落解放同盟を中心とする部落問題の根本的な解決を求めた人々は、「特別措置法」

に基づく取り組みでは限界があるため、１９８５年５月、部落解放基本法案を発表しその実現
を求めた取り組みを開始した。この基本法案の内容は、①部落問題解決の重要性を明らかにし
た「宣言法的部分」、②部落と部落民がおかれている劣悪な実態を改善するための「事業法的
部分」、③悪質な差別を禁止するとともに被害者の救済を定めた「規制・救済法的部分」、④
差別意識を撤廃していくための「教育・啓発法的部分」、⑤国と自治体に部落問題を解決して
いくためのセクションを設置するとともに専門家の参画を得た審議会を設置することを定めた
「組織法的部分」、の５つの構成部分から構成されている。この基本法案は、先に紹介した内
閣同和対策審議会答申と国連の採択した人種差別撤廃条約の考え方を踏まえたものである。
＜「人権教育・啓発推進法」の制定＞
１９９６年１２月、人権擁護施策推進法が制定された。（５年間の時限立法）この法律で

は、①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人権侵害を撤廃するためには、人権教育・啓発
の推進と人権侵害の救済が必要であること、②人教育・啓発の推進と人権侵害の救済が国の責
務であることが明確にされるとともに、③これらのより効果的な推進方策を検討するために人
権擁護推進審議会が設置することが盛りこまれた。
１９９７年５月、人権擁護推進審議会が設置され９９年７月、人権教育・啓発のあり方につ

いての答申が出された。この答申では、人権教育・啓発の推進に際して国が行・財政的な措置
をすることの必要性は盛りこんだものの、法的措置の必要性まで踏み込んだものではなかっ
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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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ながら、本格的に人権教育・啓発を推進していくためには、法的根拠を明確にする必
要があるとの世論が、部落解放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人々を中心とした取り組みによって盛り
上がり、２０００年１２月、「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が公布・施行され
た。この法律は、①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と人権侵害の撤廃を目的に、②あらゆる分
野で人権教育・啓発の推進を求め、③国、自治体、国民の責務を定め、④基本計画の策定と年
次報告の提出を求め、⑤国の自治体への財政的支援を盛りこんでいる。この法律は、部落解放
基本法案に盛りこまれた「教育・啓発法的部分」が、人権という広がりをもって実現したもの
である。
＜「人権侵害救済法」の制定を求めた闘い＞
人権擁護推進審議会から、２００１年５月に人権侵害救済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答申、同年

１１月には人権擁護委員制度のあり方についての追加答申が出された。これらの答申の中で、
日本においても人権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現行の人権擁護委員制度の改革
が必要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た。
２００２年３月　 人権擁護法案が、閣議決定され通常国会へ上程された。この法案には、新た

に人権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盛りこまれた。しかしながら、この人権委員会が、①法務省の
影響下におかれたもので独立性がないこと、②中央レベルの人権委員会だけで実効性に問題が
あること、③マスメディアも一定の強制力を持った調査の対象に盛りこまれたことによって、
メディアの取材や報道の自由を脅かす危険性があること、等の問題があり、抜本修正が各方面
から求められた。
この人権擁護法案は、１９９３年に国連総会で採択された国内人権機関の設置に関する原則

（パリ原則）にもとるものでもあった。部落解放基本法の制定を求めた人びと、日本弁護士連
合会、マスコミ関係者、地方自治体関係者等によって、人権擁護法案の抜本修正を求めた粘り
強い働きかけが展開されたが、２００３年１０月、衆議院が解散され総選挙が行われることと
なったためこの法案は廃案となった。
今後、人権擁護推進審議会からの答申、パリ原則、さらには人権擁護法案の抜本修正に向け

たこれまでの議論の積み上げ等を踏まえ、真に差別撤廃と人権侵害の救済に役立つ法律の早期
制定が求められている。なお、この取り組みは、部落解放基本法案に盛りこまれた「規制・救
済法的部分」の実現に関わった課題である。
＜一般施策（改変、創設含む）を活用した部落の実態の改善＞
被差別部落の人びとの教育や産業・職業面で残された格差は、今後一般施策を活用して是正

されていく必要があるが、このためには、①これまで「特別施策」として実施されてきたもの
を一般施策へと移行すること、②既存の一般施策を改善し、部落差別の実態を改善できるよう
にすること、③新たな一般施策を創造すること等が求められている。この内、①については、
２００２年４月以降、高等学校へ行くための奨学資金制度に関して、従来「特別施策」と実施
されていたものが、一般施策へと移行して継続されることとなった。
＜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運動の展開＞
部落差別が、優れて地域に対する差別であるという特徴（注２）を考えたとき、被差別部落

に住む人々とその周辺地区に住む人々との連帯を構築していくことは、極めて重要な意義を
持っている。
　注２　 ２０００年１１月、大阪府によって同和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実態調査が実施された。
その中で、大阪府民に、「世間では、どのようなことで『同和地区出身者』と判断していると
思いますか」を訊ねたところ、「本人が現在、同和地区に住んでいる」（56.5％）が も多
く、「本人の本籍地が同和地区にある」（47.9％）、「本人の出生地が同和地区である」
（44.3％）、「父母あるいは祖父母が同和地区に住んでいる」（39.2％）、「父母あるいは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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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の本籍地が同和地区である」（37.3％）と続いている。ちなみに、「職業によって判断し
ている」は22.1％にとどまっている。（回答は複数回答）このことから、今日、部落差別は、
優れて地域に対する差部となってきていることが分かる。
このことの重要性は、「ねたみ差別」の克服が重要な課題となってきていることからも指摘

できる。これまで、部落と部落民がおかれている劣悪な実態が、部落差別の原因と考えられて
きた。しかしながら、「特別措置法」を活用した取り組みによって部落差別の実態が一定改善
されてきても、差別がなくなるどころか「なぜ部落ばかり良くなるのだ。われわれの方が逆に
差別されているではないか」という「ねたみ差別」（「逆差別」）意識が生じてきたのであ
る。このことは、部落は、劣悪な状況にあればあれで差別され、良くなれば良くなったで差別
されるという部落の人々と部落外の人々とがおかれている関係性の中に部落差別の原因が存在
していることを教えている。このことをふまえて、「ねたみ差別」が生じてきた原因を分析す
れば、一つの原因は、なぜ「特別の施策」を実施してきたかについての教育・啓発が決定的に
弱かったことにある。もう一つの原因は、部落の周りに、部落とさほど変わらない困難な状況
におかれている人々が存在していたことによる。このことをふまえるならば、「ねたみ差別」
を克服するためには、教育・啓発を強化するとともに、部落が良くなるとともに部落とさほど
変わらな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周辺地区の人々の状況も改善するための取り組み＝「人権尊重
のまちづくり」が必要であることが分かる。
こうした観点から、近年、部落解放運動は、「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運動」を展開してきて

いる。これは、被差別部落を含む小学校区域、若しくは中学校区域全体を人権が尊重されたま
ちに作り替えていくための運動である。このためには、被差別部落の人々だけでなく周辺地域
の代表も参加した「まちづくり委員会」が組織され、当該地区の住環境面の改善のみでなく、
生活、教育、産業・職業の安定に向けた総合的な計画が策定されてきている。
＜部落差別撤廃・人権条例の制定と具体化＞
２０００年４月、地方分権一括推進法が施行された。このことによって、日本の国と自治体

の関係は質的な転換をし始めている。明治維新以降２０００年４月までの日本は、中央集権上
意下達型社会であった。つまり、大多数のことがらが国が決定し、地方自治体は、これに従っ
ていた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この法律が施行されたことによって、国と自治体の関係は法
的には対等の関係となり、これまで国が行っていたいくつかの事業は自治体にゆだねられるこ
ととなってきた。つまり、分権型社会への転換である。もっとも、税財政面の分権化が今後の
課題として残されているが・・・。
このため、部落解放運動は、自治体に対する働きかけを強め、２００９年６月時点で、４２

０を超す自治体で、部落差別撤廃・人権条例、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が制定されてきてい
る。この条例を活用し、いくつかの自治体では、実態調査の実施、審議会の設置、審議会から
の答申、基本方針や基本計画の策定が行われてきている。また、人権室や人権教育課など人権
行政や人権教育を推進していくためのセクションが自治体内に設置され、それらの重要な柱に
部落問題の解決が位置付けられてきている。
＜実態を明らかにし、総合的な計画策定が必要＞
一方、政府は、２００３年４月以降、それまで総務庁の中にあった地域改善対策室を廃止し

てしまった。しかしながら、部落差別の実態、自治体の取り組み等を踏まえたとき、政府とし
ても、①今日の部落差別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調査を行うこと（１９９３年１１月以
降、政府は実態調査を実施していない）、②内閣府の中に部落問題が解決するまで総合的な施
策を実施していくために総合調整・企画立案機能を持ったセクションを設置すること、③部落
問題の根本的な解決に向けた基本方針と基本計画を策定すること、④自治体レベルの部落問題
解決に向けた取り組みを支援すること、⑤特に、「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を支援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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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以上のことを効果的に推進していくための法整備を行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国連の人権活動との連携〉
１９７０年代の後半に入り、部落解放運動は、国連の人権活動との連帯を本格化させ、国際

人権規約の批准運動に取り組み１９７９年６月に批准を実現した。その後、人種差別撤廃条約
の批准運動にも取り組み１９９５年１２月に加入を実現した。その後、これらの条約を活用し
部落問題をはじめとして、日本に存在する差別問題、人権問題の解決に向けた取り組みを強め
てきている。
　１９８８年１月、全世界から一切の差別を撤廃することをめざして反差別国際運動（IMAD
R）が結成されたが、その際、部落解放同盟とともに部落解放研究所（当時）が大きな役割を
果たした。
　反差別国際運動を始めとする国際人権NGOの活動によって、今日、日本の部落差別は、イン
ドをはじめ南アジア各国に存在しているダリットに対する差別、さらにはアフリカにも存在す
る同様の差別とともに「世系（descent）に基づく差別」あるいは「職業と世系に基づく差別」
として把握され、これらの差別が国際人権法によって禁止される差別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
れてきている。
　こうして、２１世紀に入った今日、部落問題の解決は、全国民的な課題であるのみならず、国
際的な課題としても注目されるところとなってきている。
 

※  本稿は、国連「職業と世系に基づく差別」に関する特別報告者が実施したアンケートに
よる調査において、NGOとして反差別国際運動日本委員会 (IMADR-JC)、部落解放同盟中
央本部、部落解放・人権研究所が共同で行った回答（2006年１月提出）の一部を抜粋し、
さらに編集者の方で見出しを入れてデータを新しくしたものである。

 
【用語解説】
１．差別を受けている地区・・・被差別部落（行政用語では同和地区）
２，差別を受けている人・・・被差別部落民（行政用語では同和関係者）、被差別部落出身者
（被差別部落を出て他の地域で暮らしている人びとのこと、行政用語では同和地区出身者）
３，被差別部落の箇所数等、
３－１　１９９３年総務省地域改善対策室による同和地区実態把握等調査結果による

　　　　同和地区数・・・４，４４２地区
　　　　同和関係者数（もともとの居住者数）・・・８９２，７５１人
　　　　同和地区居住者（来住者数を含む）・・・２，１５８，７８９人
３－２　部落解放運動関係者、部落問題の研究者の主張

　　　　被差別部落数・・・６０００カ所
　　　　被差別部落民及び被差別部落出身者数・・・３００万人
【注】１９９３年の政府の実態調査結果は、地域改善対策特別措置法を適応していた対象地域
に限定したもので、諸般の事情でこの法律が適応されていない被差別部落は少なくない。ちな
みに、１９７５年１１月に発覚した「部落地名総鑑」には、およそ５３００カ所の被差別部落
が掲載され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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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⑤
○大阪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関する条例
 

昭和六十年三月二十七日
大阪府条例第二号

 

大阪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関する条例をここに公布する。
大阪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関する条例
(目的)

第一条　この条例は、同和地区に居住していること又は居住していたことを理由になされる結婚
差別、就職差別等の差別事象(以下「部落差別事象」という。)を引き起こすおそれのある調
査、報告等の行為の規制等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部落差別事象の発生を防止
し、もつて府民の基本的人権の擁護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条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同和地区　歴史的社会的理由により生活環境等の安定向上が阻害されている地域をいう。
二　興信所・探偵社業　府の区域内において、他人の依頼を受けて、個人調査、法人調査その他
いかなる名目の調査であるかを問わず、特定の個人についてその信用、資産、経歴、素行その
他の個人に関する事項を調査し、かつ、報告する営業をいう。
三　興信所・探偵社業者　興信所・探偵社業を営む者をいう。
(府、興信所・探偵社業者及び府民の責務)

第三条　府は、国及び市町村と協力して、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啓発に努めるものとす
る。
2　興信所・探偵社業者は、その営業について、社会的責任を自覚し、の目的に反する行為をし
ない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府民は、の目的に反する調査又は調査の依頼をしない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適用上の注意)

第四条　この条例の適用に当たつては、興信所・探偵社業者及び府民の自由と権利を不当に侵害
するようなことがあつてはならない。
(自主規制)

第五条　興信所・探偵社業者の組織する団体は、その構成員である興信所・探偵社業者に次に掲
げる事項を遵守させるため必要な規約を設定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特定の個人又はその親族の現在又は過去の居住地が、同和地区にあるかないかについて調査
し、又は報告しないこと。
二　同和地区の所在地の一覧表等の提供及び特定の場所又は地域が同和地区にあることの教示を
しないこと。
2　興信所・探偵社業者の組織する団体は、その構成員である興信所・探偵社業者に前項の規約
を遵守させるため必要な指導を行う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興信所・探偵社業者の組織する団体は、第一項の規約を設定したときは、速やかに、当該規
約の内容その他の規則で定める事項を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届出に係る事項を
変更し、又はその届出に係る規約を廃止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届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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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条　興信所・探偵社業を営もうとする者は、あらかじめ、次に掲げる事項を知事に届け出な
ければならない。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営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興信所・探偵社業者は、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を生じた
とき、又はその営業を廃止したときは、その日から十日以内に、その旨を知事に届け出なけれ
ばならない。
(遵守事項)

第七条　興信所・探偵社業者は、その営業に関し、各号に掲げる事項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
い。
2　興信所・探偵社業者は、その営業に関し従業者に各号に掲げる事項を遵守させるため必要な
指導及び監督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帳簿等の備付け)

第八条　興信所・探偵社業者は、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営業所ごとに、その営業に関
する帳簿及び従業者名簿を備え、規則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指示、営業停止及び聴聞の特例)

第九条　知事は、興信所・探偵社業者が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は、当該興信所・探偵社業者に対
し必要な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知事は、興信所・探偵社業者が前項の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当該興信所・探偵社業者に対
し、一月を超えない範囲内で期間を定めて、その営業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
きる。
3　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の規定による意見陳述のための手続
の区分にかかわらず、聴聞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七条例三・改正)

(指導及び助言)

第十条　知事は、興信所・探偵社業者の組織する団体に対しの規約の設定について、興信所・探
偵社業者に対しの指導及び監督について必要な指導及び助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報告の徴収等)

第十一条　知事は、の規定の実施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興信所・探偵社業者に対しその営業に
関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その職員に、興信所・探偵社業者の営業所に立ち入
り、帳簿及び書類(これらの作成又は備付け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
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
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の作成又は備付け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
的記録を含む。)の検査をさせ、若しく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
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七条例四・一部改正)

(規則への委任)

第十二条　この条例の施行に関し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罰則)

第十三条　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は、三月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平四条例三・一部改正)

第十四条　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若しくは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について虚偽
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又はの規定による検査若しくは質問を正当な理由なく拒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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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は、三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平四条例三・一部改正)

第十五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科料に処する。
一　の規定に違反してあらかじめ届出をせず、又はの規定に違反して変更若しくは廃止の日から
十日以内に届出をしなかつた者
二　の規定に違反した者
(両罰規定)

第十六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
人の業務に関して前三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
しても、各本条の罰金刑又は科料刑を科する。
附　則
(施行期日)

1　この条例は、昭和六十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条例の施行の際現に興信所・探偵社業を営んでいる者に関する第六条第一項の規定の適
用については、同項中「あらかじめ」とあるのは、「昭和六十年十一月三十日までに」とす
る。
附　則(平成四年条例第三号)

この条例は、平成四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七年条例第三号)抄
(施行期日)

1　この条例は、平成七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一七年条例第四号)抄
(施行期日)

1　この条例は、平成十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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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⑥　　　　　阿南市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関する条例

平成5年9月17日
（目的）

第1条　この条例は、すべての国民に基本的人権の享有を保障し、法の下の平等を定める日本国
憲法の理念及び同和対策審議会答申の精神にのっとり、市民の責務、市の施策等その他部落差

別撤廃・人権擁護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を図り､もっ

て平和な明るい地域社会の実現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市民の責務）

第2条 市民は､部落差別及び人権侵害に関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2　市民は､相互に基本的人権を尊重し､国及び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

に関する施策に協力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市の施策等）

第3条　 市は､部落差別の撤廃のために必要な環境改善対策に関する事業を迅速かつ計画的に実
現させるとともに､就労対策､産業の振興､教育対策､啓発活動及び人権擁護に関する施策を積極

的に推進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住民の自主性を尊重し､自立向上の意欲を助長

するよう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市の施策等の推進）

第4条 　市は､前条の諸施策を推進するため､総合的な計画を策定する。

（実態調査等）

第5条　市は､この条例の施行時点において､地域改善対策特定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

に関する法律（昭和62年法律第22号）の適用を受ける地域とされている地域の実態等について

継続的に把握するため､５年ごとを目途に必要な調査を行うこととし､その結果を市の施策の策

定及び推進に反映させる。

（行政組織の整備）

第6条　市は､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関する施策を推進するため､行政組織の整備に努める。

（審議会）

第7条　 市は､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必要な施策の策定及び推進に関する重要事項を調査審

議するため､部落差別撤廃・人権擁護に関する審議会をおく。

2　審議会の組織及び運営については､別に規則で定める。

　　附則

　この条例は､平成5年9月1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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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⑦　泉佐野市における部落差別撤廃と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ことをめざす条例
 

平成5年9月28日
泉佐野市条例第28号 

市及び市民は、国際的な人権尊重の潮流を踏まえ、「すべての国民が基本的人権を享有し、法
の下の平等」を保障している日本国憲法及び「すべての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自由であ
り、かつ、尊厳と権利とについて平等である。」とした世界人権宣言を基本理念とし、部落差
別をはじめ、在日外国人、障害者、女性等への差別など、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人権意識の
高揚を図り、差別をしない差別を許さない世論の形成や人権尊重の社会的環境の醸成に努める
ため、この条例を制定する。
(目的)

第1条　この条例は、重大な社会悪である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により今なお人間の
尊厳が侵されていることに鑑み、根本的かつ速やかに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市民一人ひとり
の参加による人権擁護都市の建設をめざし、もって差別のない明るい国際都市・泉佐野市の実
現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市の責務)

第2条　市は、前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施策を積極的に推進するとともに、行政のす
べての分野で市民の人権意識の高揚に努めるものとする。
(市民の責務)

第3条　すべての市民は、相互に基本的人権を尊重し、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なく
すための施策に協力するとともに、自らも差別及び差別を助長する行為をしないよう努めるも
のとする。
(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推進)

第4条　市は、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ため、生活環境の改善、社会福祉の充
実、産業の振興、職業の安定、教育文化の向上及び人権擁護等の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
推進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実態調査等の実施)

第5条　市は、前条の施策の策定及び推進に反映させるため、必要に応じ、実態調査等を行うも
のとする。
(啓発活動の充実)

第6条　市は、市民の人権意識の高揚を図るため、啓発媒体の活用、人権啓発指導者の育成及び
人権関係団体等との協力関係の強化など、きめ細かな啓発事業の取組と啓発組織の充実に努
め、差別を許さない世論の形成や人権擁護の社会的環境の醸成を促進するものとする。
(推進体制の充実)

第7条　市は、部落差別をはじめ、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施策を効果的に推進するため、国・府
及び人権関係団体等との連携を強め、推進体制の充実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8条　削除
付　則
1　この条例は、平成5年12月1日から施行する。
2　泉佐野市同和対策協議会条例(昭和43年泉佐野市条例第16号)は、廃止する。
附　則(平成12年12月25日泉佐野市条例第34号)抄
(施行期日)

第1条　この条例は、平成13年4月1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13年12月26日泉佐野市条例第22号)

この条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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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⑧
鳥取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前文）
　すべての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自由であり、かつ、尊厳及び権利について平等であり、
人間として尊重され、基本的人権の享有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人類普遍の原
理であり、自由と正義と平和の基礎であり、かつ、法の下の平等及び基本的人権の保障を定め
た日本国憲法の精神にかなうものである。
　この理念の下に、お互いの人権が尊重され、誇りをもっ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差別と偏見のな
い社会が実現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こに、我々鳥取県に暮らすすべての者は、豊かな自然に抱かれ、歴史と文化を育んできたふ
るさと鳥取の地で、共に力を合わせてこの使命を達成することを決意し、真に人権が尊重され
る社会とするため、この条例を制定する。 
(目的)

第１条　この条例は、人権尊重に関し、県、市町村及び県内に暮らすすべての者の果たすべき責
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その施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同和問題、女性
の人権に関する問題、障害者の人権に関する問題などの人権に関する問題への取組みを推進
し、差別のない真に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づくり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県の責務)

第２条　県は、前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に関する施策(以下「人権施
策」という。)を積極的に推進するとともに、県行政のあらゆる分野で人権に配慮し、人権尊重
の社会的環境づくりと人権意識の醸成及び高揚を促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県は、人権施策を推進するに当たっては、国、市町村及び関係団体と連携協力しなければな
らない。
３　県は、市町村が実施する人権施策について、必要な助言その他の支援を行うものとする。
(市町村の責務)

第３条　市町村は、県が実施する人権施策に協力するとともに、自らの行政分野で人権尊重に配
慮し、人権意識の醸成及び高揚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県内に暮らすすべての者の責務)

第４条　県内に暮らすすべての者は、相互に人権を尊重し、自ら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の担い
手であることを認識し、人権意識の向上に努めるとともに、県が実施する人権施策に協力しな
ければならない。
(基本方針)

第５条　知事は、人権施策の総合的な推進を図るため、人権施策の基本となるべき方針(以下
「人権施策基本方針」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２　人権施策基本方針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人権尊重の基本理念
二　人権に関する意識の高揚に関すること。
三　差別実態の解消に向けた施策に関すること。
四　相談支援体制に関すること。
五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のための重要な施策に関すること。
六　同和問題、女性の人権に関する問題、障害者の人権に関する問題などの人権に関する問題に
おける分野ごとの施策に関すること。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人権施策を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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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取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協議会)

第６条 人権施策基本方針その他人権施策に県内に暮らすすべての者の意見を反映させるため、
地方自治法(昭和２２年法律第６７号)第１３８条の４第３項の規定に基づき、鳥取県人権尊重
の社会づくり協議会(以下「協議会」という。)を設置する。
２　知事は、人権施策基本方針を定め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協議会の意見を聴くものと
する。
３　協議会は、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に関する事項に関し、知事に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第７条　協議会は、委員２６人以内で組織する。
２　委員は、人権に関し学識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知事が任命する。
３　委員の任期は、２年とする。ただし、補欠の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４　委員は、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
５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協議会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附則

　この条例は、平成８年８月１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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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⑫　　ユネスコ、「反人種主義・差別撤廃国際都市連合」を結成
　ユネスコは、08年6月30日から7月3日までフランスのナントで開かれた第3回世界人権フォー
ラムの開会式の場において、 を結成しました。結成式には、ユネスコ人文・社会科学局のピ
エール・サ ネ局長および世界6地域で組織されている都市連合の代表が参加し、国際都市連合
に賛同する署名が行われました。
　これにより、ユネスコが2004年以来設立に取り組んできた各地の地域連合が、国際都市連合
として結実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同連合は、差別と闘い多様 性や相互の尊敬と対話を促進す
るための施策を発展させるための経験交流に関心のある都市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ことを
各地域に対して要請していきます。
　各地域の都市連合は、教育、居住、雇用、文化活動などの分野における自治体施策において、
それぞれ10項目行動計画を実施しています。
　結成日の6月30日、ユネスコはアフリカ（南アフリカのダーバン市）、アラブ（モロッコのカ
サブランカ市）、アジア・太平洋（フィジーのスバ市）、北米 （カナダのトロント市）、ヨー
ロッパ（ドイツのニュルンベルグ市）、ラテンアメリカ＆カリブ（ウルグアイのモンテビデオ
市）からの各地域連合の代表を招い て円卓会議を開催しました。会議では、人種主義や差別と
闘うことや、地域ごとの10項目行動計画の具体的実施、実施の際に障害となることなどについ
ての課 題を議論しました。 
出所：
・An international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launched at the Nantes World Forum 
on Human Rights（英語）
 

参考：

ユネスコ、「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ラブ地域都市連合」設立

ヒューライツ大阪・ニュースインブリーフ (2008年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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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⑬　国際人権ひろば N o.74(2007年07月発行号)
アジア・太平洋の窓
ユネスコの「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が「包括的な社
会をめざす差別撤廃のための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に改称

藤本 伸樹 (ふじもと のぶき)　ヒューライツ大阪研究員

■ より肯定的なニュアンスの名称へ
　 ユネスコがアジア・太平洋地域の自治体に呼びかけて2006年8月に設立した「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
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の加盟都市の増加と活性化をめざした第1回暫定運営委員会の会合が、07年6
月5日?6日にカンボジアのプノンペンで開かれた。正式加盟の手続きとして意思表明書に署名をした自治
体や自治体連合・連盟に加え、この都市連合の取り組みに関心を示す自治体やNGO、専門家などが参加
した。
　 設立後約10ヵ月を経て、都市連合に加盟しているのは、プノンペン、バンコク、スバ(フィジー)、マカ
ティ(フィリピン)、クルネガラとマータレ(スリランカ)、インチョン(韓国)の各都市のほか、都市・自治体
連合‐アジア太平洋支部、全インド地方自治体協会、タイ全国自治体連盟、フィリピン自治体連盟と合計
11都市・自治体連合にとどまっている。
　 今回の会合で 初に議論となったのは、都市連合の名称についてであった。アジア・太平洋地域の多く
の国や自治体関係者のあいだで、「人種主義」という概念じたいが十分に認識されていなかったり、自分
の国や自治体において「人種主義など存在しない」といった声がしばしば聞かれることから、都市連合に
対する賛同が拡がりにく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現状が確認されたのである。また、「反人種主義・差別撤
廃」という文言を使用している都市連合の現名称が否定的なニュアンスに響くことから、もっと肯定的な
名称に変更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多く出たのである。
　 そうした問題提起を受けた議論の末、「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として発
足した都市連合は、「包括的な社会をめざす差別撤廃のための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へと改称するこ
とでコンセンサスに達したのである。
　 ただ、発足時に合意された10項目のコミットメント(行動計画)に関しては変更されることなく、都市連
合がめざす骨格と方向性はそのまま維持されたのである。
　 ちなみにヨーロッパでは、「反人種主義ヨーロッパ都市連合」として04年に発足し、すでに67都市が加
盟しており、07年5月にはドイツのニュルンベルグで第1回総会が開催されるなど拡がりをみせている。都
市連合の取り組みを担当するユネスコ人文・社会科学局人権・反差別部の諸橋淳さんによれば、ヨーロッ
パでも当初はたとえば、「文化的多様性のための...」といったもっと肯定的なタイトルの方が促進しやす
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あったものの、そうしたポジティブなタイトルに至るまでに解決しなけれ
ばならない問題、つまり人種差別の問題を無視することになりはしまいかという意見が圧倒的に強く、結
局は現在のタイトルに落ち着いたという。

■ 「世界都市連合」の結成に向けたアジアでの地盤固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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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会合のなかで、「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は今後、さまざまな機会を利用してより多くの自治体に対
して、加盟を求める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確認した。とりわけ、都市・自治体連合(UCLG)の第2回世界大
会が07年10月28日から31日まで韓国の済州島で開催されることから、同アジア太平洋支部は、ユネスコ
および済州特別自治道と協力してその機会に「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の周知と加盟都市数の拡大を図
るための企画を練ることとした。
　 今回の会合には日本からは、06年の発足式に続き、堺市人権局から2名の担当者が参加している。堺市
は「アジア・太平洋都市連合」には未加盟であるものの、会合ではユネスコの要請を受けて、同市の女性
や外国人をめぐる課題をはじめとした人権施策について報告を行った。
　 09年8月14日から80日間の日程で世界都市博覧会を開催するインチョン市を先頭に韓国の諸都市がメン
バーになりつつあるなか、同じく東アジアの日本の自治体が加盟することへの期待も徐々に高まってい
る。
　 ユネスコの「都市連合」の取り組みは、ヨーロッパとアジア・太平洋地域に加え、アフリカ、ラテン・
アメリカとカリブ地域、北米(カナダ)においても結成されており、アラブ地域も準備のプロセスにある。
　 ユネスコでは、世界人権宣言60周年にあたる08年の7月3日?4日にフランスのナント市で開催が予定さ
れている「第3回世界人権フォーラム」(World Forum on Human Rights)の場において、各地域都市連合
を象徴的に集約するかたちで「世界都市連合」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計画である。

 「反人種主義・差別撤廃アジア・太平洋地域都市連合」(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から　「包括的な社会をめざす差別撤廃のためのアジア・太平洋
都市連合」(Towards an Inclusive Society :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へと改称された。
 10項目のコミットメントの骨子は、次の通りである。①人種主義と差別に関する現状把握および自治体
政策のモニタリングを行う、②差別や社会的排除の問題と取り組むために、自治体および地域社会におけ
る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を実践する、③インクルーシブな社会の促進、④人種主義や差別の被害者に対す
る支援の強化、⑤情報へのアクセスを通じて市民の広範な参加とエンパワメントを促進する、⑥機会均等
の雇用者およびサービス提供者としての都市(行政)を促進する、⑦機会均等実践の積極的な支持者として
の都市(行政)を促進する、⑧教育を通じて人種主義や差別に対抗する、⑨文化的多様性の促進、⑩人種主
義者による扇動および関連する暴力を予防し克服する。
 都市・自治体連合は、「世界各国における民主主義及び地方自治の促進」「グッド・ガバナンス、持続
可能な発展、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という原則の基に、経済、社会、文化、職業、環境における
発展を促し、公的サービスを促進すること」「人種及び男女平等を促進し、あらゆるかたちで現れる差別
や偏見に立ち向かうこと」などの目的を枠組みとして掲げた世界の自治体の連合体である。日本は、浜松
市が加盟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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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
인간의 존엄이 평화와 

 불가결한 계이

며 차별을 없애고 인

권을 확립하는 것이 

구  평화로 이어진

다는 이념아래 1938년 

(쇼와 23년) 리에서 

개최된 국제 연합 제 

3회 총회에서 채택되

었다. 이  선언의 이

념은 세계 각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로 채택

되는 등 세계 각국에 

강한 향을 미치고 

있다.

사카이(堺)시 인권시책 추진 계획

     인권 시책 추진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1

           1. 추진 계획의 책정 취지 ● ● ● ● ● ● ● ● ● ● ● ● ● ●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유의 존엄과 평등을 가지

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

의 기초이다¡¹라고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확립하는 것이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을 기초로 국제적, 국내적 시회제도의 정비가 진행되어, 인권

이 확립된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노력이 점차 늘어 가고 있습니

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인권이나 평화를 둘러 싼 다양한 과제가 존재 하고 있어 

국내외의 상황에 근거한 인권 시책의 추진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1980년(쇼와 55년)에 인권 옹호 도시를 선언하고 세계인권 선

언과 일본 국 헌법을 이념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평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 시책은 기본적인 인권 옹호를 중심으로 생활 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의 충실, 직업 안정, 교육문화 향상, 주민참가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한 시민 생활을 목표로 한 총합 시책입니다. 이 때문에 시책의 추진에 있어 인권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권 도시 만들기 시야에서 유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헤이세이 17년)에는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행동 계획¡¹등 지금까지 본 시(市)가 진행해 온 성과나 과제를 기본으로 [사카이

(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헤이세이 18년) 4

월의 정령 지정 도시 이동을 계기로 국제 평화 실현과 그 유지 및 인권 과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를 향해 행동하고 발신하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사카이(堺)

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¹를 2007년 (헤이세이 19년) 1월

에 시행했습니다.

 

본 계획은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¹에 기초하

여 2005년 (헤이세이 17년)에 책정 한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¹에 

그 후의 사회 상황이나 국제적인 대처 방안을 반영하고 책정 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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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계획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①¸사카이(堺) 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¹(2007년            (헤이세이 19년) 

1월 1일 시행) 제 5조로 규정하는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으로써의 역할의 가집니다.

②¸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기본 방침¡¹(2003년 (헤이세이 15년) 책정)을 기본으로 2005년 (헤

이세이 17년)에 책정 한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¹으로 책정한 이후의 사회 정세 변화

를 반영합니다.

③사카이(堺) 총합 계획 ¡¸사카이(堺) 21세기•미래 디자인¡¹(2001년 (헤이세이 13년) 책정)의 도시 

만들기 목표의 하나인 ¡¸사람이 빛나는 시민 주체의 도시 만들기~ 자유와 자치가 숨쉬는 인간 존

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¹의 실현을 위해 각 소관(所管)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시책을 횡단적으로 

인권의 시각에서 정리한 계획으로써의 역할을 가집니다..

④¸자치도시 사카이(堺)•르네상스 계획¡¹(2006년(헤이세이 18년) 책정)의 중점 시책으로 드는 ¡¸인권 

존중 사회•남녀 공동 계획 참여의 실현¡¹을 향한 기본 계획으로써의 역할을 가집니다.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¹(2000년 (헤이세이 12년) 법률제 147호)제 5조로 규

정하는 본 시(市)의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에 관한 기본 계획으로써의 역할을 가집니다

3. 계획 책정의 시   ● ● ● ● ● ● ● ● ● ● ● ● ● ● ● ● ● ● ● ● ● ●
국제 인권 규약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조약화 한 것이며, 인권의 여러 조약 중에서 가

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同 규약은 1966년 (쇼와 41년)에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쇼와 51년)에 발효 했습니다. 일본은 1979년(쇼와 54년) 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사회권 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저명했습

니다. 이것은 일본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있어 인권 보장에 관한 종래의 국내 시책을 한층 충실, 강

화 시킨 것을 나타냅니다.

또 일본은 국제인권 규약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여성 차별 철

폐조약), 아동의 권리 조약 등 12가지 인권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국가나 지방 자치체에서는 각 조약

의 정신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과제를 파악하면서 법의 정비나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여 

모든 사람의 각각의 권리나 자유가 지켜지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본 시(市)가 본 계획을 책정하고 인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국제적인 인권기

준, 시점•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는 지금까지의 진행 형태나 현재의 국제적인 구

조, 새롭게 떠오르는 중요한 문제들을 기술합니다.

①지 까지 국내에서의  책

기본적 인권은 일본 국 헌법으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도 동화(同和) 문제 및 여성,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의 인권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본 국 헌법이나 국제적인 구조

를 발판으로 각 과제에 대해 개별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인권교육•계발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대해서도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국내 행동 계

획」(1997년 (헤이세이 9년) 책정)에 기초하여, 인권 교육•계발에 관한 국가, 지방의 책무를 분명히 

한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2000년 (헤이세이 12년)에 시행되어 나라, 지

방이 각각 그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혹은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구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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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안정 보장

인간의 안정보장이

란 「인간의 삶에 

있어 더할 나     

없이 소 한 추 

부분을 지키고 모

든 사람의 자유와 

가능성을 실 하는 

것」을 말하며 일

본 정부는 2005년 

(헤이세이17년)에   

 책정한 ODA 기 

정책에서 인간의 

안정 보장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

간을 심으로 응

시하여 을 당

하거나 혹은 재 

아래 있는 개

인  지역사회 보

호와  능력 강화를 

통해, 각    개인이 

존엄한 생명을 가

질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생각이다」라

고 정하고 사람들

이 에 해 분

쟁, 테러, 범죄, 인

권 침해, 난민의 발

생, 염병의 만연, 

환경 괴, 경제

기, 재해의「공포」

나, 빈곤, 기아, 교

육, 보건의료 서비

스의 결여 등의 

「결핍」을 들고 

있다.

지구 시민

평화, 환경, 빈곤 

등의 지구 규모의 

과제 해결을 해 

지구에 사는 일원

으로써 매일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가까운 것에서부터 

행동해 나가는 사

람들을 말함.
니엄 개발목표

(MDGs)의 8개 목표

MDGs는 1015년(헤

이세이27년)까지 꼭 

달성 해야 할 목표

로써 이하 8가지의 

목표를 들고 있다.

(1)극도의 빈곤과 

기아의 박멸. 

(2) 보편  등교

육의 달성. 

을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제도가 요구되고 있어, 2002년 (헤이세이  14년)의 

정기 국회에 인권 옹호 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2003년 (헤이세이 14년)에 폐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에도 국가에서 법의 내용이나 운용 방법 제도 등에 관한 검

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② 재의 국제 인 구조

■인간의 안 보장 실

사람, 물건, 정보가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왕래하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우리

의 생활이 윤택해 진 반면, 분쟁이나 테러 전염병의 발생, 환경파괴,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위협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어, 국가의 

구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중심으로 위협에 처할 상황에 있

거나 혹은 현재 위험아래 있는 개인이나 지역 사회의 보호와 능력강화를 통해 존

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생

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지구 시민으로써 평화, 

인권 환경 등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해 가는 것이 「인

간의 안정 보장」실현으로 이어 집니다.

¡á 레니엄 개발 목표(MDGs)

  2000년 (헤이세이 12년) 9월에 개최된 국제 연합 레니엄•서밋에서는 21세

기의 국제 사회의 목표로써 국제 연합 레니엄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同 선언은 

평화와 안전, 개발과 빈곤, 환경, 인권과 굿•가버넌스(good governance), 아프리

카의 특별한 요구 등을 과제로 들어 21세기 국제 연합의 역할에 관한 명확한 방

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同 선언과 1990년대에 개최 된 주요한 국제 회의, 

서밋에서 채택된 국제개발 목표를 통합하고 하나의 공통 구조로서 ¡¸ 레니엄 개

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¹가 정리 되었습니다. MDGs

에서는 2015년 (헤이세이 27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8가지 목표를 들고 있습니

다. 이 목표는 국제 사회가 취해야 할 행동의 지침이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

재 국제사회가 연대 해야 할 과제입니다.

 
¡á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

인종, 민족, 성, 종교, 문화 국적 등의 차이를 뛰어 넘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

화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헤이세이 6년) 제 49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1995년(헤이세이 7년)~2004년(헤이세이16년))이 

결의되었습니다. 이후, 국제 연합의 행동 계획에 근거하여 국제 연합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국제 레벨, 국가 레벨, 지방 레벨의 인권 교육 착수를 추진해 왔습니

다.

이 추진에 의해 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국제적 국내적으로 높아진 것과, 인권교

육을 총합적 계획적으로 실시 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얻은 것은 커다란 성과입

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부락차별이나 외국인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 하고 또 아

동 학대와 괴롭힘, 인터넷에 의한 악질적인 글쓰기가 끊이지 않는 등 인권 문화

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

없이 활동하는 것이 한층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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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의 평등 추

진과 여성의 지  

향상. 

(4) 유아 사망률의 

감소. 

(5) 임산부의 건강 

개선. 

(6) HIV/에이즈, 말

라리아 그 밖의 질

병의 만연 방지. 

(7) 환경의 지속가

능성의 확보. 

(8) 개발을 한 

로벌 트  십 추

진

인권 문화

국제 연합의 「인

권 교육을 한 국

제 연합 10년 행동 

계획」에 의해 제

창된 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 존

의 태도를 습득

하고 익  일이나 

일상 생활에서 실

천 하는 것이 당연

시 되는 사회의 모

습을 일컫는 말.

2004년 (헤이세이 16년)에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서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폴로업(follow-up)에 관한 결의¡¹가 채택되어 모든 분야에서 인

권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유지, 계속되도록 연속적인 단계로 구성된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적 프로그램의 개최가 권고되어, 2004년(헤이세이 16년)에 ¡¸인권 교육

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¹의 제 1단계 (2005년 (헤이세이 17년)~ 2007년 (헤이

세이19년))로써 ¡¸초등 중등 학교제도에서의 인권교육 편성¡¹의 행동 계획이 명시

되었습니다. 2007년(헤이세이 19년)에는 계획기간을 2009년 (헤이세이 21년)까

지 연장하도록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서 결의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구조 

속에서 실시 된 인권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을 나타냅니다.

同 프로그램에서는 ¡¸인권의 혜택을 받고 누리는 어린이의 능력을 강화하고 적

절한 인권 가치관이 침투한 문화를 촉진하는 교육¡¹을 받을 권리를 어린이가 가

지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인생의 과정에서 밸런스를 맞춘 인권을 가지며 달성

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불가결의 수단¡¹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은 권리를 지향하고 ¡¸민주적인 시민 성, 가치관 및 연대를 중요한 

성과로서 포함하는 것¡¹이며, 더욱이 ¡¸다른 가치, 특히 정의 및 공정의 유지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¹

라고 나타내고 사회구성이나 가치관, 인간 관계가 다양화, 복잡화하고 다양한 격

차, 배제, 고립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 사회에는 모든 사

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립하고 공생하는 사회 만들기 교육을 진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á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현대사회는 지구 온난화라는 환경문제,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 빈부격차나 

경제 문제 등, 서로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간 

활동 모습은 이 같은 과제를 낳음과 동시에 미래 세대가 그 능력을 개화하기 위

해 필요한 자원을 남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현재에서 미래 까지 안

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적 실현과 자연 환경과

의 공생을 중시한 ¡¸지속 가능한 개발¡¹을 구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¹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만족 시키는, 능력을 해지치 않고 

현재 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회 만들기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며, 빈곤 극복과 보

건위생의 확보, 질 높은 교육의 확보가 필수 적이며, 성별,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향상하도록 구조화 되어야 합니다. 또 이 구조를 자원의 유한성, 

환경용량의 제약, 자연의 회복력을 의식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미래 세대가 지속

할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전쟁이나 분쟁은 난민을 낳고 환경을 파괴하

므로, 평화를 위한 구조도 필요합니다. 

이상을 통해, 세대간의 공평, 지역간의 공평, 남녀간의 평등, 사회적 관용, 빈곤

의 경감, 환경의 보전과 회복, 천연자원의 보전,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등이 지

속가능성의 기초가 되어 환경의 보전, 경제의 개발, 사회의 발전을 조화 속에서 

진행해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¹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지역의 관민이 빠짐없

이 사회 구조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 고

령교육, 교원교육, 환경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해, 시민의 계몽 활동을 강하게 전개 



 2010 주아시아포럼 151

요한네스 버그 서

지속 가능한 개발

에 한 세계 수뇌

회의. 2002년(헤이

세이14년) 8월에 남

아 리카의 요한네

스 버그에서 개최

되어 세계 각국의 

수뇌, 계각료, 국

제기 의 장이 참

가. 각 나라 수뇌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을 향한 정치  의

지를 나타낸 문서 

「지속 가능한 개

발에 한 요한네

스 버그 선언」  

실시 계획을 채택

유럽이사회

유럽 연합(EU)의 

수뇌회의. EU수뇌

회의나 EU 서 이

라 불리기도 한다. 

원래는 매년, 의장

국의 도시에서 개

최되었지만 2004년

(헤이세이16년)부터 

원칙으로써 EU본부

가 있는 뤼셀에

서 개최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

컴퓨터나 인터넷의 

정보 기술(IT)을 사

용하는 자와 사용 

못하는 자 사이에 

생기는 경제  격

차나 기회의 격차.

 

다보스 회의

스 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인 비 리단체인 

세계경제 포럼이 

매년 스 스의 다

보스에서 개최되는 

회의.

회의에는 세계의 

정치경제 지도자가 

참가하고 로벌 

정치경제에 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각 개인이 이것에 대해 지식을 광범위하게 

얻는 것뿐 만 아니라 ¡¸지구적 시야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과제를 스스로 문제로 

인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속 가능한 사회 만

들기의 주축이 된다¡¹ 처럼 각 개인을 교육하고 의식과 행동을 변혁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인식에 서서 일본은 2002년 (헤이세이 14년)의 요하네스 

버그 서밋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10년¡¹을 제창하고 이것은 같은 해 12

월의 제 57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했

습니다. 일본은 2006년(헤이세이 18년)3월에 국내 실시 계획이 명시되어 국가, 

지방 자치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구조적 편성이 진행되려 하고 있습

니다.

 

¨é 새로운 사회적 요청을 기반으로 한 시야

 ¡á 소셜•인쿨루젼(social inclusion) 도시 만들기

글로벌화, 시장경제나 노동시장의 경제 환경의 변화, 도시(지역)사회의 변화, 가

족의 축소를 원인으로 한 빈곤과 사회적 스트레스, 알코올 의존 등의 ¡¸심적 장

해¡¹, 길에서 죽거나 외국인을 배척하는 등의 ¡¸사회적 배제나 마찰¡¹, 고립 사

(死), 자살, 가정 내 폭력 등의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¹이라는 문제가 중시•복합

화 되어 저소득자나 장애인, 고령자, 편 부모,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니트(노동

자・실업자・주부・학생'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15~34세의 인구) 등

의 사람들을 둘러싼 문제가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원호하고 건강한 문화적 생활 실현으로 이어 질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수용하고 지원하는 ¡¸소셜•인쿨루젼

(social inclusion)¡¹도시 만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 (헤이세이 12년)의 니스 유럽 이사회에서 승인 된 ¡¸빈곤과 사회적 배

제와 싸우는 여러 목적¡¹에서는 ¡¸고용의 참여와 만인의 자원, 권리, 재물 및 서

비스 엑세스를 쉽게 하는 것¡¹,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¹, ¡¸가장 약

한 입장의 사람을 지원하는 것¡¹, ¡¸모든 관계자를 동원하는 것¡¹을 들어 사회적 

고립•배제에 대해 고용, 사회 보호, 주택, 교육, 보건,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관

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형태를 취하기 쉽게 만들면, 문제의 파악이 한층 곤란

한 고립 사(死)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¹문제를 보이게 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á 고도 정보화 사회와 인권

최근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이에 따라 인터넷상의 차별적인 글이나 비방

중상의 내용이 기제되는 홈페이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나 개인 정보의 보호 등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대책은 커

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á 글로벌 사회와 기업

지구환경보전의 생각이 세계적으로 침투해가는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기업

에 대해서도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세계와 지역에 기업 활동의 모습이 문제시되

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 1999년(헤이세이11년)에 다보스 회

의에서 국제 연합 사무총회가 제안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부패방지¡¹의 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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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9개 원칙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계약을, 국제 연합과 기업이 나누는 ¡¸글로벌 콤팩트¡¹나 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의 중심에는 인권존중의 개념이 큰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제활

동의 주체인 기업활동과는 달리, 기업활동과 인권 존중활동이 일치하는 것이며, 기업이 지금까지 이상

으로 인권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커다란 동기 입니다.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¹의 기둥의 

하나인 세계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국제 인권 기준의 보급이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기업의 글로벌화와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4. 추진 계획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이 계획의 기간은 2005년 (헤이세이 17년)에 책정 한 「시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이 종료

되는 해 (2014년 (헤이세이 26년))까지 입니다. 단 사회정세나 인권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행합니다.

1. 인권의 시각에서 도시 만들기● ● ● ● ● ● ● ● ● ● ● ● ● ● ● ● 
인권 도시 만들기는 단순하게 도로•건축물의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 

참가, 계획에 참여하면서 자기 실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¹ 및 ¡¸시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기본 방침¡¹의 기본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인권의 과제에 착수하고 ¡¸도시¡¹전체를 재정비하는 총합적인 구조 조정이 

요구됩니다.

 

인권 시책은 인권존중의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에 인권의 시각을 반영시키면서 인권 옹

호에 힘쓰고 인권의 과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 가는 시책이며, 도시 만들기 관점에 선 총합적

이 시책입니다.

 

¡¸시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기본 방침¡¹에는 인권 시책을 3가지 시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ç기본 이념을 발판으로 인권을 각 과제별로 다루는 시책 ¨è인권의 의식향상을 도모하는 시책 ¨é인권 

옹호를 도모하는 시책으로 3가지 시책을 주춧돌로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총합적인 시

책을 추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책이 국제적인 기준에 서서 인권 교육을 기초로 한 것이라

는 것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인권 시책 추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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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추진

사회복지법 4조(지

역 복지 추진)

지역주민이나, 사회

복지를 목 으로 

하는 사업을 경

하는 자 혹은 사회

복지에 한 활동

을 행하는 자는 서

로 력하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

는 일원으로서 일

상 생활을 하

고 사회, 경제, 문

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

가 할 기회가 주어

지도록 지역 복지 

추진에 힘써야 한

다.

2. 도시 만들기 담당자(커뮤니티 형성) ● ● ● ● 
  행정 등 공적 주체와 지역 주민이 협동•보완의 관계에 놓여 지역 활동이 다

양한 주체에 의해 담당 되는 다원적 사회가 활력 있는 사회이며, 더 나아가 인간

존중 도시 만들기와 이어집니다. 이러한 협동 관계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중

요성은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개정된 사회 복지법 ¡¸지역복지 추진¡¹ 속에서

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또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실시 한 오사카 부 ¡¸동화(同和)문제의 해결을 위

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¹에서 ¡¸동화(同和) 문제 학습 경험 별 동화(同和) 문

제 해결에 중요한 것¡¹이라는 물음에 대해 ¡¸동화(同和)지구와 주변 지역의 사람

들이 교류를 넓혀, 협동하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는 2004년(헤이세이 16년)에 개정한 ¡¸사카이(堺)시 동화(同和) 

행정 기본 방침¡¹에서도  ¡¸부락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받는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동화(同和) 지구 내의 주민이 협력하여 스스로 

도시 만들기를 추진 해 나가기 위해 협동 관계를 구축하고 하나가 되는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한다¡¹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 것은 딱딱한 면이 아닌 부드러운 면

도 포함한 총합적인 도시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형성에 관해서는 공적 분야의 주민참가•계획의 참여라는 흐름 속에 다

음 시야¸¦ 중요시 합니다.

   

¨ç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활동을 행할 것

¨è지역의 여러 활동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협조 할 것

¨é지역의 활성을 높이기 위한 계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가를 촉진 할 것

¨ê지역에서 개인의 활동 지도자를 배출하고 또 미래 지도자를 육성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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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활동의 활성화와 확대를 목적으로 폭 넓은 연령층의 참가를 촉진 할 것

¨ì민간의 자료•활력을 충분히 이용할 것.

이러한 원칙을 기본으로 총합적인 도시 만들기의 모습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재육성이나 활동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동화(同和)문제의 해결을 위한 차별의

식의 해소, 인권의식의 향    상, 지역 주민의 자립과 자기실현달성, 동화지구내외의 교류촉진 조건 

정비 등, 인권의 각 과제별 조건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3. 고용(Empowerment) 지원 ● ● ● ● ● ● ● ● ● ● ● ● ● ● ● ● ● ● ●
모든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로써 자유권,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아 개성이 빛남을 믿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인권이 확립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부당한 차별이나 억압, 제약을 받는 상황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이나 억압, 제약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부터 스스로를 해치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키우고, 개성을 감추어 버립니다.

 

고용은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식하고 그 개

성이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혹은 

그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 시책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용을 지원하는 시야를 가지는 것이 필

요합니다.

 

4. 평화사회 실 을 한 책 ● ● ● ● ● ● ● ● ● ● ● ● ● ● ● ● ●
20세기는 세계를 끌어들인 전쟁이 일어나, 일본은 처음에 세계 속에서 많은 생명을 빼앗겨 많은 사

람들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 당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은 존엄한 생명을 침해 받지 않는 사회의 실현입니다. 그 생명을 대량으

로 빼앗고 상처 입히는 전쟁은 최대의 인권 침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반성에서 국제연합은 1948년(쇼와 28년)에 세계 인권 선언

을 채택하고 그 후 국제 인권 규약을 시작으로 하는 인권의 기준 만들기 

를 진행해 그 실시확보와 의식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인권 존중은 평화의 전제조건이며 평화 사회실현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래 혜택 받고 누려야 하는 해야만 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 실현에 방해 

받지 않는 사회 만들기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평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은 현재에서 미래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며 환경, 사회, 경제 문제 등 광범위한 접근에 의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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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도 빈곤, 불공정, 분쟁의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문제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야기되는 대규모 기후변동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 대규모 자

연재해, 가뭄, 전염병 확대의 영향으로 빈곤이나 기아가 생기고 지역 분쟁으로 번지는 등 사람들의 생

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미치는 일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동의 원인이 되는 온실 효과 가스의 

비축은 압도적으로 선진국이나 풍족한 나라 사람들에 의한 것임에도 가장 심각하게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빈곤 국이나 빈곤 지역입니다. 이러한 나라나 지역에서는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처할 여유

도 없고 환경 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보호할 수도 없어 더욱 더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마는 환경 

악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동의 문제는 세계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빈곤이나 기아박멸, 보건, 의료, 교육 수준의 

향상 등 평화사회현실을 향한 대처를 정체 혹은 퇴행 시켜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우리의 행동은 여러 형태에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시야에 서서 스스로의 행동이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지구적인 과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며, 우리의 하나 하나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보편 염원

의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도 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혜택 받고 누릴 수 있는 세계 인

권 선언의 정신을 구체화 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국제 인권 규약이나 인종 차별 철폐조약, 여성차별철

폐조약, 아동의 권리 조약 등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명시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준거하여 인권시

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이나 제도의 정비가 도모되어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총합적 혹은 개별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동화(同和)문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인권에 관한 과제가 존재하고 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개별 영역뿐만 아니라 각각의 과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글로벌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권 과제가 생겨나, 인권과제는 점점 복잡화,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1996년 (헤이세이 8년)에 책정 된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국내 행동 계획¡¹에서는 다양

한 인권과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도 이 국내 행동계획이나 지역의 실상을 기반으로 ¡¸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행동 계획¡¹이나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기본 

방침¡¹에 있어 인권의 각 과제나 시책의 방향성을 나타내 왔습니다.

 

본 계획은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새롭게 일어나는 인권 과제를 기반으로 각각의 과제 현상이나 대책, 

방향성에 대해 나타내고 각 과제의 해결을 향해 대처해 나가고, 시책의 추진에 대해 각각의 과제 현

상을 파악하며 진행해 가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1. 동화(同和)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인권 과제별로 착수 할 시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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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동화(同和)문제는 인류보편의 원리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이며 일본 국 헌법에 의해 보

장된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동화(同和)문제의 해결은 나라의 책무이며 동시에 국민적 과제임을 국가의 ¡¸동화(同和)대책 심의회 

답신」이 1965년 (쇼와 4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구(区)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지구(区)주민의 생활 

향상이 긴급 과제 인 것, 또 이러한 과제로 당시의 일반 시책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에서 

「동화(同和 )대책사업 특별조치법」을 1969년 (쇼와 44년) 7월에 시행하고 일반 시책을 보완하기 위

한 특별 조치로써 동화(同和) 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동화(同和)교육 및 계발활동의 추진, 차별 의식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전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 환경 정비를 시작으로, 지구(区)주민의 생활의 안정•향상, 교육문화의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오늘날의 취직이나 결혼에는 차별이나 교육 문제 등 해결 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 서사에 의한 호적의 부정 취득 건이 발각되기도 하고 전자판(를 하여  

)을 가진 새로운 부락 지명 총감이 조사 업자에게 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는 ¡¸호적법」 및 「주민기본 대장 법」이 연달아 개

정되며, 호적등본, 주민 표 교부제도가 엄격화 되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특별 조치가 2002년 (헤이세이 14년) 3월말에 종료하고 동화(同和)대책은 일반 시책

에 의해 총합적인 대책으로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동화(同和)행

정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책 

본 시(市)는 일찍부터 인권부국(部局)을 설치하고 동화(同和)문제 해결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동화(同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카이(堺)시 동화(同和) 대책 협의회(현 사카이(堺)시 동화 

행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시민의 이해를 얻어 총합적이고 효과적인 동화(同和) 행정

을 추진 했습니다. 또한 동화(同和) 대책사업의 조기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카이(堺)시 동화(同和) 대

책 추진 특별위원 (현 사카이(堺)시 동화 행정 추진 위원)을 설치하고 사업의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또, 시민공통의 과제로써 동화(同和)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의 촉진과 인권 존중의식의 보급을 도모하

기 위해 인권교육•계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동화(同和)대책 사업의 성과를 발판으로 인권의 시각에서 총합적인 행정을 추진

하기 위해 1998년 (헤이세이 10년) 3월에는 ¡¸사카이(堺)시 동화(同和) 행정 기본 방침¡¹을 1999년 

(헤이세이 11년) 3월에 같은 방침의 구체화를 위해 ¡¸사카이(堺)시 동화(同和) 행정 추진 계획¡¹을 책

정하고 동화(同和)대책 사업의 개정에 착수해 왔습니다.

 

이 동화(同和)행정의 추진에 따라 지구(区)주민의 건강이나 생활 향상, 고용의 안정, 교육 수준의 향

상 등의 일정 성과가 보여져, 시민의 동화(同和)문제에 관한 이해의 진정과 시민전체의 인권의식 향상

으로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실시 한 오사카 부의 실태조사에는 중도퇴학의 교육문제나 실업률

의 증가, 불안정 고용문제, 부민의 동화지구(区)에 대한 기피의식에 의한 결혼 차별 문제가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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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 회의

여성의 치향상을 

목 으로, 국제연합 

주체로 개최된 회

의.

제 4회 북경회의에

서는 실질 인 남

녀평등 추진과 모

든 분야에서의 여

성의 면 인 참

가 등, 38개 항목의 

‘북경선언’과 빈곤, 

교육, 건강, 여성에 

한 폭력, 경제, 

인권 등의 분야에

서의 략목표  

행동을 제시한 ‘행

동강령’이 채택되었

다.

 

 

젠더 캡틴 지수

세계경제 포럼이 

매년 공표하고 있

는 세계 115개국•

지역의 남녀격차를 

나타내는 지수. 지

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의 4분야

를 상으로 한다. 

경제에서는 노동인

구, 임 , 리직, 

문직의 남녀 비

율, 교육에서는 

등교육  고등교

육의 취학률의 남

녀비율, 건강에서는 

평균수명과 출생시

의 남녀 비율, 정치

에서는 회의 의원 

각 료의 인수의 

남녀비율을 기 로 

계산 하고 있다. 

2008년(헤이세이 20

년) 일본은 조사 

상 130개국  98

.

것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헤이세이 17년)에 본 시(市)가 실시한 ¡¸제 5회 사카이(堺)시 인권 의

식조사¡¹의 결과를 보면 자기 자식의 결혼 상대가 동화(同和)지구(区) 출신자 일 

때 부모로써 ¡¸반대한다¡¹라고 말한 사람이 2할을 넘고 있는 것이나 주택을 고를 

때 동화(同和)지구(区)를 피한다는 사람이 3할 가까이 되는 등, 동화(同和) 지구

(区)에 대한 기피 의식이 시민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또 

본 시(市)내에서도 매년 이사에 관한 동화(同和)지구(区) 소재지 문의 전화나 동

화(同和)지구(区) 출신자에 대한 차별 문서, 발언 등의 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

습니다.

 

동화(同和) 지구(区)의 상황 변화나 특별 조치법의 실효에 의해 특별조치로써의 

동화(同和)대책사업은 종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화(同和) 문제를 인권 문제라는 

본질에서 다루고, 국가, 시(市)는 더욱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인

권 문제의 기둥인 동화(同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공통의 과제로써 노력해야 합

니다. 또 지구(区)의 상황을 발판으로 동화(同和)지구 (区) 출신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일반 시책에 의한 인권 존중 시각에 서서 그 대책을 

총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시(市)에서는 2004년(헤이세이16년) 3월에 ¡¸사카이(堺)시 동화 

행정 기분 방침¡¹을 개정하고 또 ¡¸사카이(堺)시 동화 행정 추진 계획¡¹의 개정판

으로써 ¡¸각 분야에서 이후 시책의 추진 방향¡¹을 책정했습니다.

 

이후 ¡¸차별의식의 해소, 시민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조건¡¹, 

¡¸지역주민의 자립과 자기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¹, ¡¸지구(区)내 

시설의 활용을 도모하고, 동화(同和) 지구(区)내외의 주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

한 여러 가지 조건¡¹을 정비하여 동화(同和) 지구(区)내외의 주민이 협력해서 스

스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일원이 된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고 인

권 만남 센터를 시작으로 지구(区)내 시설이나 본 시(市)가 동화(同和) 문제의 해

결과 모든 인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관으로써 자리잡고 있는 사카이(堺)

시 인권 지역 협의회 관련 기관과 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 보

장 되는 차별 없는 밝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 여성 인권 ● ● ● ● ● ● ● ● ● ● ● ● ● ● ● ● ● ● ●

상

우리 나라는 일본 국 헌법에서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구가하고 1985년(쇼와 

60년)에 여성 차별 철폐 조약에 비준하고 지금까지 남녀 평등을 위해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 정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젠더 평화를 위한 국제적 대책에 대해서는 1975년(쇼와 50년) 국제 부인여성회

의 이래, 많은 형태로 진행되어, 그 중에서 ¡¸젠더와 개발(GAD)¡¹이 1980년대 이

후 중요시 되게 되었습니다. GAD는 개발에 있어 젠더 불평등의 요인을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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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관계와 사회구조 안에서 파악하고 양성의 고정화 역할 분담과 젠더 격차를 낳는 제도, 구조를 

변혁 하려는 접근입니다. 1995년 (헤이세이 7년) 제 4회 세계 여성회의(북경 회의)이후, GDA를 정착 

시키는 방법으로써 모든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입안, 의사결정의 단계에 젠더 평등의 시야¸¦ 편입시키

는 ¡¸젠더 주류화¡¹가 국제 사회에서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젠더 평등 의식은 점점 향상하고 있지만, 경제, 교육, 건강, 정치분야에서 남녀의 격차

를 나타내는 젠더 캡틴 지수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여전히 여성의 위치는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낮

은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률이나 사회제도•관행 중에는 남녀 격차나 고정적 성별역할 분담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남성의 가사, 육아, 간호는 부인이 유직, 무직인 것에 관계없이 낮고, 여성의 노동력 

율은 육아기에 이르는 30대 전반에 낮아져, 40대에서 다시 증가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노동 내용도 다수화 되고 있지만,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고, 여성

의 취업형태는 파트 타임 등 불안정한 노동이 많습니다. 정책결정의 장에서의 여성의 계획 참가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또 성별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세금•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가 여성의 사회참가를 막고, 결과적으로 남녀간의 격차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

습니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폭력(섹슈얼•헤러스먼트 – sexual harassment, 배우자•연인으로부터의 폭력, 스

토커 행위)에 있어서도 심각한 피해상황이 현재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분업이나, 성차에 의한 어울리는, 어울리지 않는 이라

는 편견이나 생각, 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언밸런스 한 힘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성에 의한 불평

등한 관습이나 관행, 제도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두어, 지금 많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어

려움을 가져옴과 동시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유대가 희박한 남성이 고립 되어 버리는 등, 여성에게

나 남성에게나 살기 힘든 사회가 형성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 하고 있는 중, 1999년 (헤이세이 11년)에 실시된 ¡¸남녀 공동 참여 계획 

사회 기본법¡¹에서는 그 전문에서 ¡¸남녀가 서로 그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나눠가져, 성별에 관계없

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남녀 공동 참여 계획 사회의 실현은 긴요한 과제¡¹라고 

명시 되어, ¡¸21세기의 우리 나라 사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¹라고 단언 했습니다.

 

이 ¡¸남녀공동 참여계획 사회기본법¡¹의 이념을 구현화하기 위해 이후 많은 법의 정비가 이루어졌습

니다. 2003년 (헤이세이 15년) 7월에 ¡¸다음 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 법¡¹이 제정되어 노동자가 일

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육아 지원을 위한 행동 계획의 책정을 사업주에게 의무화 시킴

과 함께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는 일과 육아•간호의 양립을 더욱 더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업, 

간호 휴업 등 육아 혹은 간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육아•간호휴업 법¡¹이 개정되었습

니다. ¡¸고용 분야에 있어 남녀의 균등 기회 및 대우의 확보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기회 균등 법)¡¹도 

2006년(헤이세이 18년)에 개정되어,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범위가 확대(간접 차별금지도 포함한다)되

고 남녀에 대한 섹슈얼•헤러스먼트(sexual harassment)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게 했습니다.

 

또 2001년(헤이세이 13년)에 제정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배

우자 폭행 방지법)¡¹에서는 부부간이나 가정내의 문제로써 잠재화 되어 방치되어 온, 배우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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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범죄가 되는 행위로 포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정의하고 그 후 2004년(헤이세이 16년), 

2007년(헤이세이 19년)에 개정되어 보호명령제도의 확충이나 기본 계획책정과 배우자 폭력 지원 센

터 업무의 실시가 시정촌(市町村)의 노력의무가 되는 등, 피해자보호와 자립지원책이 충실이 도모되었

습니다.

 

더욱이 국가에서는 2005년(헤이세이 17년) 12월에 지금까지의 대책을 평가•총괄한 새로운 기본 계

획인 ¡¸남녀공동 계획 참여 기본계획(제2차)¡¹을 책정하고 특히 정책•방침결정과정으로 여성 참여 계

획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2020년(헤이세이 32년)까지 지도적 지위에서 여성이 일

하는 비율이 적어도 30%정도로¡¹라는 목표를 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성도 남성도 누구나 일, 가정생활, 지역생활, 개인의 자기 계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스스

로 희망하는 밸런스로 전개 하는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삶•밸런스)¡¹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

부의, 저(低) 출산과 남녀 공동 참여 계획에 관한 전문 조사 회는 워크•삶•밸런스를 추진하고 일과 가

정의 양립 지원이나 일하는 방법의 재검토를 도모하는 것이 남녀공동 참여 계획의 추진과 저(低) 출

산 대책에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카이(堺)의 과제와 책  

본 시(市)에서는 1981년(쇼와 56년), 시의회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

¡¹의 조기 비준을 위한 요망결의나 시민이 요망한 여성 차별철폐 기운의 증가를 받아, 1983년 (쇼와 

58년)에 여성문제를 총합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 1기 사카이(堺)시 부인문제 행동 계획

¡¹을 책정하고 1993년 (헤이세이 5년)에 ¡¸제 2기 여성문제 행동 계획¡¹을 책정해, 남녀 평등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 시책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1995년 (헤이세이 7년) 1월에는 총리 부(당시)와 공동 주최로 ¡¸남녀공동 계

획 참여 선언 도시 장려 사업¡¹을 실시하고 시민 스스로가 행동 목표로써 ¡¸여성과 남성이 살아가는 

것과 SAKAI 선언¡¹을 행해, 전국 최초의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선언도시¡¹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

념하여 그 다 다음 해부터 선언을 행한 1월 21일을 포함 한 일주일을 ¡¸사카이(堺)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주간¡¹이라 정하고 기간 중에는 남녀 공동 계획 참여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전

개 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 (헤이세이 14년) 2월에 ¡¸제 3기 사카이(堺) 남녀 공동 계획 참여 플랜¡¹을 책정하고 ¡¸남

녀 공동 계획 참여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변혁¡¹, ¡¸노동 분야에서의 남녀 평등 확립¡¹ ¡¸직업과 가정, 

지역 활동과의 양립지원¡¹, ¡¸여성의 인권 존중¡¹이라는 4가지 기본 과제를 들어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헤이세이 14년) 3월에는 오사카부 내의 시정촌(市町村) 에서 처음

으로 ¡¸사카이(堺)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¹를 책정하고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시책

을 추진하여 시(市)의 기본 자세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같은 조례에 근거해 사

카이(堺)시 남녀 평등 추진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회에 의해 ¡¸제 3기 사카이(堺)남녀 공동 계획 

참여 플랜¡¹이 그 조례로 규정하는 기본 계획으로써 승인 되었습니다. 또, 남녀 평등 상담 위원에 의

한 고민상담 처리제도를 개시하고 시(市)가 행하는 남녀 평등 추진 시책에 관한 고민이나 성별로 인

한 권리 침해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헤이세이 18년)에는 새로운 정령 지정도시가 된 본 시(市)의 도시 만들기 지침이 된 ¡¸자유

도시•사카이(堺) 르네상스 계획¡¹을 책정하고, 중요 시책으로 ¡¸인권 존중사회, 남녀 공동 계획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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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실현¡¹을 들고, 여성의 고용기회 확충이나 심의회 등, 여성의 계획 참여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

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 ¡¸제 2기 사카이(堺) 남녀 공동 계획 참여 플랜¡¹이 중년도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실시 해 온 시책을 발판 삼아 시정 이후의 사회정세 변화에 의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 목

표 년도를 향해 실효성을 한층 높여 가기 위해 후기 실시 계획의 책정을 포함한 계획 개정을 행했습

니다.

 

더욱이 2009년 (헤이세이 21년)에는 시민과 행정의 연대와 협동에 의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일본 여성 회의 2009 사카이(堺)¡¹를 본 시(市)에서 

개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별을 관계 없이 대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개성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고 계획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성별간의 격차시정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기회 제공이나 여성의 고용지원, 의식계몽 및 젠더 평의 시야¸¦ 가진 제도•관행을 재검토하고 또 정책 

방침 결정의 장에서의 여성의 계획 참여 등, 직장이나 학교, 가정,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남녀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이 한층 더 추진 되어 갑니다.

3. 어린이 인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오늘날 우리 나라는 세계에 유례 없는 긴급한 저(低) 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가족 형

태의 소규모화•다양화, 육아의 고립화,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희박화, 24시간 형 사회 진행, 더욱이 휴

대 전화나 컴퓨터의 긴급한 보급에 의한 인터넷 사회화 등이 어린이들의 육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어린이 학대, 괴롭힘, 등

교거부, 비행, 그리고 인터넷을 매개로 한 문제행동과 범죄피해의 발생 등,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인권존중을 구가한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¹의 정신을 살리고 

2000년 (헤이세이 12년) 11월에는 아동 학대 금지, 예방, 조기 발견 및 아동 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

호,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한 ¡¸육아 학대 방지에 관한 법률¡¹이 시행됐습니다. 그 후 2004년

(헤이세이 16년)에는 육아 학대 정의의 확대나 통고의무의 강화, 시정촌(市町村)의 역할 강화 등을 중

심으로 한 같은 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2007년(헤이세이 19년)의 개정에서는 목적

으로 ¡¸아동의 권리이익의 옹호¡¹가 명시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 공동단체의 책무나 아동상담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한층 강화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를 성적 학대나 착취에서 지키기 위해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의 처벌 및 아

동 보호에 관한 법률¡¹이 1999년 (헤이세이 11년) 11월에 실시 되어 2003년 (헤이세이 15년) 9월에

는 ¡¸인터넷 이성 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만남 계(系)사이트 규

제법) ¡¹이 실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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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폭력 

방지

(CAP) 로그램.

어린이가 자기 자

신의 소 함을 자

각 하고 험한    

상항을 스스로 피

해갈 수 있도록 하

기 한 지식이나 

방법을 배우고 강

인하게 살아가기 

한 힘을 기른다

( C A P = C h i l d 

A s s a u l t    

Prevention)

더욱이 다발하는 괴롭힘이 원인으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는 괴롭힘의 정의가 재검토 되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

동•학생의 입장에 서서 실태파악이나 괴롭힘 방지, 조기발견 및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체제 만들기가 강화 되었다.

 

한편 급속한 저(低) 출산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 다음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어

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육성 될 환경의 정비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 공용 단체 

및 사업주에 의한 행동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한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추진 법이 

2003년 (헤이세이 15년) 7월에 시행 되었습니다.¡¹

시카이(堺)시의 과제와 책 

본 시(市)에서 취급하는 어린이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모친에 

의한 학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상담소 학대 상담 건수는 0세에서 취

학 전까지의 어린이 학대 및 초등학생의 학대가 각각 4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 육아 부담이 모친 한 사람에게 과중하게 치우쳐, 육아 불안이 증

대 되는 것이나 모친이 사회적으로 계속 고립되어 가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의 아동 학대 발생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

              

학대 방지에는 이러한 배경을 발판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과 함께 피 학대 아동

의 관리도 물론 중요하다는 것, 학대하는 부모에게 지원을 강구하는 것, 어린이

를 권리 주체자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이가 존엄성을 학보하고 그 힘

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학대 발견에서 원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연대•협력 하고 어린이 학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로써 어린이

에 관련 있는 단체나 관계기관이 계획에 참여한 「사카이(堺)시 어린이 학대 등 

연락 회의」를 설치했습니다.

 

또 2006년 (헤이세이 18년)의 정령 지정 도시 이행에 따라 오사카 부에서 권한

을 이양 받아 어린이 상담소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체제에서  전화

상담을 받는 「어린이 학대 다이얼」을 개설했으며, 「사카이(堺)시 어린이 학대 

등 연락 회의」를 「사카이(堺)시 어린이 학대 연락 회의」라 명칭을 바꾸고 

「사카이(堺)시 어린이 학대 등 지소구역 회의 (각 지소 설치)」를 아동 복지법에 

규정된 필요 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인 「사카이(堺)시 구 어린이 학대 연락 

회의(각 구 설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헤이세이 19년) 8월에는 어

린이 상담소의 분실로써 일지 보호소(애칭 : 키즈 스테이션 사카이(堺))를 설치했

습니다.

어린이 학대 방지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기능 하도록 보건복지 총합 센터, 어

린이 상담소, 보육소(원)•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복지•의료기관이 연대하고,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대의 미연 

방지나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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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 서포트 리

더 견 사업.

괴롭힘 문제를 조

기 발견•조기 해

결을 해서 구체

인 상황이 발생하

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학교에 

임상 심리사를 목

표로 하는 학원

생을 견하고 괴

롭힘에 한 어린

이의 고민이나 불

안을 해소시키고 

상담에 응한다.(피

어: Peer 친구)

 

SAFE 로그램

그림 을 이용해

서 어린이와 교원

이 화형태로 학

습을 진행 할 수 

있는 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안

을 어른이 지킬 

뿐만 아니라 어린

이도 자신 스스로

를 지키기 해 잠

재  험을 살피

고 험한 상황 속

에서 무엇이 가능

한지를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계발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괴롭힘 대책으로써 1999년 (헤이세이 11년)부터 「괴롭힘•폭력 

방지(CAP) 프로그램 사업」에 선진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2006년 (헤이

세이 18년)부터는 교육 센터에 설치하는 괴롭힘이나 고민의 전화상담 인 「마음

의 집」을 24시간 체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는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피어 서포트 리더 파견사업이나 SAFE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던 스쿨 카운슬링을 소학교에도 확대하

는 등, 괴롭힘•등교거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직원을 주축으로 어린이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괴롭힘의 피해에 처

한 어린이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등 한 사람 한 사람

의 어린이가 밝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예방적 시각에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에서의 교육을 다할 역할

은 커서, 2000년 (헤이세이 12년)에는 「인권 교육 기본 방침」및 「인권교육 

추진 계획」을 책정하고 인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권리

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권감각을 기르는 교육이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

는 마음을 기본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행동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풍부한 인간성의 육성이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개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교

육, 시대의 요청에 응하는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가 가겠습니다.

 

최근 등 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자의 출몰이나 어린이가 범죄 피해자

가 되는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경찰을 주축으로 관계기관이나 학교, 가

정, 지역 등이 연대하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헤에세이 9년)부터는「어린이 110번의 가사 업」, 2005년 (헤이세이 

17년)부터는「어린이 안전 지키는 방범대」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 

(헤이세이 18년)에는 「자주방범 패트롤 단체등록 제도」를 창설하여 방범 패   

트롤 용품의 지급이나 방범 패트롤 차량의 양도 등 지역에서의 주체적인 방범 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나 가정을 둘러 싼 환경이 커다란 변화 속에 있는 지금, 지역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지원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해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 공용 단체의 행동 계획으로써 「사카이(堺)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 계획(사카이(堺)어린이의 생생 플랜)」을 2005년 (헤이세

이 17년) 3월에 책정했습니다. 이 플랜에 기초하여 「지역의 육아 지원 추진」을 

시작으로 한 9개의 시책 영역을 설정하고 어린이의 육성지원을 진행시키고 있습

니다.

 

복잡화하고 다양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자기 선택, 자기 책임, 상호 지원

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기 실현을 도모

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개인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2006년 (헤이세

이 18년) 3월에는 「사카이(堺)시 청소년 육성 계획(사카이(堺) 청소년 플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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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컴 릭트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할 때에 지역 

주민의 반  운동

이 일어나, 시설의 

정비가 정체되는 

지역과의 마찰

책정하고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헤이세이 20년) 4월에는 「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

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대해 기본 이념이나 보호

자, 학교, 시민, 사업자 및 시(市)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인 어린이들을 사회전체가 지켜 키워나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기본 이념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으로써 존중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넓은 시야와 풍부한 인권감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일」을 들어, 이 이념에 기초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

회 전체가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인권 ● ● ● ● ● ● ● ● ● ● ● ● ● ● ● ● 

상

1993년 (헤이세이 5년)에 실시된 「장애인 기본법」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개인

의 존엄이 존중되고 그 존엄에 어울리는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

를 가지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이

념으로써 강구되고 있습니다.

 

또, 2006년 (헤이세이 18년) 12월에는 제 61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장애인의 

고유 존엄, 개인의 자율 및 자립, 차별 받지 않는 것, 사회의 참여를 일반 원칙으

로 규정하고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정하고 

그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확보해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한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어 우리 나라도 2007년 (헤이세이 19년) 9월

에 저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거부하는 장벽이 있고 도로, 건축물 등 도

시의 「물리적 장벽」, 장애를 이유로 자격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장벽」문화에 

접하는 기회나 필요한 정보를 취할 수 없는 「문화•정보의 장벽」,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의 부족에서 생기는 「의식상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진짜 장벽이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헤이세이 6년) 9월에는 「고

령자, 신체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률

(하트 빌딩 법)」, 2000년 (헤이세이 12년) 11월에는 「고령자•신체 장애인이 공

용 교통 기관을 이용한 이동이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 장벽 자유 법)」

이, 2002년 (헤이세이 14년)에는 신체 장애인이 보조 견을 동반하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체 장애인 보조 견 법」이 시

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헤이세이 18년)에는 고령자,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건축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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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확보에 관한 시책을 총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 장벽 자유 법을 추가로 추진해, 건축물의 구

조나 설비 기준의 책정 이외에, 고령자, 장애인의 계획 단계에서의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 「고령자, 장애인의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장벽 자유 신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직에서의 차별이나 입주 거부, 설비 컴플릭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의 직장이나 설

비는 직원에 의해 지적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물리적 장벽의 제거뿐 만 아니라 사회구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5년 (헤이세이 7년)에는 지금까지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지 않았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보건

법에서 개정한 「정신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정신 보건 복지법)」이 시행되어, 정신 

장애인의 의료, 복지에 관한 것 이외에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나 자립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정

신 장애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에 노력할 것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2005년 (헤이세이 17년) 4월에는, LD(학습장애), ADHD(주의 결함•다동성장애), 고기능 자폐증 

등의 발달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달 장애인 지원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지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이 판단하고 수급자나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 

조치제도가 취해져 왔습니다만, 2003년 (헤이세이 15년) 4월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업자나 서비스 

내용을 선택하고 계약을 고를 수 있는 지원비제도(이용자 계약 제도)가 시작 했습니다. 장애인을 서비

스의 이용자로 하고, 구제적인 시책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

고 자기 결정권의 확보를 도모한다는 생각으로의 변환은 인권 존중의 시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

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관한 시책 정비가 취해지고 있으며,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민법에 기초하여 성년 후견 제도나 사회 복지법에 근거한 지역 복지 권

리 옹호 사업의 이용자의 권리옹호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구조 만들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헤이세이 18년) 4월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지하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신체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의 일원화, 

고용지원의 강화,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실시, 시정촌(市町村),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장애인 복지 계

획을 책정 한 「장애인 자립 지원 법(法)」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이용자 부담이나 고용지원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 당하고 있어,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 하수 있도록, 법안을 시행 한 후 3년간

을 목표로 하는 발본적 재검토를 위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책 

본 시(市)에서는 2006년 (헤이세이 18년)에 책정한 「제 3차 사카이(堺)시 장애인 장기 계획」에 기

초하여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의 촉진」, 「상담체제의 정비와 이용자 지원」, 「공생사회 만들기 촉

진」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 거점 시설로써, 중증심신 장애아 시설 이외에, 전문 상담기능이나 진료 기능, 스포

츠 활동 지원기능, 직업 사회 복귀 요법 기능, 사회참가를 위한 생활 복귀 요법기능을 가진 「건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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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광장」의 개설을 위한 대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해결을 위한 대책은 2001년도 (헤이세이 13년도)부터 교통 장벽 

자유 법에 근거하여 「교통 장벽 자유 기본 구상」을 단계적으로 책정하고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공

공 교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의 주요 역이나 주변 지구의 장벽 자유화를 진행시키는 등 착

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장벽 자유 신법」의 법 제정도 서로 힘입어 장벽 자유화나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가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셜 디자인의 보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시설을 

건설 할 때에는 시설의 컴플릭트 문제 「의식상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해 마음의 장벽 자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6년의 정령 지정 도시 이행에 따라 「정신보건 복지 법」에 기초하여 마음의 

건강 센터(정신 보건 복지 센터)를 설치하고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지식의 보급,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 지원, 집안에만 틀어 박혀 있는 문제에 관한 전문 상담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갱생 상담소를 설립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가를 추진시키기 위해 의사, 사회 복지 

지도원, 심리 판정 원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행하고 필요에 응하여, 의학적, 심리학적 및 직업 

상의 판단을 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헤이세이 19년) 11월에는 「발달 장애인 지원 법」에 기초하여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를 

개설하고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 관계 기관의 상담지원, 발달지원, 고용지원, 계발 및 연수 등을 행

하고 있습니다.

 

본 시(市)는 전국에서 앞서 시립 양호학교를 설립하고 시립초등학교, 중학교내에 지원학급을 점차 설

치하여 특별 지원 교육을 추진하고 해 왔습니다.지역 학교에서 장애아의 취학 환경의 정비와 함께 전

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원학교의 취학 환경 정비 등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응한 서

포트 체제도 중요합니다. 또 지금 졸업후의 취직, 생활 면에서의 과제도 큰 문제로, 지역을 시작으로 

교육•의료•노동•복지의 각 분야 관계 기관이 관민을 넘어 더욱 더 연대를 도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장애인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새로운 과제로써 LD(학습장애), 

ADHD(주의결함•다동성장애), 고기능 자폐증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지원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

습니다.

 

저(低)출산, 고령화나 도시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와 지역의 유대가 희박화 되는 등, 여러 문제

가 사회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고 본 시(市)도 장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화해

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는 종래의 

한정된 사람을 보호,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나 간호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생활 과제와, 장애인이 

떠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지역 전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지해 나가는 구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

람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해결을 도모해 가는 새로운 복지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

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며 시설 컴플릭트 문제에 대해서

도 지역 전체가 지지해 주는 시야에서 인권 교육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카이(堺)시에 새로운 복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실현의 방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누구나가 사람으

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사는 것이 당연시 되는 지역에서 자기답게 자랑을 가지고 살수 있는 도시 만

들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헤이세이 21년) 3월에 책정한 「제 2차 사카이(堺) 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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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  

경 로 유래한 

재일한국•조선

인 등(일본국

을 취득한 자도 

포함)을 말함.

일본국 을 가지고, 

일본에 주거하고 

있었는데, 1952년

(쇼와 57년) 샌 란

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표에 따라, 일본

국 을 이탈한 재

일한국인 • 조선

인 • 만인(평화

조약 국 이탈자)에 

해서는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 따

라 발하는 명령에 

한 건에 기 하

여 외무성 계 명

령 조치에 한 법

령」 (1952년(쇼와

27년))부터 이어져 

재류 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 후 법 개정을 

통해 재 「일본

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

을 이탈한 자의 출

입국 리에 한 

특례법(1991년(헤이

세이 3년)제정)에

복지계획」에 기초하여 장애인 및 모든 사람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복

지」의 시야에서 도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헤이세이 19년(2007년) 3월에는 「제 3차 장애인 장기 계획」의 기본 이념

을 발판으로 「제 1기 장애 복지 계획」을 책정하고 이용자 본위의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5. 고령자의 인권 ● ● ● ● ● ● ● ● ● ● ● ● ● ● ● ● 

상

우리 나라의 평균 수명의 대폭적인 신장과 저(低) 출산을 배경으로 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단신 고령자나 고령자뿐인 세대가 증가하고 또 병든 고령자

나 인지증(認知症 - 알츠하이머병)의 간호한 필요한 고령자도 증가 하고 있습니

다. 고령자의 간호는 장기화•중도화해 가기만 하여 간호자도 고령화 되는 등, 간

호자의 부담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기관을 퇴원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도 가정이나 시설에서 받아 주는 곳이 없어 퇴원 하지 못하고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 사회적 입원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이나 입주할 때 차별을 받고, 고령자의 고립 사(死)나 간호 고령자

에 대한 가정 내, 시설의 신체적•심리적 학대, 고령자의 재산 착취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령자 학대 방지, 학대를 받은 고령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행하기 위해 2006년 (헤이세이 18년) 4월에 「고

령자 학대 방지, 고령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고령자 학대 방지

법)」이 실시 되었습니다.

 

고령자가 간호 상태가 되도,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 스스로의 사상에 기초해, 

자립된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혹은 가족에게 과중한 간호 부담을 강요하지 않도

록 고령자 간호 문제를 사회전체가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헤이세이 

12년) 4월부터 간호 보험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 시행된 사회복지법

에는 이 후의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의 하나로써 「지역복지 추진」이 만들어져 

사람들이 서로 돕고, 생활자로써 누구나가 자기답게 안심하고 충실한 생활을 보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복지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2000년 (헤이세이 12년) 3월에 「건강 일본 21(21세기 국민 건강 만들기 

운동)」이 내세워 지는 등, 가능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보내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전개 되고 있습니다.

사카이(堺)의 과제와 책

본 시(市)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79,508명 (2009년 (헤이세이 21년) 3

월말 현재)로 이후에도 고령화는 더욱 진전 되어 갈 전망입니다. 또, 2000년 (헤

이세이 12년) 4월부터 도입될 간호 보험사업의 추이를 보면 간호인정자의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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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이 사람들

이나 그 자손에게

는 특별 주권 자

격이 주어진다. 단 

참정권이나 공권력 

행사 공무원의 임

용 등에 제한을 받

는다. 이러한 재주

자격을 가진, 일본

에서 살고 있는 사

람들 이외에도 일

본 국 을 취득(귀

화)하고, 일본인으

로써 재주하고 있

는 사람도 많아, 이 

사람들(일부의 무

(無) 연 자를 제

외)에게는, 제도

인 차별은 존재하

지 않지만 그 뿌리

나 민족에 해 차

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 정주자와 

주자는 「출입국 

리  난민인정

법(입 법)」에 기

하여, 법무 신에

게 허가를 받은 사

람들로 정주자에게

는 일정한 재류기

간이 있는 것에 비

해, 주자는 재류

기간이 무기한이다. 

이 사람들도 참정

권은 없다.

국제 결혼

일본인의 총 혼인 

건 수에서 부부  

한 사람이 외국인

인 결혼 건수의 비

율

1970년(쇼와 45년)

0.5%

1980년(쇼와55년)

0.9%

1990년(헤이세이2년)

3.5%

2000년(헤이세이12년)

3.5%

2007년(헤이세이19년)

5.6%

(후생 노동성 인구 

동태 총계)

화 경향이 보여져 또 주택 서비스 이용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의 인권이 존중되어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수

해서 다행이라고 실감 할 수 있는 연대 정신으로 가득한 풍부한 활력 있는 사회

를 구축하기 위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생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 사카이(

堺)」를 기본이념으로 「노후를 안심하고 지지한다」, 「건강하게 지낸다」, 「생

기 있게 지낸다」를 계획 목표로 하는 「사카이(堺)시 고령자 복지 계획•간호 보

험 사업 계획」을 2009년 (헤이세이 21년) 3월에 책정하고 고령자 보험 복지 사

업의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카이(堺)시 지역 복지 계획」 추진 시야에서도 이후에는 지역주민과 민간사

업자, 행정이 연대해서 지역 전체에서 간호 고령자의 권리 옹호나 지역생활을 지

지하는 구조 만들기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는 보람이 있는 풍족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08년 (헤이세이 20년) 3월에는 국가의 「건강 사카

이(堺) 21」의 중간 평가 결과와 새로운 관점을 기반으로 한 「신 건강 사카이

(堺) 21」을 책정하고 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통해 시민주체의 건강 만들기를 지

원하고 건강 수명의 연장 및 생활의 질 (QQL)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긴 세월에 걸쳐 쌓아 온 지식, 경험, 기술을 살려, 고령자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써 주체적,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갈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또, 마을의 장벽 자유화나 유니버셜 디자인의 보급 및 고령자에게 친절한 도시 

만들기를 진행시키겠습니다.

6. 외국인의 인권 ● ● ● ● ● ● ● ● ● ● ● ● ● ● ● ● 

상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적 경위로 유

래한 재일 한국인•조선인(일본국적을 취득한 자도 포함)들과, 최근 새롭게 일본에 

재주하게 된 뉴커머라 불리는 외국인,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나 그 가족은 사회보장이나 교육에 있어 제도적 불평등이나 역사적 

경위 및 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많은 재일한국•조선인이 살고 있습니다. 재일한국•조선인의 다수는 과

거의 조선반도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노동 종사를 이유로 일본에 오거나, 또는 

일본에 오지 않으면 안되었을 사람들, 종전 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계속 일본

에 살게 된 사람들이나 그 자손으로써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입니다. 재일

한국•조선인의 인권과제 해결에 대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바르게 익히는 것도 중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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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고 차별발언이나 차별문서의 송부와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직도 본명이 아닌 일본명으로 생활 해야만 하는 사람

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2000년 (헤이세이 12년) 4월에 「외국인 등록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지문인식이 폐지 되는 등, 

법 제정 면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방 참정권, 제도적 무(無) 연금 문제

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잔류고아 가족의 귀국, 남미에서의 일본계 노동 및, 새로운 노동을 위해 재

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고용이나 입주에 대한 차별과 공중 목욕탕, 음식점에서의 입점 거부 등의 문

제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커다란 원인으로써 일본인, 외국인 쌍방의 

언어나 문화, 관습에 대한 이해부족과 잘못된 인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최근에 일본인과 외국인의 국제 결혼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인 모친이 임신, 출산과 육아에 관한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모자의 보호 요구에 대응해 안심하

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이나 가혹한 노동강요를 받거나 불법적 방법으

로 입국해서 위법 노동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책 

본 시(市)의 외국인 등록인구는 12,283명(2009년(헤이세이 21년) 3월 현재)로 그 중 5,335명이 재

일한국•조선인 입니다.

 

본 시(市)의 외국인 아이들의 취학상황에 대해서는 시립초등학교•중학교에 478명(2008년(헤이세이 

20년) 5월 현재)이 재적하고 있고 시내 고등학교에도 진학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

국인의 아이들의 상황은 가지 각색으로 각각의 민족문화•관습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립학교에는 재일외국인•국제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족강사 활용이나 민족학급의 

설비를 행해 왔습니다. 또, 자립지원 일본어 지도원에 의한 중국이나 해외에서 귀국•도일한 어린이를 

일본에서 적응 하도록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사카이(堺)시 제일 외국인 교육 연구회와 연대를 도모

하면서 학교나 지역 속에서 스스로 민족성•문화적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앞

으로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 제도적인 무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시(市) 독자적으로 대상자에게 특별한 급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발본적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며 지방 참정권에 대해서도 국가

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시(市)에서도 중국, 동남 아시아, 남미를 비롯한 세계 여라 나라에서나 지역에서 도일(来日)

한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어의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문화, 관습으로 인

한 혼란으로, 지역에서의 독립, 사회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 유학생이나 단기 노동자를 포함, 본 시(市)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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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사람들이 생활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다 언어에 따른 각종 정보제공이나 상담 기

능을 충실하게 하고 일본어나 생활습관을 습득하거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익혀 교류할 기회의 장 확

충의 도모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본 시(市)에서는 국제인권규약, 인종 차별 철폐 조약 등, 국제인권 기준의 취지를 넓히고 

모든 사람이 존중 받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차이를 풍족함으로」라는 시각에서 역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해 왔습니다.

 

또 시내로 전입 해온 외국인에게 다(多)언어에 따른 생활 가이드 북을 배구하거나 임부로 외국어 판 

모자 건강 수첩을 교부함과 동시에 봉사활동 통역 협력을 얻어, 어린이를 가진 가정의 방문이나 유아 

건강 진단, 예방접종 접수, 육아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8년(헤이세이 20년) 8월에 책정 한 「사카이(堺)시 국제 화 플랜」에서 「다문

화 공생 도시 만들기 추진」을 국제화 시책 추진의 기둥으로, 그 중점적 대책으로서 「외국인이 쾌적

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추진」 「국제적인 인재 육성과 국제이해의 강화」를 설정하고, 이

후에도 국제인권 기준을 염두로 다양한 문화, 습관, 가치 관등을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생활 할 

수 있는 다민족•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안에서부터의 국제화」추진에 힘쓰겠습

니다.

 

7. 고도 정보화 사회에 따른 인권 ● ● ● ● ● ● ● ● ● ● ● ● ● ● ●

상

정보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행정 기관이나 기업이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축적하고 

이용하게 됨과 함께 그 취급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남용 가능성에서 개인의 인권을 지킬 필요가 생겨 

났습니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도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습니

다.

최근 IT혁명이라 불리는 정보처리, 통신기술 혁신은 일상의 생활에도 많은 이변성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발신•교환이 가능하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

¡¹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버시의 개념도 소극적인 ¡¸함부로 간섭 받지 않을 권리¡¹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기 정보를 

자기가 관리할 권리¡¹로 확대 되어, 자기 정보를 컨트롤 할 권리로써 보장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이 수집된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써 보존되어 이용되는 ¡¸디지털•프라이버시¡¹로써의 문제성도 나오

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트워크화 되는 정보의 확대는 점점 가속화되고 커다란 인권침해로 이어질 위

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인격 존중 이념아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3년 (헤이세이 15년) 5월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¹이 일부 시행

되고, 2005년 (헤이세이 17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상의 전자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타인을 비방 중상하는 내용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기제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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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특전전기 통신 역무 제공자의 손해 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

시에 관한 법률(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¹이 2002년(헤이세이 14년) 5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문제

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향한 정보발신이나 발신자에게 익명성이 있다는 특성에서 커다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만 유효한 대책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에 따른 정보 격차라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 약자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실상이며, 누구나가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

습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책 

 

본 시(市)에서는 시민참가에 따라 공정하게 개최된 시정의 진전을 목표로 보다 총합적인 정보 공개

제도의 구책과 개인정보의 적정관리 및 자기 정보 컨트롤 권의 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알 권리¡¹를 

명기한 ¡¸사카이(堺)시 정보 공개 조례¡¹와 ¡¸사카이(堺)시 개인 정보 보호 조례¡¹를 2003년(헤이세이 

15년)에 시행했습니다. 또, 주민기본 대장 네트워크에 관해서도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업무의 최우선 사항으로 취급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005년(헤이세이 17년) 3월에 책정한 ¡¸사카이(堺)시 지역 정보화 전략¡¹에 기초하

여, 정보 격차의 시정이나 정보 활용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시민이 IT의 편익을 수향 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다양한 인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지식이나 생각이나 판단, 과도한 위기 의식에 기인하는 특정 환자에 대한 인권

과제로써, HIV(사람 면역부전 바이러스)나 한센병 감염자, 회복 자(者)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나 HIV감염자에 대해 바른 지식과 이해의 부족에서 일상생활, 직장, 학교, 의료장소에서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센병에 대해서는 ¡¸한센병 요양소 입소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¹이 2001년(헤이세이 

13년) 6월에 실행 되었습니다만, 국책에 의한 사회나 가족과의 유대가 끊겨 차별을 받아 온 회복 자

들의 인권 회복이 커다란 과제라는 것에서 2008년(헤이세이 20년) 6월에는 국가에 의한 격리정책이 

기인한 피해를 가능한 회복하는 것, 입소 자들에 대하 차별이나 권리침해 금지를 목적으로 한 ¡¸한센

병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한센병 문제 기본법)¡¹이 공표되었습니다.

 

또,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도 존재해, 직장이나 이사에서 차별을 받는 

등, 지역에서 고립되고 본인이 의식변화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복귀를 방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

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 본인은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원도 중요

합니다.

 

한편,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범죄에 직접적 피해 혹은 조사나 재판과정, 과도한 취재, 보도에 의

한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사회로부터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에 의한 2차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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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의 권리 보장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뒤늦게 일어나는 것에

서 2000년(헤이세이 12년) 11월에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 절차 부수 조치에 관

한 법률(범죄 피해자의 보호법)¡¹이 시행되고, 또 2005년(헤이세이 17년) 4월에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범죄피해자 기본법¡¹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소, 매스컴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흥미본위의 호기심으로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동일성장애, 동성애, 양성애, 선천적으로 신체상의 성별이 불분명한 인터 섹스 등의 성적 소수자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는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동일성장애인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¹이 2004년(헤이세이 16년) 7월에 시행되어 일정 조례를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호적의 성별 변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양한 성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이 필

요합니다.

 

버블경제 붕괴 후의 장기불황 속에서 도시 부를 중심으로 한 노숙생활자(homeless)가 증가 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노숙생활자들 중에는 자립 의사가 있어도 노숙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 하고 있습니다. 노숙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습격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2002년(헤이세이 

14년) 8월에는 ¡¸노숙자의 자립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¹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숙 생활자의 인권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경제불황이나 거기에 따른 격차의 증가, 다양하고 복잡화 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자살자 수가 높

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2006년(헤이세이 18년) 10월에는 ¡¸자살 대

책 기본법¡¹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생각에서 자살 실태에 들어맞는 사회적인 대책으로서 자살 대책을 총합적으로 추진하

고 건강하게, 사는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2년(헤이세이 14년)의 일조 수뇌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조선)은 일본인 납치를 인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8년(헤이세이 20년) 10월 현재 17명을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

다만 이외에도 납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납

치문제는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이며 조급히 피해자의 즉시귀국, 

진상규명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2007년(헤이세이 18년) 6월에는 ¡¸납치 문제 이외에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¹이 시행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납치문제의 해결을 

시작으로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실태를 해명하여 그 억지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

니다.

 

아이누 민족은 일본과 러시아에 걸친 북방선주민족으로 홋카이도, 치시마 열도, 산린 등을 생활권으

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도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1997년(헤

이세이 9년)에는 아이누 사람들의 민족적 자랑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이누 문화의 부흥

과 아이누 전통에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8년(헤이세이 20년) 

6월에는 ¡¸아이누 민족을 선주민족으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결의¡¹가 중/참의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급속한 유전자 공학의 발달에 따른 복제 문제도 새로운 인권 과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문제가 심각화되고 특히 지구 온난화는 우리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많은 생물

의 생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기후 변동 구조 조약¡¹에 기초하여 도

쿄 의정서가 1997년(헤이세이 9년)에 결의, 2005년(헤이세이 17년)발효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도

쿄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¹이 책정되어 2006년(헤이세이 18년)에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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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인류를 시작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관한 중요한 과제

라는 인식이 지구규모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또 과학기술의 진보나 사회환경,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 글로벌화의 진행 등에 의해 새로운 인권과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인권 과제들의 해결에는 

바른 지식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카이(堺)시의 과제와 책

 

 후천성 면역 부전 증후군(에이즈) 및 전염병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나 각각의 전염병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소나 보건 센터가 중심으로 

정확한 의학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힘씀과 동시에 전염병에 관한 바른 지식 보급 계발을 행하고 있습

니다.

 

성적 소수자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아직 바른 인식이 보급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

우며, 당사자와의 협력 연대를 도모하면서 바른 지식이나 인식의 보급에 힘씀과 동시에 상담체제 정

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도 많은 노숙생활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노숙생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편

견이나 차별의식에서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카이(堺)시 노숙생활자에 관

한 관내 연락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연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오사카 부•시정촌(市町村)노숙자 

자립 지원 추진 협의회」의 일원으로써 오사카 부 및 사카이(堺)시 이남 8개 시(市) 4개 마을과 협력

하여 2004년(헤이세이 16년) 2월에 「노숙자 총합 상담 추진 사업」을 2005년(헤이세이 17년) 3월

에는 입소 시설에서 고용에 따른 자립을 지원하는 「노숙자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노숙 생활

자의 상황에 응한 시책 전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살대책에 대해서는 「사카이(堺) 자살 대책 연합 간담회 및 관내 연락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의 연대를 도모하며, 계발이나 상담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상담 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사업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헤이세이 21년) 3월에는 자살을 사회적인 문제로써 인식하고 시

민 및 관계자가 연대•협력의 시야에서 총합적인 대책을 목표로 한 「사카이(堺)시 자살 대책 추진 계

획」을 책정하고 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실책 전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및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12월의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발 주간」을 중심으로 한 광고 활동이나 관계단체와 연대한 계발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감소 하기 위해 2003년(헤

이세이 15년)에 「사카이(堺) 에너지 액션 계획~사카이(堺)시 지역 에너지 비전~」을 책정하고 시민•

사업자•행정의 각 주체나 그 연대•협동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7년

(헤이세이 19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 온 「사카이(堺)시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사카이(堺)시 

CO2 슬림 작전」, 「오사카 부 온난화 방지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대책 계획, 「사카이(堺)그린 조

달 기본 방침」을 통합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사카이(堺)시 독자 환경 매니지먼트 시

스템 「S-EMS」를 개시하는 등, 관청이 전체적으로 환경을 배려하는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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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9년(헤이세이 21년) 1월에는 온실효과 가스의 대폭적인 감소에 도전하는 자치체로써 국

가에서 「환경 모델 도시」로 인정하고 같은 해 3월에는 「쾌적한 삶」과 「도시의 어울림」이 지속 

하는 저 탄소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사카이(堺)•깨끗한 도시 선언」을 행했습니다. 환경문제, 특히 

지구 온난화를 시작으로 하는 지구 규모의 문제에는 인권 문제와 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에 기초

하여 환경 배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회

나 매체를 활용하여 바른 정보 제공과 지식의 보급 계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종래의 주요한 인권 과제에 더해 새로운 인권 과제도 생기고 있고, 법 정비 및 대응이 모색 

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저 출산 고령화, 지역의 인간관계의 희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엮여 인

권 과제도 다양화, 복잡화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정세,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권 과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각각

의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한 시책 전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 인권 교육의 의식과 필요성 ● ● ● ● ● ● ● ● ● ● ● ● ● ● ● ● ●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서로를 인정하며 공생하는 평화롭고 유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 존중의 정신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헤이세이 12년), 인권옹호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인권 교육 및 계발 추진에 관한 국가, 

지방 공용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한 ¡¸인권 교육 및 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에서는 그 기본이념으로 「국가 및 지방 공용단체가 행하는 인권 교육 및 인

권 계발은 학교, 지역, 가정, 직장 이외에 다양한 장소를 통해 국민이 그 발달 단계에 응하고 인권 존

중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제공, 효과적인 방법의 채용, 국민의 

자주성의 존중 및 실시 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취지로 이루어 져야 한다.」(제 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또, 2005년(헤이세이 17년), 본 시(市)가 시행한 인권 의식 조사에 의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

현 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의 대해 ¡¸개인 개인이 스스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51.7

%)」,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충실히 한다(46.0%)」,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발을 충실히 한

다(26.5%)」, 라는 결과가 나와, 시민 레벨에 있어서도 인권 존중의 정신함양과 인권교육 및 계발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인권 교육의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인권 감각이 풍부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시작으로 기업, 지역, 학교, NGO•NPO가 인

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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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기본적 구조의 계승

인권 교육은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결의에서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모

든 발달 단계의 사람들,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존엄에 대해 배우고 그 존엄을 모든 

사회에서 확립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을 배우기 위해 생애에 걸친 총합적인 과정이다.」라고 정의하

고 있고, 또 같은 행동 계획에서 「연수•선전•정보제공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을 전하고 태도를 키우는 

것에 의해 인권 문화를 구축하는 방안이다.」라고 기제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행동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의

를 사용하겠습니다. 또, 인권교육은 장기적인 프로세스인 것에 기초하여 「국제 연합 10년」의 기본

적 구조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기에 「국제 연합 10년」의 기본적 구조를 열거 하겠습니다.

 

A) 자유권이나 사회권의 다양한 인권은 분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권의 불가결성)

과 각 개인의 인권은 서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면서 인종•민족•성별•종교

•문화•국적의 차이를 넘은 공통의 것인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의 창조를 지향 하겠습니다.

B) 인권교육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기본적 과제인 것에 이해를 구해 가겠습니다.

C)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독자의 문화, 개성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해 가겠습니다.

D) 세계 인권선언의 인권 관계 국제 문서의 취지에 근거한 인권의 개념 및 가치 이해를 촉진해 가

겠습니다.

E) 인권의 중요과제에 적극적 대책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F) 인권에 관련 깊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G) 인권에 대해 모든 장소를 통해 훈련, 연수, 광고, 정보제공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H)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여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태도를 길러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주요 축으로 3가지의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  지식

인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조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나)  가치관•신념•태도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신념 및 태도를 길러 가는 것에 의해,

인권문화의 창조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운동

인권을 지키고, 인권의 확립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촉진 해 나가겠습

니다.

②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의 창조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 인종•민

족•성•종교•문화•국적 등의 차이를 넘은 인권에 대한 공통 문화를 말합니다.

 

전쟁, 차별, 환경파괴, 빈곤을 없애기 위한 삶의 방식을 전세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인권의 

보편성 문화를 창조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감각이 넘치는 상태를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혜택 받고 누

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차리고, 배우고, 행동해 가는 것이 인권 문화의 창조와 이어집니다. 2004년(헤

이세이 16년) 4월에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그 후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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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인권교육을 위한 세게 프로그램」은 2005년(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된 새

로운 인권 교육에 관한 세계적 구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모든 분야에서 인권교육의 이행을 추진하고 발전 해 나가는 것과, 수년을 시

간적 구조로 보고 하나의 단계로 여기고, 그 기간 특히 초점을 맞추는 특정 분야를 각 나라 공통의 

것으로서 설정하고 실시 해 나가, 그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일 단계의 행동 계획에서는 2005년(헤이세이 17년) ~2007년(헤이세이 19년)에 「초등•중등학교 

제도의 인권교육」이 특정되었습니다만 2007년(헤이세이 19년) 9월의 국제인권 이사회에서 2009년

(헤이세이 21년)까지 연장할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인권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국

가, 오사카 부와 연대를 도모하고, 인권 교육에 관한 세계적 구조를 유지•발전 시키는 것에 힘쓰겠습

니다.

 

③  국제사회의 기본적 과제로써의 인권 교육

국제적인 인권기준이나 인권조약은 다양한 지역적•국제적인 대책이 전개 되고 있는 상황에 성립 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제 기준을 각국•지역의 과제해결에 활용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

며 그처럼 활용될 것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는 1979년(쇼와 54년)에 국제 

인권 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을 비준하고 1995년(헤이세이 7년)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습니

다. 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들은 국내의 인권 기준의 향상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러한 지구적인 규모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취해가는 것은 인권교육의 추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  지속 가능한 사회의 확립

개발을 자연의 보전과 대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진공업국, 발전도상국 쌍방이 인간의 권

리와 존엄•자립•사회정의를 실현해 가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보다 좋은 변화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개발 교육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개발을 인류의 공통과제로써 그 여러 가지 모습과 원인을 

이해하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은 196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국제 연합에 의해 제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문제는 아직 해결 되어 있지 않고 그 

때문에 2005년(헤이세이 17년) 1월부터 새롭게 「국제 연합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 자원•에너지 문제, 식료•인구문제, 인권이나 평화 문제 해결에는 「지구 전체로써 

자원은 유한하며, 인류의 활동 자체도 지구 환경과 조화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사고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확립에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세대내의 공정), 차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풍족한 

자연과 자원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세대간의 공정), 환경 윤리 문제(자연과 인간의 관계 공

정)의 3가지 시야를 가지고 인간 활동을 진행 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구축은 서로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

속 가능한 사회에 있어서는 환경과 인권 개발을 연결시킨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국제 이해교육의 추진

개발, 환경이라는 지구 규모의 여러 과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을 세계 사람들 속에 확실

하게 뿌리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권교육은 지구사회•국가를 넘은 세계적 시야를 가진 국제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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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으로써 실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족, 문화, 가치관,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여러 민족 및 여러 국민 사이에 세계적 상호 의

존관계의 이해, 국제적인 연대 및 협력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 이해교육은 인권교육을 세

계적 과제로써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  다문화 공생사회의 이해(차이를 풍성함으로)

경제활동의 지구적 확대에 따라, 사람들의 모든 교류도 세계 규모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민족, 문화, 가치관, 생활 양식이 다른 이웃사람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또 반대로 다른 사회 속에서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타 국민, 타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

견, 고정관념을 배척하고 서로 가치관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감각을 키워 가는 것은 필요 불가결

하며, 다문화 공생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입니다.

 

본 시(市)는 「차이를 풍성함으로」를 테마로 지금까지도 이 과제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만,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

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  다양성의 이해

「공생」의 마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개성은 인종, 

국적, 겉모습•용모, 장애, 학력 등 다양한 요소의 집합체이며, 신체적 특징은 한 사람의 인간의 개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 하나 만이 개성으로써 타인•사회로부터 강제될 때에는 

편견, 차별의 문제가 표출됩니다. 타인이 일부분의 개성 요소로 상투적인 것•편견으로 어 붙이는 것

은 한 사람을 전체적 인간으로써 보지 않는 다는 것이 되며, 거기서 「공생」의 마음 생길 리가 없습

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존경 받을 인권개념을 기본으로써, 더욱이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야 말로 

존엄하다는 인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다양성의 개념만을 이해해서는 사회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차별이나 편견 문제를 바르게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약한 입장에 서 있다는 이해가 필

요하고 그것이 사회구조상 인권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간파하는 시각도 중요합니

다.

 

④  모든 장소를 통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의 결의에서 「생애에 걸친 총합적이 과정이다」라

고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인권교육에는 공간적•시간적 제한은 없다는 의미이며, 학교교육 만이 아닌 

지역, 가정, 직장 등, 모든 장소에서 인권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교육이나 직업•전

문학교를 통한 정형적 학습, 가정이나 시민사회의 여러 기관을 통한 무정형 학습에 있어서도 모든 연

령층, 모든 사람들이 참가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학교에서 인권교육

2000년(헤이세이 12년), 사카이(堺)시의 교육 분야에 있어 인권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교

육 기본 방침」을 책정 했습니다. 이 중에서 1. 인권에 대한 이해, 풍부한 인권감각을 가지고 행동하

는 인간의 교육 2. 자립, 자기실현, 풍부한 인간 관계 만들기 3. 지역사회에 있어 인권교육•학습의 충

실, 부흥 4. 열의 있는 지도자의 육성을 들어 인권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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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터래시

정보나 정보기기를 

주체 으로 선택하

고 활용함과 동시

에 정보를 극

으로 발신할 수 있

는 지식이나 능력

 

 

정보 윤리

정보사회에 있어 

정한 활동을 행

하기 한 기 가 

되는 도덕이나 윤

리, 인생이나 사회

에 한 정신  태

도나 규범  의식.

학교는 인권교육의 기초를 배양하는 장소이며, 사카이(堺)시에서는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단계적으로 배우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단 단계에 응해, 인권에 대한 주요한 개념, 주요한 기능, 문

제나 과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나 체험을 통해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생명의 존엄에 

대해 감성을 키우는 것에 노력하고,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장에서 친구 만들기를 통해 풍부한 감성, 생명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 사회생활의 규칙을 중요시 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친구를 소중히 하는 태

도나 행동력을 가르치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헤이세이 1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으로써 「살아갈 힘을 육성한다」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살

아갈 힘」이란 스스로 과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

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보다 나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키우는 것, 

스스로 룰을 정하고 타인과 함께 협조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감동하는 

마음 등,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강인하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한 체

력을 기르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살아갈 힘」의 기반은 자존감정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가지고 자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실감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육성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감정

을 받아들이는 쪽」을 양성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소통하는 힘의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폭력방지(GAP) 프로그램을 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자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고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힘을 끌어내는 것에

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존감정을 기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정보화 사회가 진정됨에 따라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정보수집 및 발신의 이해성이비약적으로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프라이버

시 침해나 유해정보의 엑세스,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중상의 글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도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한 정보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속

에서 학생•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의 시야에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

고 정보활용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불가결합니다. 학생•아동의 리터래시 

능력을 향상 시켜, 정보에 대한 판단력과 처리능력, 관리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권의식의 향상을 도모해 정보 윤리의 양성에 힘쓰고 학생•아동이 잘못된 정보

나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취사선택하고 사회적인 

규칙이나 매너를 존중한 정보발신이 가능한 능력을 익히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경험 교

환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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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정보교환을 행하고, 연대를 높이는 것도 유효합니다.

 

2002년(헤이세이 14년)에는, 국가가 책정한 「인권교육•계발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서의 지도 

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충실히 한 지도방법 조사연구나 정보수집을 추진할 필요성을 

구가하고 2003년(헤이세이 15년)에 인권 교육의 지도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회의가 설치되었습니다. 

同 회의는 2004년(헤이세이 16년) 6월에 「인권교육의 지도방법의 모습」에 대해 제 1차 정리를 공

표하고 인권교육의 목표를 「스스로의 소중함과 함께 타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다

양한 장소에서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명하고 그 후 2006년(헤이세이 18년) 1월에 

제 2차 정리, 2008년(헤이세이 20년) 3월에 제 3차 정리를 공표하고 인권교육의 지도방법 궁리•개선

을 위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 그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도 이 광고 

내용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나)  생애 학습으로써의 인권 교육

단위제 고등학교, 전문학교 등 의무교육 후의 취학형태의 변화, 또 사람들의 가치관의 다양화, 고령

사회의 도래, 여가시간의 증대에 의한 생애 학습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추세 속에 1992년(헤이세이 4

년)에 생애 학습 심의회 답신에 「생애학습사회의 실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현대적 학습과제의 

하나로써 인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생애학습사회란 「사람들이 생애의 어느 시각

에서라도 자유롭게 학습 기회를 선택하고 배울 수 있고, 그 결과가 적절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사

회」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1999년(헤이세이 11년)에 같은 답신으로써 「생애 학습의 성과

를 폭넓게 살린다」라고 기술되어 개인의 경력 개발, 봉사활동 추진, 생애학습에 의한 지역사회의 활

동화 추진이 제언 되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6년(헤이세이 18년)에 「사카이(堺)시 신(新) 생애 

학습 추진 플랜」을 책정하고 「생애 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본 시(市)에서 생애학습추진의 총합

적이고 기본적인 지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애 학습은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 생애학습에 의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이 가능합니다. 학습은 생애의 장을 넓힘과 동시에 인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학습에 의해 

사람은 성장하고 보다 좋은 사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애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을 통해 만나는 것으로 인권존중의 마음을 키우고 시민 한 사

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학습 환경 만들

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 인권교육에는 언제나 상설 전시물에 관한 것이 생기는 장을 만들고, 인권이나 평화에 대해 가까

이에서 학습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시(市)에서는 2006년(헤이세이 18년) 4월에 헤노마

츠(軸松) 인권역사관(구칭: 헤노마츠(軸松) 역사자료관)과 평화와 인권자료를 리뉴얼 오픈 해서 전시 

내용을 확충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생애학습으로써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인 각 개인이나 단체, 기관, 행정 사이에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유익한 정보나 경험을 확인하여 서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부터 인

권교육교재, 지도방법 등의 개발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  기업의 대책

지금까지 기업활동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논의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 다뤄져 왔습니다

만 오늘날에는 인권문제나 사회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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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임투자

(SRI)

기업을 평가하는 

기 에 재무면 뿐

만이 아니라 기업

의 사회  책임의 

실천을 꾀하는 투

자방법. 를 들면, 

재무 면인 평가를 

제로 새로운 평

가 기 으로써 기

업통치, 마 (소

비자 응, 조달처 

응), 고용(고용책

임, 인권), 환경, 

사회  공헌 등

을 들 수 있다.

 

기업과 무언가의 이해 관계를 가진 주체(스테이크 홀더)의 범위는 지금까지의 

고객, 주주, 고용자, 거래처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 구직자, 투자가, 금융기관, 정

부나 행정에까지 확대 되어 지금까지의 스테이크 홀더와 각각의 관계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시 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배려 행동이 요구되는 멀티•스테

이크 홀더•이코노미라 불러야 할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의 관점에서 평가 하고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SRI)도 광범위해 져 가

고 있습니다. SRI의 평가는 기업단체에서 완결하는 것이 아닌, 계열 기업, 거래처 

기업, 매입 기업에까지 이르는 것이며 이것은 경제활동의 지구적 확대가 진행되

는 대기업뿐 만이 아니라 중소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

미입니다.

사회적 책임 속에서 세계적으로 동등하고 커다란 위치를 점하는 하나가 「인권

존중 개념」입니다.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에서 세계인권선언, 국

제 인권규약 등의 국제 인권 기준 보급과 실시에 역점을 둔 노력은 그 중요성이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각각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에 대해 인권존중 

정신을 구체화 하는 활동을 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기

업이 주체적으로 인권에 관한 행동규약(국제 인권 기준 레벨의)을 가질 필요가 

있고, 경영자, 종업원 모두가 그 규범에 근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

다.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기업이 점하는 비율은 높고 인권존중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기업의 움직임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업을 에워싼 새로

운 움직임인 CSR의 사기 고조에 호응하고 기업 활동을 평가 해 갈 필요가 있습

니다.

 

사카이(堺)시 인권 교육 추진 협의회 기업부회는 공정 채용선고를 시작으로 차

별 없는 사회를 목표로 참여계획 기업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계발 활동을 전개하

고 인권 존중의 보급•촉진에 많은 실적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이 인권에 관한 행동 규범을 만들 때에는 많은 유익한 시사, 원조의 가능성을 가

지고 있습니다.

 

라)  인권추진 단체와의 연대

본 시(市)에는 수많은 인권 추진 단체가 인권 과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사카이(堺)시 인권 교육 추진 협의회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

을 시민 스스로의 과제로 여기고, 시민운동으로써 인권교육을 행하고, 차별 없는 

밝은 도시 만들기를 지향하고 1979년(쇼와 54년)에 발족했습니다. 同 협의회는 

시내의 각종 단체(36단체), 기업(542사), 종교자(386법인)이 계획에 참여하고 다

양한 인권 교육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하는 단체, 기업, 종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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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각각의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종교 관계자에 있어서는 협의회 중에 부회를 설치하고 독자의 대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회는 공정채용선고 인권 계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고용차별철폐를 위한 대책 등, 다양한 계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 생활 기반의 안정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풍족하게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한 공정한 채용선고가 행해지고 취직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부회에 있어서는 종교가 개인의 내면활동에 접근하는 것에서 종교자의 인권 교육활동은 커다

란 전도 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살려 종교, 종파의 차이를 넘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인권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민참여 계획을 얻어 각각의 일상 생활에 인권존중을 당연

시 하는 의식을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주체적으로 조직된 사카이(堺)시 인권 교육 추진 협

의회 및 각 인권 추진 활동단체는 인권교육 시책을 전개해 나갈 두 번 없을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연

대를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  NGO•NPO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말로 살기 쉽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이 과 빛을 내며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기업이나 NGO(민간 비 정부 조직), NPO(민간 비영리 

단체•그룹)과의 연대가 불가결 합니다. 환경파괴, 전쟁, 기아, 빈곤 등의 인간문제와 관계 있는 대책으

로는 NGO나 NPO가 각각 특색 있는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흐름이며 「인권교육

을 위한 국가 연합 10년」이나 지금부터의 「인권교육을 위한 세게 프로그램」의 책정에도 그 존재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2003년(헤이세이 15년)에 「시민활동단체와의 협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행정과 시

민활동단체와의 연대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지역에서의 인권교육 추진에 참여하는 사

람들이 시민활동단체의 특색이기도 한 각각의 미션 성(사회적 사명 성), 선구 성을 발휘하면서 풀 뿌

리 인권교육의 실시주체가 되어 커다란 역할을 짊어지는 것을 발판으로 인권 교육의 한층 더 효과적

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연대를 강화화고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  미디어와의 연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은 넓은 범위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또 인터넷도 수시, 갱신이 가능해 대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정보전달에 있어 점점 중

요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미디어는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 관계자는 보도에서 개인의 명

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의 시야에서 보도를 행하도록 요구됩니다.

 

고도정보화 사회 속에서 매스미디어는 인권존중사회를 형성해 가는 한편 극히 커다란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미디어와 연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인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행하

고 인권교육•계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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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권의 중요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인권교육을 추진해가는 한편 피 차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인권존중사회의 

구축을 위한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인권의 중요과제로서 「동화(同和)문제」, 「여성의 인권」, 「어린이의 인권」, 「장

애인의 인권」, 「고령자의 인권」, 「외국인의 인권」, 「고도정보화 사회에 따른 인권」, 또 「다양

한 인권」이나 특정한 병(HIV, 한센병 등)에 관련된 과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 범죄 피해자, 성

적 소수자(동성애, 양성애, 성동일성장애, 선천적인 신체상의 성별이 불명료한 인터 섹스 등), 노숙 생

활자, 자살문제,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 아이누 민족, 혼외자, 오키나와출신자, 클론문제, 환경문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권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대책을 강구하는 시책에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인권교

육에 있어서는 이 인권의 고유 문제점에서 접근하는 학습과 함께 「법 아래서의 평등」, 「개인의 존

중」이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해 가는 학습에도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적 면에서뿐만 아

니라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의 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같은 프로세스에서 추진 된 인권교육은 급속한 생활환경의 변화나 사회의 진전과 함께 인권 문제

가 다양화, 복잡화하고 더욱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나 선입견의 배제 등, 인권

침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⑥ 원의 인권교육 추진

인권교육의 추진에 있어서는 본 시(市)직원의 자세가 시민, 기업, 각종 단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

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과 지도력을 높여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시(市)에서는 직원에 대한 

인권 주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직장 연수 및 다양한 연수의 장에서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촌(市町村)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시민의 라이프 사이클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인

권의 시야에 서서 행정시책을 기획•입안•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교육, 의료, 주택, 도로정비 등 

모든 행정분야에 있어 모든 직원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인권행정을 수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

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존중 의식을 가진 삶의 방식을 확립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재검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고도의 시책이나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부문•복지부문•위생 의료부문•소방부문 등은 시정촌(市町村) 행정 속에서도 인권에 깊은 관

련이 있는 직업 영역이며 연수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 취학 전 교육•학교교육은 인권의식을 기르고 배양하는 장인 것에 기초하여 인권의식의 향상과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보육소(원) 직원•교직원의 인재 육성이나 지도력의 향상을 도모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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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구조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 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인권침

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나 개별 법에 근거하여 행정적 구제에 의한 대

응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인권침해 사례는 다양하고 긴급 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후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충실 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시야에서 간편•신속하게 이용하

기 쉽도록 유연한 구제를 행할 국내 인권기관을 설치한 인권구제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인권 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인권상담의 의의

인권구제도의 구체적 역할의 하나가 인권침해의 피해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것입니다. 인권상담

은 피해자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차별, 학대라는 인권침해 상태에 착안하여 

대응 하는 것입니다.

 

2001년(헤이세이 13년)에 국가의 인권옹호 추진 심의회로부터 ¡¸인권구제 제도의 양상에 대해¡¹라는 

답신이 발표되었는데 이 내용에서 ¡¸상담은 적절한 조언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고 

당사자에 의한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등, 그 자체가 유효한 구제 방법이다¡¹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상담은 보다 적극적인 구제 절차의 도입기능이나 다른 구제에 관련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소개•

중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인권상담 창구의 역할

인권상담은 인권구제를 위한 직접적인 상담자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서비스 실시 기관이나 제도에 정확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인권상담창구는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그 구제를 위한 창고이며 구제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롭

게 인권상담 창구의 역할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Û인권상담창구의 역할

  A) 인권에 관한 정보 제공

  B) 카운슬링(counseling) 기능

  C) 케이스워크(casework) 기능

 

또, 다음 점에 유의하면서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  가까운 상담 창구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전문 상담 기관이 놓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총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누구든지 부담 없이 상담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의 인권상담 창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 시(市)에서는 이 시각에서 각 구역소 

및 인권 접촉 센터에 인권상담창구를 설치 하고 있습니다.

나)  상담자의 엠파워멘트(empowerment)

     인권 의식의 옹호를 도모하는 시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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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 스 지원

그 나라가 안정되

고 발 하기 해, 

그 나라의 자원을 

효율 으로  국

민의 의사를 반

하는 형태로 투입, 

배분, 리 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를 지원 하는 것

인권침해 피해자가 된 시민이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 그 방안을 모색해주는 것은 인권상담의 

커다란 목적입니다. 상담자 자식의 엠파워멘트에 유의하는 것은 중요한 시야입니

다.

 

③  인권상담 네트워크

인권상담은 적극적인 구제수단으로 도입기능이나 다른 구제에 관한 제도를 이

용해야 할 사람에 대해 소개•중개를 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으로써 

각 상담 창구의 접한 연락조정과 사례를 모아서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복잡화한 사회 속에서 상담사례도 단일의 창구에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상담 창구의 네트워크가 필수 불가결 합니다.

 

본 시(市)는 각 상담 창구와 어린이 상담소, 보건복지 총합센터, 학교, 사카이

(堺)시 인권지역 협의회 등, 각 관계 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상담 네트워크 기능의 충실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상담창구 담당자의 자질향상

상담창구담당자는 각각의 인권문제와 그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의 취득이 필요

합니다. 더욱이 상담자체가 카운슬링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스킬 습

득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창구 담당자에 대해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일상적인 창구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

다. 또, 이 업무들은 종사자의 많은 정신적 부담을 동반하므로 컨퍼런스

(conference) 회의의 개최에 따른 종사자의 정신적 부담 분산화에도 마음을 쓰

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권상담 창구는 인권에 관한 고민이나 걱정 등, 상담자 개인 정보에 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상담업무를 통한 비  보장은 특히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다른 

기관의 소개를 받았을 때도 각 상담 창구 담당자는 상담자 본인의 이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 기술에 대해서도 상담자가 특정되어 드러날 수 있

는 정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비  보장은 상담자 자신의 개인 정

보 보호조치입니다만 이러한 조치가 인권상담 시스템 자신의 신뢰성 유지에도 연

결됩니다.

 

⑤  인권시책의 피드백(feedback)

다양한 분야의 인권 과제에 대응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권시책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상담에 취급된 사례에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

들의 정보를 인권시책 추진본부나 인권시책 추진 심의회에 보고하고 각 시책에 

피드백(feedback) 함으로써 앞으로의 인권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갈 가

능성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인권의 과제 발견도 기대되며, 대응할 인권 시책을 

연체하지 않고 시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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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장회의

세계의 도시가 긴

 한 연 를 구축

해 감에 따라, 핵 

폐  의 시민의식

을 국제 인 규모

에서 환기 시키고 

핵 폐 의 실 을 

지향함과 동시에 

기아, 빈곤, 난민, 

인권, 환경 등의 여

러 문제의 해결을 

해 노력하고 세

계 구평화의 실

에 기여하는 것

을 목 으로 설립

되어 활동

하고 있다.

가맹도시는 총 134

개국•지역2.963도

시(2009년(헤이세이 

21년) 7월 1일 

재)

다반선언•행동

계획

국제연합 주최로 2

001년(헤이세이13

년)에 남아 리카•

다반에서 개최된 

반

인종주의•차별철

폐

세계회의에서 국제

사회, 국제기 , 국

가, 기업이나 시민

사회가 인종주의, 

인종차별의 철폐, 

방지, 피해자 보호

구제를 해 취해

야 

할 행동과 조취

등을 든 同 선언•

행동계획을 채택했

다.

1. 국제 평화 공헌의 자치체의 역할  ● ● ● ● ●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지역사회에

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 사람, 물건, 돈 그리고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왕래하고 국제

사회의 상호의존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인 분쟁, 테러나 전염병(HIV/AIDS, SARS 등) 등의 위협이 국경을 넘어 지금까

지 이상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세를 보이는 심각한 세계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같은 국가를 단위로 한 종래의 구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람들에게 

직접초점을 맞춘 인간의 안전보장 즉 「인간의 생에 있어 더할 나   위 없이 소

중한 부분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가능성을 실현 하는 것」이 지금 필요

로 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는, 평화구축의 개념은 분쟁예방, 평화창조 그리고 부흥지원까지를 망

라하는 전체적인 접근이며,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다국적군이나 국제 연합 PKO 등의 군사적 구조, 예방외교, 군축, 조정 등의 정치

적 조직에 개발 원조를 더한 3가지 기둥에 의한 포괄적인 대책임을 나타내고 있

습니다.

 

개발원조를 통한 평화구축으로의 대책은 가버넌스(governance) 지원이나 인도

지원, 인간의 안전보장의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 다양한 주체에 의한 인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환경의 폭 넒은 분야에 이르는 것입니다.

 

평화, 환경, 빈곤의 지구규모의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에 살고 있는 일원으로써 

날마다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자산이 할 수 있는 가까운 일에서 행동해 나가는 

사람들을 지구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가진 시민의 가까운 활

동도 평화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이 진행되는 지금, 지역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평화•인권존

중을 기본으로 지역의 정치를 폭 넓게 짊어지는 지방자치체는 평화 구축에 관해 

국가와 함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평화시장회의나 다반 선언•행동계획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에서는 

도시의 국제적 연대 아래, 평화구축을 향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 국제 평화 신 을 한 책  ● ● ● ● ● ● ● ●
본 시(市)에서는 평화사회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의식 향상이나 활동을 추진하

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를 도모하는 시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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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연

합 교육과학문화

기 )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 에서 열

린 교육, 과학, 문

화의 발 과 추진

을 목 으로 1945

년(쇼와20년)에 채

택된 유네스코 헌

장에 기 하여 

1946년(쇼와21년)에 

설립된 국제 연합

의 문기 . 교육, 

과학, 문화 소통의 

분야에서 국제 인 

지  력( 문가의 

국제회의, 국제 학

술 사업의 조정, 정

보교환, 출  등)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는 前술의 다반선

언•행동 계획을 

구체화하기 해 

도시를 단 로 한 

「반 인종주의 국

제도시 연합」을 

결성, 2008년(헤이

세이20년)에는 시계 

6개 지역에서 조직

된 도시연합에서 

국제도시 연합이 

결성되었다.

 

1983년(쇼와 58년)에는 비 핵 평화 도시 선언에 관한 결의를 행하고, 비 핵 평

화도시로써 핵병기의 폐절을 지향한 도시의 주요 장소에 ¡¸인권옹호 선언도시¡¹

와 함께¡¸비 핵 평화 선언도시¡¹를 표시한 계발 표어 탑을 설치해 계발에 힘쓰고, 

또 다른 나라가 행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항의 문을 보냈습니다.

 

또, 평화와 인권, 환경에 대해서의 상비전시를 행하는 평화와 인권자료관을 설

치하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년 8

월에는 평화와 인권 전(展)을 개최하고 전쟁의 비참함, 평화의 존엄성, 인권의 소

중함을 크게 시민에게 계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평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자매도시 제휴(자매도

시 2개 도시, 우호도시 1개 도시), 자매우호도시 협의회의 보조, 외국청년초청사

업, 아시아 유학지원제도 등을 실시 하고 역사문화 교류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

화를 통한 평화촉진 대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헌활동을 통해 평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높은 국제감각과 인권 의

식을 가진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발전도상국의 국제공헌활동을 행하고 있

는 인터 뉴스(international youth) 사카이(IYS)에 대한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헤이세이 19년)에는 사카이(堺)시 국제 평화 인권 기금을 설치하고 국

제적인 평화공헌 활동을 행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는 「자유도시•사카이(堺) 

평화공헌상」을 창설했습니다.

 

이 상을 통해 평화와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발신하고 시민 및 많은 사

람에게 국제평화 공헌과 협력활동에 대한 이해, 인식을 높이고, 국제공헌, 국제협

력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지방자치체로써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공헌 해 

가겠습니다.

1. 추진 체제의 충실  ● ● ● ● ● ● ● ● ● ● ● ● ● ● 
①  총합적인 인권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의 횡단적인 조직으로

써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국 (区) 으로 구성한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

진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또 교육 위원회에 있어서도 「교육부회」를 설치하고 

학교교육•사회교육 등 인권 교육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각 부국이 소관하는 민간 부문 단체나 각종 시민 단체가 함께 연대 하고 

인권시책이 시민의 주체적인 대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일하며, 그에 따른 적

극적인 지지에 힘씁니다..

 

③  평화나 인권에 관한 분야의 유식자로 구성된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

     계획의 추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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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펨(국제 연합 여

성 개발 기 )

국제연합 세계 여성

회의의 부름에 응해

1976년(쇼와 51년),국

제 총회 결의 기 하

여, 국제 연합여성의 

10년 기 으로써 설

립되어 1985년(쇼와 

60년)에 재의 명칭

으로 개정된다. 국제 

연합 에서 국제 연

합개발계획(UNDP)와 

연 계에 있는 독

립기 으로써 개발도

상국의 여성의 자립 

지원을 목 으로한다.

 

진 심의회」의 제언을 얻으면서 인권 시책을 추진합니다.

 

④  유네스코(국제 연합 교육학과 문화 기관)이나 유니펨(UNIFEM – 국제연합 

여성 개발 기금) 등의 국제 기관 및 세계 도시나 국내외의 NGO, NPO와의 연대,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정보교환, 정보공유를 진행하고,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진 

인권 시책의 추진을 도모합니다.

2. 인권 의식 조사 결과 반   ● ● ● ● ● ● ● ● ● 
인권의식 조사는 ¡¸인권옹호 선언도시¡¹에 어울리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

해 시민의 인권과제 전반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 이후의 인권시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5년(쇼와 60년)에서 약 5년에 한번 실시하여 지

금까지 5회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제 5회는 2005년(쇼와 17년)에 실시)

 

  이 조사에서 얻은 시민의 인권 과제에 대한 의식 추이는 파악하고 각각의 과

제를 기반으로 한 인권시책 추진을 도모합니다.

3. 사카이(堺)평화와 인권존  도시 만들기 조례 추진  ● 

모든 인간이 고유의 존엄성을 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세계 인권 선언 및 일본 국 헌법의 이념입니다.

본 시(市)에서는 이 이념들에 걸맞게 지금까지도 인권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6년(헤이세이 18년) 4월의 정령지정도시 이행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대책을 

한층 발전 시켜 국제평화 실현과 유지 및 인권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구적 규모의 

시야를 가지고 행동하여 세계를 위한 평화와 인권존중의 소중함을 발신하는 도시 

만들기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

기 조례」를 2007년 (헤이세이 19년)에 실행했습니다.

 

  이 조례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제 평화 공헌 활동을 행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

창하는 ¡¸자유도시•사카이(堺) 평화 공헌상¡¹의 실시와 국내외의 국제평화나 인권

존중의 소중함을 발신하고 지방자치체로써의 국제 평화 공헌의 대책 모색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들을 통해, 시민의 행동이나 활동은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세계의 평화 촉진이나 인권침해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넓

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 인권의 과

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평화•인권의식을 길러, 행동하는 것을 

촉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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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 1 통, 습  등에 한 의식]

N=2,850

가, 통과 습 에 따르는 쪽이 좋은 결과로 이어

진다.

나, 나는 자신이 납득 할 수 없는 일은, 설령 모두

가 한다고 해도 하기 싫다.

다. 나라가 번 하기 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어

느 정도 희생되어도 어쩔수 없다.

라. 결혼 날짜를 정할 때에, 흉일을 피하고, 길일을 

고르는 편이 좋다.

바. 죽음은 불길하기 때문에, 부정을 씻는 소 을 

뿌리는 것이 좋다.

[질문 5 동화문제에 한 견해]

N=2,850

가, 부락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과는 계

없는 이야기이다.

나, 동화지구의 사람들과 깊이 여하는 것은 망설임을 

느낀다.

다, 지 까지, 차별 받아온 동화지구의 사람들의 억울함

을 생각하면, 차별에 해 엄격하게 추궁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있다.

라. 부락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몸에 배게 하는 

것은, 다른 인권문제에도 러스가 돈다.

마, 동화지구의 사람들에게는, 차별받는 억울함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인간으로서 측은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 많다.

바, 동화지구의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집단으로 몰려

온다.

사, 동화지구의 사람들은 차별, 차별이라면서 피해자의식이 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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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동화지구에서 주택을 구입, 여하는 상황]

N=2,850

[질문 10 부락차별을 없애는 방법]

N=2,850

가, 차별, 차별 이라고 소란 떨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편이 좋다.

나, 동화지구 사람이 안정된 일에 정착한다면 부락차별

은 없어진다.

다, 동화지구 사람이 극 으로 차별의 부당성을 호소

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면, 차별은 없어진다.

라, 우리들이, 인권의식에 뜨고, 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력을 가진다면 차별은 없어진다.

마, 동화지구의 사람들이, 분산해서 살도혹 하면 차별은 

없어진다.

바, 동화지구와 주변지역의 사람이 교류하고 동하여 

차별없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한다.

사, 법률로 차별을 지한다.

[질문 12 가,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 육아를 해야한다.(성별)]

N=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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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바, 여자이이는 여자답게,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자라는 편이 좋다.(성별)]

N=2,850

[질문 14 배우자간에 행해지는 폭력에 한 견해]

N=2,850

가, 때리고 차는 행

나, 싫어 하는데도 성 인 행 를 강요하는 행

다, 장시간 계속 무시하는 행

라, 교우 계와 화 등을 세세히 감시하는 행

마, 생화비 등을 주지 않는 행

바, 의지박약, 구 덕에 생활할 수 있는데 등 반복 으로 말

하는 행

사,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큰소리르 외치거나 한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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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 아이가 학 를 받고 있는 것을 인지하 을 경우의 행동]

[질문 20 거리에서의 장애우를 한 설비에 한 견해( 회 조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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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 배우자간에 행해지는 폭력에 한 견해]

N=2,850

가,  고령자도 가능한 연  등의 리는 자기자신이 

하는 편이 좋다.

나, 심신의 쇠약이 일어났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오랜 

기간 친숙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좋다.

다, 거리와 건물 만들기는 고령자에 한 배려가 부

족하다.

라, 고령자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늘려야

만 한다.

마,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시설 등에 입소

하는 편이 좋다.

바,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시설 등에 입소

하는 편이 좋다.

사, 가까이에 고령자 만의 세 가 거주한다면, 말을 걸거나, 배려하겠다고 생각한다.

[질문 27 외국인에게 방을 여할 때 거부하는 상황에 한 견해]

N=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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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7 외국인에게 방을 여할 때 거부하는 상황에 한 견해]

[질문 30 에이즈환자, HV감염자, 한센병 회복자 등의 인권이 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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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2  인권이 존  받는 사회를 실 하기 해 필요한 조치]

[질문 33 인권문제의 계몽활동에 한 참가상황]

n=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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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침의 책정 취지 ● ● ● ● ● ● ● ● ● ● ● ● ● ● ● ● ● ● ●

(1)  인권존 의 조류

 
  인류에게 대 참화를 가져 온 제 2차 세계 대전의 반성에 기초하여 1948년 12월 10일 제 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의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다¡¹라고 기제되어 있으며, 처음으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

권을 지킬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그 정신을 구체화 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 조약이 만들어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넓히기 위해 1975년 국제 여성의 해, 1979년 국제 아동의 해,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 

등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1976년에 발표된 국제 인권 규약(모든 사회권 규약•자유권 규약)은 국제적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중요한 규약입니다. 1979년 우리 나라는 이 2개 인권 규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제 49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¹이라고 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같은 해 ¡¸同 행동 계획¡¹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권

문화로 세계를 가득 채우려는 커다란 특징입니다.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행동 계획¡¹은 

우리 나라에서 국제 레벨•도시부현 레벨•시정촌(市町村) 레벨에서 지금 현재, 그 대책이 강구되고 있

습니다.

 

  1997년 우리 나라에서도 ¡¸인권옹호 시책 추진 법¡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제 2조건에 국가의 책무

로써 인권 교육 및 인권계발, 인권구제시책이 기제되어 있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계기로써 2000년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¹이 시행되고 2002년 ¡¸인

권 옹호 법¡¹이 국회에서 심의 되었습니다.

 
(2)  기본방침의 책정

본 시(市)는 지금까지 헌법의 기본적 인권존중의 정신 아래 인권 시책을 시의 가장 중점 시책의 하

나로 파악 하고 인권에 관한 세계의 조류나 국가•부(府) 등의 동향을 파악 하면서 행동해 왔습니다.

 

1965년의 ¡¸동화(同和) 문제의 해결은 나라의 책무이며, 국민적 과제이다¡¹라는 국가의 동화(同和) 

대책 심의회 답신 이후, 1972년의 ¡¸사카이(堺)시 동화(同和) 대책 사업 총합 계획¡¹, 1988년의 ¡¸사카

이(堺)시 동화(同和) 행정 기본 방침¡¹에 기초한 동화 행정의 추진을 시작으로 1980년 인권옹호 도시 

선언, 1998년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행동 계획¡¹, 2001년 사카이(堺)시 총

합계획 ¡¸사카이(堺) 21세기•미래 디자인¡¹,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후기 행

동 계획¡¹, 그리고 2002년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¹를 제정 하는 등, 

인권 시책을 추진 해 왔습니다.

 

2004년 12월까지의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년 사카이(堺)시 후기 행동 계획¡¹을 더욱 발전 

     사카이(堺)인권 시책 추진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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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기본 방침을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후기 행동 계획의 정신을 이어 받아 새롭게 책정 하는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

획의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  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

본 시(市)의 여러 가지 인권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다양한 인권에 관련된 차별 상황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시(市)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로써 이하의 문제가 있습

니다.

 

동화문제

지금까지 동화(同和) 대책에 관한 국가의 특별법을 지침으로 적극적으로 행동 해 온 결과, 상당한 성

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중도퇴학으로 나타나는 교육 과제나 실업률, 불안정 고용의 노동문제가 남겨

져 있습니다. 또 기피의식이나 결혼관으로 나타나는 차별의식의 해소가 충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의 인권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 사회관행 속에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차별 ¡¸젠더¡¹가 뿌리 깊게 남

아 있어, 사회생활의 다양한 면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

회가 남성이 매우 살기 쉬운 사회라고도 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섹슈얼•헤러스먼트(sexual 

harassment), 스토커 행위, 더메스틱•바이오런스(domestic violence – 배우자 등의 가까운 관계의 사

람으로부터의 신체적•성적•정신적•경제적 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

학교, 가정, 지역의 연대가 불충분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 언어•폭력에 의한 괴롭힘이

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화 되고 있습

니다. 지역에서는 청소년 범죄, 약물남용 등의 비행 행위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사회에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시설 등을 설치 할 때, 

반대운동(마찰)이 일어나 설비 정비가 진행되지 않는¡¸설비 콘플릭트(conflict)¡¹ 문제는 이것의 단적으

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보급 촉구 등의 장애인에 대한 필요 불가결

한 사회 환경 정비의 촉구도 과제입니다.

 
고령자의 인권

2015년(헤이세이(平成) 27년)에는 4명중 1사람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도래한다고 예측되고 있습

니다. 고령자가, 익숙한 도시에서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경 정비는 중요한 과제입

니다. 또, 혼자 사는 고령자나 인지증 고령자,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재산이나 금전을 사기 당해 빼앗

기거나, 폭력, 학대를 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자의 간호는 장기화, 중도화 

되는 한편 간호자의 고령화, 가정의 간호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 등, 간호를 둘러 싼 인권 문제도 존

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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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외국인의 인권

취직이나 이사 등에 있어 국적이나 민족의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

니다. 또, 최근 일본에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어 습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관련된 각

종 서비스가 받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배경의 이해

가 불충분한 것에서 생기는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이름(통칭명)으로 생활 할 수 밖

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교육 분야 등에서의 제도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

다양한 인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병(HIV, 한센병) 환자에 대해

서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지식이나 생각에 의한 편견, 차별의 문제, 아이누 사람들에 대한 민족으로써

의 역사, 문화, 전통 및 현상의 잘못된 인식에 의한 편견, 차별의 문제, 이 외에도 오키나와의 사람들,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 범죄 피해자, 혼외자, 성적 소수자, 노숙생활자 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악용하고 인권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 기본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

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권리입니다.

 

인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서로의 인권의 의의 및 그 존중과 공

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성 및 감성의 양면에서 이해를 높임과 함께 자신의 권리 사용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고 자기의 인권과 같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사카이(堺)시의 인권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누구나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가•계획에 참여 하고 기쁨이나 살아가는 보람을 실감하면서 

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타인을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서로가 살아가는 다

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인권감각이 넘치는 도시를 실현 하는 것 ¡¹

3. 인권시책의 기본 방향 ● ● ● ● ● ● ● ● ● ● ● ● ● ● ● ● ● ● ● ● 
인권시책은 3개의 시책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1은, 기본이념을 기반으로 인권의 과제별로 취급하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각각의 과제에 응해, 

다양한 개별 법률이나 자문기관의 답신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2는 인권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입니다.

[기본 방향]

-  인권교육의 대상자의 발달 단계를 기반으로 계속성이 있게 하는 것.

-  일상생활에 관련 있는 모든 장소에서 인권 감각이 넘치는 상태를 당  연하게 여기고 부담 없이 지

낼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통념, 의식, 관습 등을 인권의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인권을 존중

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

-  ¡¸법 아래 평등¡¹ ¡¸개인의 존중¡¹ 등의 인권 보편적 내용에서의 접근과 각 인권의 과제에서의 접근

의 양면에서 인권존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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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문제는 시민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에 이해를 얻는 것.

-  인권 교육에 참여하는 인재의 양성을 도모하는 것

 

제3은 인권 옹호를 도모하는 시책입니다.

[기본 방침]

-  본 시(市)의 각 상담창구는 본래 업무에 더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인권 구제 창구가 되기도 한

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사례를 모으고 연대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

-  각 상담 창구 담당자는 다양한 인권 문제와 그 이해 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 받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

-  이렇게 3가지의 시책을 기초로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총합적인 인권시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실시주체로는 행정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 공익법인, 기업 등도 있습니다. 인권 시책을 총합적으로 

추진 해 가기 위해서는 실시 주체간의 협동•연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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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 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

 

헤이세이(平成) 18년 12월 22일

조례 제 77호

  (본문)

우리 사카이(堺)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 부터 국내외와의 교류를 극 으로 진행하고, 창조성가 자립의 정신을 

키워, 우리 나라의 훌륭한 자치도시를 구축해 왔다. , 다도를 통해 세계에서 빛나는, 평화를 존 하는 문화를 창

조하고 과거 몇 번의 화(戦禍)를 겪으면서도 부흥을 이  냈다

기본  인권의 존 이나 평화사회의 실 과 유지는 국제사회 공통의 원리이며 일본 국 헌법이나 세계 인권선언

의 이념이다.

그러나 재 아직도 우리들의 사회에는 인종, 민족, 국 , 신조, 성별, 사회  신분, 문벌 혹은 장애에 따라 인권

에 한 많은 과제가 존재하며 더욱이 분쟁이나 빈곤에 의해 어린이나 여성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

체가 험에 놓여 있는 나라와 지역이 지구상에는 수많이 존재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실을 다시 보고, 미래를 비해 쟁은 최 의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가짐과 함께 모든 사람

이 존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진행하는  ¡¸인간의 안정 보장¡¹에 극 으로 여해야 

한다.

평화를 존 하는 문화의 승자이며 지구시민인 우리는 국제평화의 실 과 유지  인권과제의 해결을 해 세

계를 향해 행동하고 발신하는 도시 ¡¸국제 평화 인권 도시•사카이(堺)¡¹에 힘쓸 것을 결의하고, 이 조례를 제정

한다.

 

(목 )

제1조 이 조례는 평화와 인권을 존 하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해 시의 책무  시민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평화나 인권 존 에 한 의식 향상, 인권과제의 해결  인권옹호를 도모하기 한 시책(이하¡¸

인권 시책¡¹이라 한다)의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평화와 인권을 존 하는 도시의 실 을 도

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의 책무)

제2조 시는 국가, 오사카 부  국내외의 계기 에 시민과의 연 를 높이고 모든 시책을 평호와 인권을 존

하는 시각을 가지고 실시 함과 함께, 인권 시책을 총합 이고 계획 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정에 련 있는 사람은 이 조례의 이념을 이해하고 존 하며 행동해야 한다.

(시민의 역할)

제3조 시민은 이 조례의 이념을 이해하고, 평화 인권 등 지구 규모의 과제에 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극 인 

책을 취하는 지구시민의 일원으로써의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평호와 인권을 존 하는 도시 만들기 추

진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

제4조 시는 평화와 인권을 존 하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 해야 한다.

(1)  평화나 인권에 한 의식 향상을 한 교육  계발사업

(2)  교류, 력  공헌에 계된 활동  창을 통해 평화를 진하는 사업

(3)  인권 옹호를 추진하는 사업

(4)   3호에 드는 것 이외에, 이 조례의 목  실 에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계획의책정)

제5조 

1.  시장은 평화와 인권을 존 하는 도시 만들기를 총합 으로 추진하기 해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계획(이하 이 조에 해 ¡¸추진 계획¡¹이라고 한다)를 책정하고, 인권시책을 추진 해야 한다.

2.  시장은 추진 계획을 책정함에 있어, 다음 조건의 사카이(堺)시 인권 시책 추진 심의회의 견해를 듣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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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3.  시장은 추진계획을 책정 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4.  시장은, 추진계획의 진행 리를 행하고, 사회상황의 변화에 응해 재검토를 행해야 한다.

 (사카이(堺)시 인권시책 추진 심의회)

제6조

1.  인권시책의 추진에 한 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의견을 내놓기 해 본 시( )에 사카이(堺)시

에 인권시책 추진 심의회(이하 이 조에 해¡¸심의회¡¹라고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원 12명 이내로 조직한다.

3.  원은 학식 경험자나 시장이 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는 한다.

4.  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단 재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원이 부족한 경우에 보결 원의 임기는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제 2항부터 (前)항목까지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는 운 에 해 필요한 항목을 규칙으로 정

한다.

 

 

( 임)

제 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헤이세이(平成)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6조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헤이세이(平成) 19년 규칙 제 85호부터 헤이세이(平成) 19년 8월 1일까지 시행)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한 조례
 

헤이세이(平成) 14년 3월 28일

조례 제 8호  

                

목차

문

제1장 총칙(제1조~제9조)

제2장 기본  시행(제10조~제13조)

제3장 추진체제 등(제14조~제17조)

제4장 잡칙(제18조)

부칙

우리 나라는 여성차별 철폐 조약을 축으로 한 국제 인 조류 속에서 21세기의 우리 나라 사회를 규정 하는 가장 

요한 과제로써 남녀 평등사회의 실 을 들고 남녀공동 계획참여 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사카이(界)시는 다른 시보다 앞서 여성문제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남녀 공동 사회 계획 참여 선언 도시가 되는 

등, 남녀 평등 사회의 실 을 한 극 인 책을 해 왔는데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의식이나 이것에 기 한 

사회 습 등은 여 히 뿌리가 깊고 국 으로도 여성에 한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남녀평등의 달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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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러한 상을 발 으로 풍족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가기 해서는 지 까지의 고정화 된 남녀의 

역할에 계 없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함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등하게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남녀 평등 사회의 실 이 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사카이(堺)시의 주요 정책으로써 남녀평등 사회의 실 을 지향할 것을 결의 하고 총합 이고 

계획 으로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을 도모해, 21세기의 ¡¸사람이 빛나는 시민주체의 사카이(堺)¡¹를 구축하

기 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 )

제1조 이 조례는 본 시( )에서 남녀평등사회의 형성에 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시, 시민, 사업자  교육 계

자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시의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것을 총합 이고 계획 으로 추진

하는 것에 따라 남녀평등사회를 실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해 다음 각 호로 드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호로 정해진 것에 의한다.

(1)  남녀평등사회: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 없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확보되는 것에 의해 

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직장, 학교, 지역, 가정  사회의 모든 분야(이하 단에 

¡¸사회의 모든 분야¡¹라고 한다)에 있어 활동 으로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말한다.

(2)  극  격차 시정 조치: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는 성별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해, 필요한 범  내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있는 성에 해, 격차시정의 기회를 극 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 본 시의 구역 내에서, 공 이거나 사 임을 불문하고 리이거나 비 리임을 불문하여 사업을 행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남녀평등사회의 형성은 다음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남녀가 개인으로써 그 존엄이 존 되어 직 이거나 간 임을 불문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  취 을 받

지 않고 개인으로써의 능력을 발휘 하는 기회를 확보 해야 한다.

(2)  성별에 의한 고정 인 역할 분담에 기 하여 사회  제도, 행 는 통은 모든 사람의 자유선택에 

해 향을 끼치는 경우가 없도록 재검토 되어야 한다.

(3)  시의 정책 혹은 시민의 단체에서 방침의 입안 는 결정에 남녀가 등하게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확보되

어야 한다.

(4)  가족을 구성하는 자는 서로 성격을 존 하고, 상호 력과 사회 지원 에서 아이를 기르고, 가족의 간호 

그 밖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활동  사회생활에서의 활동에 균등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

(5)  임부, 출산 그 밖의 성과 생식에 해서는 자기 결정이 존  되는 것 , 생애를 통한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에 한 배려를 해야 한다.

(6)  남녀의 성별에 상  없이, 성 동일 장애를 가진 사람, 선천 인 신체상의 성별이 불명료한 사람  그 밖

의 모든 사람의 인권에 해서도 배려를 해야 한다.

(7)  남녀평등사회의 형성 추진을 한 책은 국제사회에서의 처와 조를 행하는 것.

(시의 책무)

제4조 

1.  시는 남녀 평등사회의 형성 추진에 한 시책( 극  격차 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남녀평등추진시책¡¹

이라 한다.)를 총합 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임을 가진다.

2 . 시는, 남녀평등 추진 시책을 실시 함에 있어, 국가, 부, 시민  사업자와 상호 연 하고 력을 도모하기 

해 힘써야 한다.

(시민의 책무) 

제5조 

1.  시민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나아가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남녀평등 추진 시책에 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2010 주아시아포럼 201

제6조

1.  사업자는 남녀가 직장에서 활동할 때 등하게 계획에 참여할 기회의 극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직업 

생활에서의 활동과 가정생활에서의 활동 그 밖의 활동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을 정비 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시가 시책하는 남녀평등 추진 시책에 력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계자 등의 책무)

제7조

1.  가정교육, 직장교육, 학교교육, 사회 교육, 그 밖의 모든 분야의 교육에 여하는 자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배려한 교육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나가 어린이들의 남녀평등 교육에 해 스스로 극 으로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권리침해 지)

제8조

1.  구나가 직 인지 간 인지를 불문하고 성별을 이유로 하는 권리침해  차별  취 을 행해서는 안 

된다.

2.  구나가 지역, 직장, 학교, 그 밖의 모든 장소에서 섹슈얼 헤러스먼트(sexual harassment-상 의 의사에 반

하는 성 인 언동에 의해 상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는 상 의 생활 환경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을 행

해서는 안 된다.

3.  구나가 개인의 존엄을 짓밟는 더메스틱 바이오런스(domestic violence-배우자 등 가까운 계의 사람으로

부터의 신체 , 성 , 심리  혹은 경제  폭력을 말한다.)  이것과 상  있는 아동 학 를 행해서는 안 된

다.

(공 에 표시하는 정보에 한 유의)

제9조 구나가 공 에 표시하는 정보에 해 성별에 의한 고정 인 역할 분담  성  폭력을 조장하고 연상시

키는 표 , 인권을 침해하는 성  표 을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본  시책

(기본계획)

1.  시장은 남녀평등 추진 시책에 시장  사업자의 책을 총합 이고 계획 으로 추진하기 해 기본 인 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2.  시장은 기본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그 진행 리에 련된 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책정함에 있어, 제15조 제 1항으로 정해진 남녀평등 추진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을 반 하도록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책정 했을 때,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5.  2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해 용한다.

(연차보고)

제11조 시장은 남녀평등 추진 시책의 실시상황 등에 해 연차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을 공표한다.

(시민  사업차의 이해를 높이기 한 조치)

제12조 시는 남녀평등사회의 형성 추진에 해 시민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해 고활동 등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민회의 원 구성)

제13조 시장이나 그 밖의 시의 집행기 은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제 138조의 4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부속기 의 원을 임명하고 혹은 할 때, 남녀 어느 한쪽의 수가 원 총수의 10분의 4미만이 되지 않도

록 한다.

제3장 추진체제 등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제14조

1.  시는 남녀 평등 추진 시책을 원활하고 총합 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실시하기 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2.  시는 모든 시책의 책정  실시에 있어서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의 시 을 가지고 처해야 한다.

3.  시는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을 해, 필요한 거 기능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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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는 기본계획에 기 한 시책을 실시하기 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녀평등 추진 심의회)

제15조

1.  기본 계획  남녀평등 형성 추진에 한 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의견을 말하기 해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시장이 임명하고 는  하는 원 15명 이내로 조직한다.

3.  시장은 남녀 어느 한쪽의 성이 원총수의 10분의 4미만이 되지 않도록 원을 선출해야 한다.

4.  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원이 부족한 경우에 보결 원의 임기는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심의회의 조직  운 에 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한다.

(불만 처리)

제16조

1.  본 시( )의 구역 내에 소재를 가진 자 는 본 시( )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 사업소에 통학하고, 는 

통근하는 자(다음 조에서 「시민 등」이라고 한다)는 시( )가 실시하는 남녀 평등 추진 실시 혹은 남녀 평

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에 한 불만  의견이 있을 경우에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2.  시장은 항의 규정에 의한 신출을 받았을 때에, 조사 하고 다음 조 제 2항으로 정해지는 사카이(堺)시 남

녀 평등 상담 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3.  시장은 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담 신출)

제17조

1.  시민 등은 제8조로 규정하는 성별에 의한 권리 침해  남녀평등 사회의 형성을 해하는 요인에 의해 인

권을 침해 받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2.  시장은 항의 규정에 따라 신출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해 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상담 원(이

하 조에서는 「상담 원」이라고 한다)를 둔다.

3.  상담 원은 학식경험자  시장이 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서 시장이 한다.

4.  상담 원은 필요에 응하는 계자에게 자료의 제공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계

자에게 조언, 시정 요망 등을 행한다.

제4장 잡칙

( 임)

제18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헤이세이(平成)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5조부터 제 17조까지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

부터 시행한다.

(헤이세이(平成) 14년 규칙 제 71호 에서 헤이세이(平成) 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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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한 조례
 

헤이세이(平成) 20년 3월 28일

조례 제8호

 

  ( 문)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 구성에서 빠져서는 안될 존재이며 그 건강한 성장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염원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국 인 학 , 괴롭힘, 등교거

부  비행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한 다양한 문제가 쌓여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둘러 싼 사회의 모습이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는 유아기부터의 

육성이 요하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가나 오사카 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 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책을 구해 그 인권이 지켜지며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  구축을 마련 해야 합니다.

 우리 사카이(堺)시민은 자유도시•사카이(堺) 사람들의 기풍을 주춧돌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풍부한 인간성과 강

인하게 살아갈 힘을 기르고 미래사회를 짊어질 존재로써 세계로 나아갈 감성으로 다양한 문제에 응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더할 것을 여기에 결의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목 )

제1조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보호자, 학교, 시민, 사업자  사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에 의해 사회 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기르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호에 정해진 것에 의한다.

(1)  어린이와 청소년: 개 18세 미만을 말한다.

(2)  보호자: 다음 사람과 그 밖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재 감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친권을 행하는 자 는 미성년 후견인

나)  아동복지법(쇼와 22년 법률 제164호)제6조 3으로 규정하는 양부모 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으로 규정하

는 아동 복지 시설의 장(長)

(3)  학교: 본시의 구  내에 존재하는 학교 교육법(쇼와 22년 법률 제26호)제1조로 규정하는 학교,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으로 규정하는 보육소  그와 비슷한 시설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육하고 교육하며 는 육

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시민: 본시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혹은 본시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학교, 사업소로 통근하거나 통학

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 본시의 구역 내에서 사업활동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기본이념)

제3조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한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해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여 그 행동을 규율하고 동하는 것.

(2)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존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3)  어린이와 청소년이 넓은 시야와 풍부한 인권 감각을 가지고 주체 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 가짐)

제4조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 으로 자립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해 다음 사항을 새겨야 한다.

(1)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소 히 여기고 친 한 마음이 깃든 행동에 노력하는 것.

(2)  미래 사회를 짊어질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향상에 노력할 것.

(3)  사회의 일원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지킬 것.

(보호자의 책임)

제5조

1.  보호자는 가정에서의 교육의 요성을 자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각각의 발달 단계에 응하여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보호자는 어린이와 청소년과의 의식소통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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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3.  보호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규범이 되는 행동에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책무)

제6조

1.  학교는 인권교육의 이념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존 감정을 길러주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서로 존  

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는 시민과 동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한 여러 가지 과제에 책을 세우는 제도 정비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3.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 혹은 교직원과의 계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

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책무)

제7조

1.  시민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에 지역이 해야 할 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킴과 동시에 어

린이 교육의 력에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풍부한 인간 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극 이고 한 계에 노력해야 한다.

3.  시민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체 인 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8조

1.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함과 동시에, 안

하고 양호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자가 가진 정보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해 학교의 교육활

동, 지역의 행사에 극 으로 조해야 한다.

3.  사업자는 그 사업소에서 일하는 보호자가 제5조로 규정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고용 환경 정비에 힘

써야 한다.

(시의 책무)

제9조

1.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둘러 싼 환경이나 실태 조사  분석 시책 연구에 노력해야 한다.

2.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의 기본이념을 발 으로

다음 사항에 련된 기본  시책을 시해 해야 한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한 사항

(2)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 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한 사항.

(3)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참가 진에 한 사항.

(4)  임부기간 는 육아 기간의 가정 지원에 한 사항.

(5)  학 , 체벌  괴롭힘 방지  조기 발견에 한 사항.

(6)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배려한 상담체제에 한 사항.

3.  시는 보호자, 학교, 시민  사업자가 행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한 책에 해 이들과 연 하고 

력하며, 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비를 행한다.

4.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한 시민의 이해

를 높이기 해 고 활동의 한 조치를 강구한다.

(육성계획)

제10조

1.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에 한 시책의 총합 이고 계획 인 추진을 도모하기 해 기본 인 계획(이

하 ¡¸육성계획¡¹이라고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2.  시장은 육성계획을 책정하기에 있어, 제12조로 규정 되는 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 회의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3.  시장은 육성계획을 책정 했을 때, 지체 않고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4.  시장은 육성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그 진행 리에 한 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5.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육성계획의 변경에 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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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

제11조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한 시책의 실시 상황에 해 연차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을 공표 해야 

한다.

(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회의)

제12조 

1.  육성계획 이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한 요 사항에 해 조사심의하고 의견을 말하기 해, 사카

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회의(이하 ¡¸육성회의¡¹라고 한다)를 둔다.

2.  육성회의는 원 20명 이내로 조직한다.

3.  원은 다음 사람 에 시장이 임명하고 는 한다.

(1)  학식 경험자

(2)  사업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계 있는 단체의 표자

(3)   2호의 사람 이외에, 시장이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원이 결여될 경우 보결 원의 임기는 임자의 남은기 간으로 한다.

5.  육성회의는 그 원활한 운 을 도모하기 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에 부회

의 원은 다음의 사람 에 시장이 임명하고 혹은 한다.

(1)  육성회의의 원

(2)  호의 사람  시장이 당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6.  제2항부터 항까지 정해진 것 이외에 육성회의(부회를 포함한다)의 조직  운 에 해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 임)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조례는 헤이세이(平成)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사카이(堺)시 청소년 문제 의 조례의 폐지)

2.  사카이(堺)시 청소년 문제 의회 조례(쇼와39년 조

례 제35호)는 폐지한다.

  

 

 

인권 교육  인권 계발의 추진에 한 법률
(헤이세이(平成) 12년 12월 6일 법률 제147호)

 

  조 제2항에 기 하여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에 한 시책 충실에 한 기본  사항에 해서의 

인권 옹호 추진심의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기본으로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목 )

제1조 이 법률은 인권의 존 의 긴요성에 한 인식의 증 , 사회  신분, 문벌, 인종, 신조 혹은 성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의 발생 등, 인권침해의 상과 인권의 옹호에 한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인권교육  인권

계발에 한 시책의 추진에 해 국가, 지방공통 단체  국민의 책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

를 정하고 나아가 인권의 옹호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 이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인권교육이란 인권 존 의 정신 양성을 목 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말하며 인권계발이란 국민 

사이에 인권존 의 이념을 보 시켜 거기에 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고나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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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권교육을 포함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국가  지방공용 단체가 행하는 인권교육  인권계발은 학교, 지역, 가정, 직장  그 이외의 다양한 장

소에서 국민이 그 발달단계에 응하고 인권존 의 이념에 한 이해를 높이며 이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

양한 기회의 제공, 효과 인 방법의 채용, 국민의 자주성 존   실시기 의 립성 확보를 주지해야 합

니다. 

(국가의 책무)

제4조 국가는 (前)조로 정해진 인권교육  인권계발의 기본이념(이하 ¡¸기본 이념¡¹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권 

교육  인권계발에 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지방공용 단체의 책무)

제5조 지방공용 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의 연 를 도모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기반으로 인권교육  

인권계발에 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

(국민의 책무)

제6조 국민은 인권존 의 정신 함양에 힘쓰고 인권이 존 되는 사회 실 에 기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책정)

제7조 국가는 인권교육  인권계발에 한 시책의 총합 이고 계획 인 추진을 도모하기 해 인권교육  인

권계발에 한 기본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

(연차보고)

제8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강구한 인권교육  인권계발에 한 시책에 해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상의 조치)

제9조 국가는 인권교육  인권계발에 한 시책을 실시할 지방공용 단체에 해 당해 시책에 한 사업의 탁 

 방법에 따라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표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날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이후에 

강구한 인권교육  인권계발에 한 시책에 해 용한다.

(재검토)

제2조 이 법률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인권옹호 시책 추진 법(헤이세이(平成) 8년 법률 제120호) 제3

조 제2항에 기 하여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에 한 시책 충실에 한 기본  사항에 해

서의 인권 옹호 추진심의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기본으로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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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도시 선언에 한 결의

 

사람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인간으로서 존  받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

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많은 시련을 거쳐, 기본  인권향유를 보장하는 일본 국 (国) 헌법 아래 실로 평

화 이고 민주 인 사회 건설을 지향해 왔다. 한 우리 사카이(堺)시민은, 앞서 모든 조화를 이념

으로 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근로를 사랑하고 교육에 힘을 쏟아 상호부조와 사회질서를 존

하고 시민공동의 차별 없는 유복한 도시 만들기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실 사회는 인간소외와 사회의식, 도덕심의 결여를 낳았고 특히 일본 국(国) 헌법에 나

타나는 사상·신조·성별·사회  신분에서의 인권침해 상은 끝이 없다.

  시민과 함께 바라고 구한 국제인권규약의 조약비 을 결의로 새롭게 기본  인권의 존엄을 인

식하고, 인간평등의 사회  기반 확립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끊임없는 노력을 행할 것을 인식하여 

여기 본 시( )의 「인권옹호도시」를 선언한다.

 

쇼와(昭和) 55년 5월 31일 

 

사카이(堺)시의회

선언

 

쇼와(昭和) 55년 제 3회 시의회에서

의원제창의안 제 6호 「인권옹호도시」선언에 한 의안이

회 일치로 결의 된 것에 기 하여

여기 본 시( )를 인권옹호선언도시라 한다.

 

쇼와(昭和) 55년 7월 9일

사카이(堺)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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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핵 평화도시선언에 한 결의

 

지  세계는 핵 보유국의 끝없는 핵 군(軍) 확  경쟁 속에서 인류의 생존 그 자체가 

받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 폭탄의 세례를 받은 국민으로서 제 2의 「히로시마(広

島)」, 「나가사키(長崎)」의 참화를 반복 되지 않게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본 시( )도 이

 쟁의 공습으로 막 한 피해를 입어 토화 되었는데 만약 오늘 쟁이 일어난다면 

한 순간에 침몰할 것이다.

지 이야 말로 우리는 평화헌법과 시민의 평화로 안 한 생활을 지키기 해 세계사람

들과 손을 잡고 핵병기의 완 지를 강하게 호소해야 한다. 한 비핵삼원칙의 견지를 

정부에 약속 받아 앞으로 어떠한 핵병기, 핵 련부 도 본 시( )내 혹은 그 주변에 배

치, 장 하는 것을 거부하고  통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평화로운 사회 실 을 바라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든 핵병기가 폐

 될 때까지 행동할 것을 확인하며 여기 본 시( )를 「비 핵 평화도시」로 선언한다.

 

쇼와(昭和) 58년 3월 25일

 

사카이(堺)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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堺市の人権伸張のための人権体系
堺市人権推進課　八木　則之

 
 
１．堺市について
　（１）市の概要
　　　　①面積　　約150㎢
　　　　②人口　　約83万人
　　　　③財政規模　6,274億4,206万円（2010年度当初予算総額）
　　　　④市制施行　1889年
　　　　⑤その他　　全国で15番目の政令指定都市
 

　（２）歴史・文化
　　　　①古墳文化
      古代、朝鮮半島から多くの渡来人が堺に住み、文字や技術を伝えるとともに古墳文化を

築いた。
　　　　　→多文化共生
　　　　②自治都市堺

の、将棋一徹、権力に迎合せず、自分が信じる将棋を極めた生き方。ア．これまでの国
内での取組みの展示を通して、差別をなくし人権尊重の社会を築くことの大切さ
を訴える施設。　　

　　　　　→個性の尊重・反骨の精神。
 ③3度の戦災

　応永の乱（1399年）、大阪夏の陣（1615
年）、

第二次世界大戦による堺大空襲（1945年）と
いう3度にわたり堺の町は焦土と化したが、  
                          

 
上 現在の堺市　下 空襲直後の堺市

（平和と人権資料館展示写真より）
そのつど民衆の力により復興。
の、将棋一徹、権力に迎合せず、自分が信じる将棋を極めた生き方。

　　　　　→個性の尊重・反骨の精神。
 ④民衆布教
　　　　　古代、渡来人の子孫で堺出生の僧、行基による

民衆布教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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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会奉仕事業・草の根運動
⑤茶の湯のこころ

堺出身の千利休の茶の湯の精神「おもてなしの文化」＝「和敬清寂」
→他人への思いやり　平等の精神

⑥近代歌人の活動
堺出身の近代歌人与謝野晶子の詩「山の動く日きたる」や、出版・評論に代表される活
動。
→女性の自立

⑦将棋の文化
    　堺の生んだ将棋名人阪田三 の、将棋一徹、権力に迎合せず、自分が信じる将棋を極

めた生き方。
　　 →個性の尊重・反骨の精神。

２．条例・計画・決議
（１）決議

①「人権擁護都市宣言」　堺市議会決議1980年5月・堺市宣言1980年7月
②「非核平和都市宣言に関する決議」（堺市議会）1983年3月

 
（２）総合計画
　　　「堺市総合計画」　前期基本計画（2001年度～2010年度）
　　　　「人権尊重と世界平和への貢献」（第1部第１章）

　　 ①すべての人が尊重される社会づくり
　②男女共同参画社会の実現
　③世界平和への貢献

 
（３）条例

①「堺市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に関する条例」2002年4月施行
　　『総合的かつ計画的に男女平等社会の形成の推進を図る』（前文）。
②「堺市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2007年1月施行

　　　　　　『市は、あらゆる施策を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視点を持って実施』（第2
条）。

→市の責務
　　　　　　『市民は、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

い』
（第3条）。→市民の役割　
　　　　③「堺市子ども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条例」2008年4月施行
『社会全体で子ども青少年を育む環境づくりを推進』（第1条）。

→保護者・学校等・市民・事業者・市の責務
 
（４）平和と人権を尊重するまちづくり条例の推進

①「自由都市・堺　平和貢献賞」2008年創設

　　　　　第4条2に基づき、アジア・太平洋地域を中心に国際的な平和貢献活動をおこなっ



 2010 주아시아포럼 211

た個人や団体を表彰。
②「堺市人権施策推進計画」2009年9月
　　　　　第5条に基づき策定。

    ア．これまでの国内での取組み
      イ．国際的な人権基準・枠組み
      ウ．新たな社会的要請を踏まえた視点

③「堺市人権施策推進審議会」2007年8月
第6条に基づき設置

３．職員人権研修
（１）新規採用職員研修
　　　　人権の基礎的知識の習得
（２）2・3年目職員研修
　　　　職務への応用の視点・具体的行動
（３）新任役職者研修（課長級・課長補佐級・係長級）
　　　　管理監督者として人権課題の解決に向けた知識の習得
（４）人権主担者研修
　　　　原則として各課に１人人権主担者をおく。
　　　　①自主研修

人権主担者を班分けし、助言者をおき、自主研修をおこなう。

の展示を通して、差別をなくし人権尊重の社会を築くことの大切さを訴える施設。

           平和と人権資料館内部                舳松人権歴史館内部

策
定
の
視
点

第1回自由都市・堺　平和貢献賞授賞
式（2008・10・6）で表彰されるス
リランカのジハン・ペレラ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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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현재의 사카이(계)시, 하: 공습 
직후의 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자료 전시관 사진에서)

사카이(堺)시의 인권신장을 한

인권 체계

사카이(堺)시 인권추진과(課) 야기 노리유키(八木　則之)
 

1. 사카이(堺)시에 대해
 (1) 시의 개요
   ① 면적: 약 150㎢

② 인구: 약 83만 명
③ 재정규모: 6 ,227억 5518만엔 (2009년도 초 예산총액)
④ 시제(市制) 시행: 1889년
⑤ 그 밖 : 전국에서 15번째의 정령(政令) 지정 도시

 

 (2) 역사·문화
   ① 고분 문화

    고대, 조선반도에서 많은 도래인(渡来人)이 사카이(堺)에 살면서 문화와 기술을 전하고 고분 
문화를 주춧돌을 쌓았다.

  → 다문화 공생
② 자치 도시 사카이(堺)

  중세시대 봉건 영주로부터 독립하여 상인을 중심으로 한 자치도시를 형성하고 해외와의 교역이 
번성했다. 

  → 자치·자립·국제화
③ 3번의 전쟁 재해

  오에이의 난(1399년), 오사카 여름 진(1615년),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한 사카이(堺) 대 공습(1945년)의 
3번에 걸쳐 사카이(堺) 도시는 초토와 되었는데 그 
때마다 민중의 힘으로 다시 부흥. 

→ 평화의 희망과 갈구 
④ 민중 포교
                                      
 고대, 도래인(渡来人)의 자손과 

사카이(堺)출생 승려, 교키(行基) 스님에의한민중포교
활동.

→사회봉사 사업·풀 뿌리 운동.
⑤ 다도의 정신
  사카이(堺) 출신 센 리큐(千利休)의 다도 정신.

(접대의 문화) =  「화경 정숙(和敬清寂)」
⑥ 근대 가인의 활동

  사카이(堺) 출신의 근대 가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시「산이 움직이는 시기가 왔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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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평론으로 대표되는 활동.
  → 여성의 자립

⑦ 장기 문화
  사카이(堺)가 낳은 장기 명인 사카타 산키치(阪田三吉)의 장기에 대한 고집, 권력에 영합하려 하

지 않고 스스로가 믿는 장기를 구하려는 삶의 방식.
  → 개성의 존중·반골 정신

 

2. 조례·계획·결의
 (1) 결의

①「인권옹호 도시선언」사카이(堺) 시의회 결의 1980년 5월·사카이(堺)시 선언 1980년 7월.

②「비 핵 평화 도시선언에 관한 결의」(사카이(堺)시의회) 1983년 3월
 

 (2) 종합계획
    「사카이(堺)시 종합계획」전기 기본 계획(2001년도~2010년도)

       「인권 존중과 세계평화로의 공헌」(제1부 제1장)

     ① 모든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 만들기
② 남녀가 공동으로 계획에 참여하는 사회의 실현
③ 세계평화를 위한 공헌

 (3)조례
    ①「사카이(堺)시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2002년 4월 시행
      『총합적이고 계획적인 남녀 평등 사회의 형성 추진을 도모한다』(전문)

    ②「사카이(堺)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
2007년 1월 시행

      『시는 모든 시책을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점을 가지고 시책』(제2조)』
       → 시의 책무
      『시민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의 추진에 힘써야 한다』(제3조)
       → 시민의 역할
  ③「사카이(堺)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조례」2009년 4월 시행
 

 (4)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 추진
 

  ①「자유도시·사카이(堺) 평화공헌상」2008 년 창설.

    제4조 2에 근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평화공헌 활동을 행  

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

  ②「사카이(堺)시 인권시책 추진계획」            2009년 9월 제5조에 근거해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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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자유도시·사카이(堺) 평화공헌상 수여식
(2008.10.6)에서  표창 받는 스리    랑카의 장·펠라씨

   <책정 시점>                              

    a .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활동              

    b . 국제적인 인권기준·구조
    c. 새로운 사회적 요청에 입각한 시점
  ③「사카이(堺)시 인권시책 추진 심의회」
      2007년 8월 제 6조에 근거해 설치
   

3. 직원 인권 연수
 

 (1) 신규채용 직원 연수
     인권의 기초적 지식 습득
 (2) 2,3년 차 직원 연수
    직무로 응용하는 시점·구체적 행동
 (3) 신임 임원의 연수(과장급·과장 보좌 급·계장급)
    관리 감독자로써 인권 과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 습득
 (4) 인권 주 담당자 연수
    원칙적으로 각 과에 한 사람의 주요 인권
    담당자를 둔다.

①  자주연수
    인권 주요 담당자를 나누고, 조언자를 
    두어, 주요 연수를 행한다.
②  전체 연수.

        인권 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연수를 실시   .                    

 (5) 직장에서 인권 연수                 

     소속 장과 인권 주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장 연
수 실시.

 

4. 계발 활동
 (1) 헌법주간·인권주간
    ① 헌법주간

    국가는 일본 국 헌법이 실시된 5월 3일을 중심으로 5월 1일~7일을 헌법 주간으로 정하고 본 
시(市)에서 헌법으로 보장 받는 국민주최,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 정신을 계발.

② 인권주간
    국가는 세계 인권 선언이 국제연합으로 채택된 12월 10일을 기념한 매년 12월 4일에~10일

을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본 시(市)에서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을 보급 촉진 → 시내 19개 역

 인권 주 담당자에 의 한 코리안 타운



 2010 주아시아포럼 215

에 계발 상품 배부.
 (2) 평화와 인권 전(展)

  매년 8월에 사카이(堺) 시내의 상업 시설에서 평화와 인권 테마를 주제로 한 패
널전이나 콘서트 실시.

 (3) 각 종류의 세미나
  다문화 공생 사회를 주요 테마로 한 워크숍 형식의 세미나와 각 종류의 체험 강

좌, 필드 워크 등을 실시.
 (4) 상담업무

 ① 차별사상의 대응
    차별 발언이나 차별 문서 등의 
    차별사상에 대응.

 ② 인권상담
    시민의 인권상담에 대응.
                                     

 (5) 지역과의 연대
    ① 사카이(堺) 시 인권 교육 추진 협의회
      a . 학군 추진 위원
        사카이(堺) 시내 각 지역에서 추천 받은 인권 학군 추진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회 실시.
      b . 구민모임
         사카이(堺) 시내 각 구에서 개최된 구민 모임에서 패널전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계발.
      c. 강연회·연수회

   인권 주간 기간에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개최나 각 종류의 연수회를 실시.
      d . 기업부회

  사카이(堺) 시내에 사업소가 있는 기업이 모여 기업부회를 결성하고, 고용 차별의 철폐에 대
한 추진이나 강연회를 실시.

      f. 종교부회
   사카이(堺) 시내의 종교인이 모여 종교부회를 결성하고 종교·종파를 뛰어 넘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전개.
② 세계인 선언 촉진 사카이(堺) 연락회

  세계 인권 선언의 이념을 보급할 목적으로 사카이(堺) 공습이 있었던 7월에 매년「평화와 인권
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을 개최하고 시민에게 평화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성신을 계발.

③ 인터유스(international youth) 사카이(堺)
「참가·개발·평화·인권」을 테마로 인권 의식과 국제 감각을 익힌 청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해외로 시내의 청년을 파견하고 교류나 공헌 활동을 행한다.
④  인권옹호 위원의 연대

    지역 주민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계발활동을 실시하거나 지역 주민의 인권 상담을 
행하기 위해 각 지역에 인권옹호 위원이 국가에서 위촉되어 있고 그 인원 옹호 위원과 연대
하면서 계발 사업을 공동주최.

구민 모임에서 지역 사람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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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설전시
  ① 평화와 인권자료관 (피닉스·뮤지엄)

전쟁의 비참함, 평화의 존엄성, 그리고 서로의 인권과 지구 환경을 지킴의 중요성을 호소
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시설.

② 헤노마츠(軸松) 인권 역사관
  엄격한 차별 속에서 강인하게 헤쳐 나온 헤노마츠(軸松) 사람들의 삶이나 일, 차

별과의 투쟁, 또 그 지역 출신의 장기 명인 사카타산키치(阪田三吉)의 전시를 통해 차별을 
없애고 인권존중의 사회 구축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시설

   ▼평화와 인권자료관 내부                      ▼ 헤노마츠(軸松)  인권 역사관 내부

. 백제 계로 일본 최초의 큰스님이다. 대중포교를 위한 사회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농촌 개량사업을 하였다. 민중들에게 '행기 보살'로 불리며 부처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2010 주아시아포럼 217

미에 의  시책

   

미에미에((三重三重))현의현의 시책시책
Ⅰ.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 시책에 관해서

Ⅱ. 미에(三重)현 인권센터에 관해서

Ⅲ. 학교 인권 교육의 대책에 관해서

사무국장 오타니 토오루(大谷 徹)

반 차별 인권연구소 미에

三重県は…
･日本のほぼ中央に位置する
･第２の都市「大阪」と第３の都市「名古屋」の間に

はじめにはじめに

   미에(三重)현은……
• 거의일본의 중앙에위치한다.
• 제 2의도시오사카「大阪」와제 3의도시나고야「名古
屋」사이에위치한다.

시작하며시작하며

미에

오사카 아이치

시가
효고 교토

와카야마

나라

나가노

후쿠이

시즈오카

기부

熊野市●

三重県は…
・人口およそ１８６万人
・面積およそ５８００ｋ㎡
・県? 所在地は津市

津市●

鈴鹿市●

伊勢市●

   
미에(三重)현은…. 
・ 인구 약 186 만 명
・ 면적 약 5800㎢
・ 현청 소재지는 쓰시(津市)

스즈카시(鈴鹿市) ●

쓰시(津市) ●

이세시(伊勢市) ●

구마노시(熊野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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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勢神宮●伊勢神宮

   

●●이세이세((伊勢伊勢))신궁신궁

●熊野古道－世界遺産登録－●熊野古道－世界遺産登録－

   

●●구마노구마노((熊野熊野))옛옛 길길 －－세계세계 유산유산 등록등록－－

「 사람과 길,여기에서, 여기로,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길’ 문화를 전하고 싶다」

  

●鈴鹿サーキット●鈴鹿サーキット

   

●●스즈카스즈카((鈴鹿鈴鹿) ) 서킷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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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 人権条例制定と人権施策について人権条例制定と人権施策について

   

ⅠⅠ. . 원원, , 인권인권 조례조례 제정과제정과 인권인권 시책에시책에 관해관해

   

●「●「인권 현(県)시책에 관한 결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필요 불가결 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권침해는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문재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적 긴급 과제이다.
따라서 본현 (県) 의회는 「인권 현(県)선언」을 행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하며 모든 현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실현을 기한다.

이상 결의한다.          1990년 3월 23일 미에현(県) 의회

●●인권조례전문인권조례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 평등하며, 개인으로써 존중 받아 기본적 인권의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 국
헌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실현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미에(三重)현 인권시책 기본 방침」(18년3월)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三重) 만들기 행동 계획」의 개요에 대해

제1장 기본적 생각

제2장 계획의 추진

목 적 : 미에(三重)현 인권 시책 기본 방침
계획기간 :  헤이세이 (平成) 19년도~22년도(4년간)
시책추진의 시점 :  기본 방침에서 명확히 한

1. 당사자의 이해 2. 파트너십
3. 적절한 공적 지원의 시각에 입각하여 다양한 책의 계획

참여와 협력 아래 대책을 효과적으로 연대하면서
추진한다.

추진주체: 현(県)이 계획 전체를 관리,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 현민 한 사람, 주민
조직, NPO, 단체, 기업, 국가, 시정(市町)의 각 주체가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서로 연대, 협동하여 계획을 추진합니다.
추진체제: 현의 추진체제 및 시정(市町)이나 다양한 주체 추진 체제에 대해 기술
진척 관리: 현의 한 해를 통한 계획, 실시, 검증, 개선의 순서로 사업의 진척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행동 계획에 근거한 조직 상황, 인권을 둘러싼 현대 인식,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보고로 정리하고 미에(三重)현 인권시책 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연차보고를 기본으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고
의견교환을 행하는 등, 현민인 모두의 폭넓은 의견을 듣습니다.



220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망과 모색 : 희망의 패러다임

   

제3장 시책별 대책

기본방침에서 결정한 각 시책 별로, 어떻게 추진 주체와 함께 대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4개의 시책분야를 기본으로 한 인권시책의 추진
1, 풍부한 인권문화가 창조되는 지역사회와 행정추진을 위해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책 설정
2.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존중 도시 만들기의
주체형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책 설정
3. 인권에 관한 상담 및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낳는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인권옹호와 구제를 위한 시책 설정
4. 개별의 인권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과제를 위한 시책 설정

시책추진의 생각
인권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주체형성을 도모해 온 지금까지의 인권계발, 교육에 더해,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인권의 시각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책분야 1을 새로운 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또 인권시책은 시책분야 1~3을 기본으로 시책분야 4의 개별 인권과제에
대응해 갑니다.

   

ㅇ시책체계

범죄피해자

인터넷에 의한 인권 피해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

환자(환자의 권리, HIV감염자나 에이즈 환자, 
한센병 환자, 난치병환자 등)

시책분야 4. 인권과제를 위한 시책시책분야 1.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책

인권존중의 시각에 입각한 행동의 추진

시책분야 2.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책

인권계발 추진

인권교육 추진

시책분야 3. 인권옹호와 구제를 위한 시책

상담체제의 충실

다양한 인권침해의 대응

외국인

고령자

장애인

여성

어린이

동화문제

다양한 인권과제(아이누 사람들,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나 보호시찰중인 사람, 성정 소수자, 
노숙자)

   

2009년도 행동 계획 보고

동화(同和) 문제

어린이

여성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환자(환자의 권리, HIV감염자나 에이즈
환자, 한센병 환자, 난치병환자 등)

범죄 피해자

인터넷에 의한 피해자

다양한 인권과제(아이누 사람들,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나 보호시찰중인 사람, 
성정 소수자, 노숙자)

인권시책 410

인권시책 409

인권시책 408

인권시책 407

인권시책 406

인권시책 405

인권시책 404

인권시책 403

인권시책 402

인권시책 401

인권시책302

인권시책301

인권시책 202

인권시책 201

인권시책 102

인권시책 101

시책분야 1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책

시책 분야 2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시책

시책분야 3 인권옹호와 구제를 위한 시책

시책분야 4 인권과제를 위한 시책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책

인권존중의 시각에 입각한 행정 추진

인권계발의 추진

인권교육의 추진

상담체제의 충실

다양한 인권침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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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 三重県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三重県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
～設置目的とその役割～～設置目的とその役割～

   

ⅡⅡ. . 미에미에((三重三重))현현 인권인권 센터에센터에 대해대해~~
설치목적과설치목적과 그그 역할역할

   

① 미에(三重)현 인권 센터(계발과・상담과）

② 미에(三重)현 교육 위원회 인권 교육실
조사 연수 그룹（인권, 동화교육 센터）

③ 사단법인 미에(三重)현 인권교육 연구 협의회

④ 재단 법인 반차별 인권연구소 미에

●●설치설치 목적목적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현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다.

●●센터센터 내에서내에서 활동하고활동하고 있는있는 단체단체

   

●● 미에미에 ((三重三重))현현 인권센터인권센터

①동화(同和) 문제를 비롯한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하
인권문제라고 한다)에 관한 계발 및 연수를 행하는 것.

②인권문제에 관한 시정(市町)의 계발 활동을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을 행하는 것.

③인권문제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
④인권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것.

⑤전시실, 도서관 및 다목적 홀의
이용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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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미에((三重三重))현현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실인권교육실 조사연수조사연수 그룹그룹 인권인권, , 동화교육동화교육 센터센터

①목적 인권교육이 한층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도모한다.

②활동내용
○정보의 수집
인권학습교재 나 빛나도 ‘인권교육 가이드 라인’등의
활용을 비롯한 인권교육의 추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한다.

   

○정보의 제공
수집, 분석, 정리한 정보를 각종 연수나 오리지널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상담에 의한 지원
교육 관계자가 인권교

육의 추진에 관련된 상담
을 받고 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

①목적
부락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
내용의 창조를 목표로, 인권, 동화교육 연구 조직의
협의체로써 학교나 교육이나 사회교육 지역의 교육
실천교류, 연구 협의를 행한다.

Research 연구활동

2008미에(三重)현 인권 연구
과제 항목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이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 연수회 안내
- 미에 (三重)현 인권 기관지
- ‘이정표 . 미에 (三重)의
동화(同和) 교육

- 서적 소개

Education 교육활동

미에 (三重)현 인권, 동화(同和)
교육 연구 대회

-분야별 연구회
‘생활’ 실천 교류회

-개인 회원 연수회
고지-미에(三重)현 인권
하기(夏期) 연수회, 
고지-인권 보육 전문 강좌,   
고지-인권보육 추진 교류회

MIE HUMANRIGHTS EDUCATORS’ ASSOCIATION
사단법인 미에(三重)현 인권교육 연구 협의회
미에(三重)현 인권, 동화(同和)교육 연구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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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활동내용
○각종 연구회나 연수회의 계획, 계최

미에(三重)인권, 동화(同和)교육 연구 대회
인권보육 전문 연수
분야별 연구회
회원연수회 등

○개인회원에 대한 화보지가 발생

○강연수록 발생
○교재・서적의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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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설립
1997년 설립「미에(三重)현 인권문제 연구소」

2000년 설립「IMADR-Mie」(반차별 국제회의 미에(三重))

2005년 통합
「재단법인 반차별・인권연구소 미에」

Humon Rights Research Institute Ago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MIE

반 차별 인권 연구소 미에

   

②활동내용
○조사・연구사업
○광고・출판사업
○연수 교류 사업
○연대・교류 산업
○수탁사업

ⅢⅢ. . 学校での人権教育の取組について学校での人権教育の取組について

差別を許さない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めざして差別を許さない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めざして
～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取組をとおして～～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取組をとおして～

   

ⅢⅢ. . 학교에서의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인권교육의 대책에대책에 대해대해

차별을차별을 허용하지허용하지 않는않는 사람과사람과 사람의사람의 유대를유대를 목표로목표로 휴먼휴먼
페스티벌이라는페스티벌이라는 대책을대책을 통해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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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speare              Basyou                      Goethe

   

Shakespeare              Basyou                      Goethe

   

스코(崇広)중학교 구
지역 전체의 인권 ・ 동화(同和) 교육 추진 위원회에 대해1

●목적

학교, 유치원, 보육소(원), 지역, 가정이 연대하고 지역 전체가

서로의 교육력을 높이는 실천행동을 통해, 부락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풍부한 인권감각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교육 관계자 보호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인식을 종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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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崇広)중학교 구 지역전체 휴먼 페스티벌 실시 컨셉」

① 움직임을 동반하는 이벤트를 실시 함으로써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지향한다.

② 학군 재편에 따른 신 학군의 주지

③ 보육원, 유치원, 초등, 중등의 아이들의 계획 참여(새롭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리 이미 한 것을 발표)

④ 학군의 초등, 중학교의 PTA 계획 참여

⑤ 한군의 인권 관계 단체의 계획 참여

⑥ 준비나 계획, 당일 운영을 컴펙트로 실시

⑦ 회자에서 점심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취함

⑧ 휴먼 페스티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인식

⑨ 각 단체(부스)별 수지 계산

   

「스코(崇広) 중학교 구 지역 전체 휴먼 페스티벌」의 목적

○ 원아, 아동, 학생과 보호자, 지역주민, 지역의 여러 단체가 한

곳에

모여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지향한다.

○ 스코(崇広)중학교 구가 변경된 것에 따라 광범위하게 학군의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알아, 정보 발신의 장이

되게 한다.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
ポスター・チラシ

   

「스코(崇広) 중학교 구 전체 휴먼 페스티벌」 포스터, 광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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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
プログラム①

   

◎체육관
• 오프닝 축하 (10:00~10:30)

①팡파레(스코 중학교 기악부)
②학생 행사위원장 인사

• 스테이지 발표(10:30~11:30)

①‘좋잖아’ 토리코 춤(신쿄 초5,6학년)
②‘나카타・쌀만들기 드림’ (나가타초5학년)
③‘유르캬라 합창(스코중2학년)

◎ 음식 부스(11:00~13:30)

• 음식판매관련
① 스코중 PTA (타코야키)
② 스코중 교식원 (찐밥, 오뎅)
③ 하찌만 마을인권관계 2단체

(야키소바, 양식 야키)
④쿠메초 PTA (중화만두)
⑤스코중 (음료, 컴누들, 실팔찌 판매)

③ 행사위원장 인사
④ 스코중 취주악 연주

「스코(崇広) 중학교 구 전체 휴먼 페스티벌」 프로그램①

○종합안내(스코중학생실행위원회) － 풍선배부, 색종이코너, 재활용 컵과 잘못 쓴 엽서 안내
○휴게실 코너・・・ 교사 홀

④ 노래’다르니까 더 좋잖아’
⑤ 평화 메시지 (큐베이 초등 6학년)
⑥ 남중 소란(스코중 3학년)

⑥ 신쿄초 PTA(프랑크푸르트소세지)
⑦ 나카타중 PTA(야키동, 밥)

⑧우에노니시 중 PTA(팝콘, 솜사탕, 브라질 요리)
⑨학교 보호 사회, 학교 갱생 보호 여성 우에노지부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
プログラム②

   

「스코(崇広) 중학교 구 전체 휴먼 페스티벌」 프로그램②

◎ 스코(崇広)홀, 체육관 부스 (11:00~13:30)
• 계획참여 관련・・・ 스코홀
①학군주임아동위원

②스코중학생(게임, 종이 비행기)

• 전시관련・・・체육관
①유치원, 보육소, 보육원아의 그림전
(후타바유치원, 시로나미보육소, 신쿄보육소, 아케보노보육원, 히카리보육원, 나카타 보육원)

②인권포스터

(우에노니시초등, 쿠메초등, 나카타초등, 신쿄초등, 스코중학교의 우수학생 작품)
③스코중 2학년 종합 학습(불꽃놀이 대해 계획 참여)
④인권 페스티벌 전(이가(伊賀)시 인권 정책과)

◎ 체육관
• 마지막 세레머니(13:00~14:00)
①마이자이(신쿄 초 보호자)
②북치기
③학생 실행위원장 인사
④실행 부위원장 인사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会場図

   

「스코(崇広) 중학교 구 지역 전체 휴먼 페스티벌」 회장도

①스코중PTA
[타코야키]
②스코중 교직원
[찐밥・오뎅]
③하치만마을인권관계2단체
[야키소바・양식야키]
④쿠메중PTA
[중화만두]
⑤스코중 학생
[음료・컵누들・미상가판매]
⑥신교초PTA
[프랑크푸르트소시지]
⑦나카타PTA
[야키동・밥]
⑧우에노니시초등PTA
[팝콘・솜사탕・브라질요리]
⑨학교보건사회・
학교갱생여성회우에노지부

[스부타(탕수육류)

야외부스안내(유료 )

음료코너

휴게소(식사가능)
교사홀

쓰레기장

유 아그림 인권포스 터 스코중 2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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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広中学校

   

스코(崇広)중학교

   



 2010 주아시아포럼 229

崇広中学校

   

스코(崇広)중학교

上野西小学校

   

우에노니시(上野西) 초등학교

長田小学校

   

나카타(長田)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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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居小学校

   

신쿄(新居)초등학교

久米小学校

   

규베이(久米) 초등학교

   

「스코(崇広) 중학교 구 전체 휴먼 페스티벌」의
성과와 과제①

●성과

◎ 사람과 사람의 유대의 소중함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군의 보호자간의 유대감을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학군에 발신

할 수 있었다

・인권관계 단체의 학군의 인지가 넓어졌다.

・학교에 직접 관계가 없는 지역주민이 계획에 참여하여

참가해 주었다

・인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나 행동할 의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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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崇広) 중학교 구 전체 휴먼 페스티벌」의
성과와 과제②

●과제

① 휴먼 페스티벌에서 배양한 관계를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

② 인권계발 부스의 증설

③ 참가단체의 증가

④ 사전주지의 철저

⑤ 사전준비의 조기화

⑥ 사무국의 부담경감(분담)

⑦ 학군의 초중 학생의 연대(합동 실행 위원회의 편성)

⑧ 유치원, 보육소, 보육원아의 스테이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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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権県宣言」に関する決議

　　民主的で平和な社会をつくるためには、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すべての人々
　の人権が尊重されることが必要かつ不可欠である。

　　しかしながら、我が国における人権侵害は、今なお依然として存在しており、

　こ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国民的緊急課題である。

　　よって、本県議会は「人権県宣言」を行い、あらゆる差別を撤廃し、すべての

　県民の人権が保障される明るく住みよい地域社会の実現を期する。

 　以上決議する。

 　　　１９９０年３月２３日

                                                    　　　　　三重県議会

発表原稿（大谷）
ご紹介をいただきました　財団法人　反差別・人権研究所みえの大谷といいます。

 

　昨年９月に、韓国・国家人権委員会講習人権事務所の皆さんが三重県の視察にきていただきました。本

日はこのような発表の場を与えていただいたことに感謝申し上げます。

 

　まず、三重県についてですが、三重県は日本のほぼ中央に位置し、日本第２の都市大阪と第３の都市名

古屋の間にあります。人口はおよそ１８６万人、面積はおよそ５８００ｋ㎡、県庁所在地は津市、有名な

観光地として伊勢神宮と世界遺産に登録されている熊野古道があります。また、Ｆ１会場で有名な鈴鹿

サーキットも三重県にあります。今年は霊岩（ヨンアム）郡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サーキット場で１０

月２４日に韓国初のＦ１、第１７戦が予定されていますが、２週間前の１０月１０日には第１６戦が鈴鹿

サーキットで開催されま

 

　私からは、「三重県における人権条例制定と人権施策について」「三重県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学
校における人権教育について」の３点で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す。

 

　最初に、三重県における人権条例制定の経緯と人権施策の取組状況について報告いたします。

 

　三重県で「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くる条例」が１９９７年１０月に施行されて１３年目を迎えてい

ます。

 

【人権県宣言】

　三重県における条例制定の原点としましては「人権県宣言」があり、１９９０年３月２３日に三重県議

会定例会において、あらゆる差別をなくすために、全国に先駆けて採択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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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権条例前文

　　すべての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自由であり、かつ、尊厳と権利について

　平等であり、個人として尊重され、基本的人権の享有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た世界人権宣言及び日本国憲法の趣旨にのっとり、不当な差別をなくし、

　人権が尊重される、明るく住みよい社会を実現するため、この条例を制定する。

三重県においては、この宣言を受けて「差別をなくす強調月間（１１月１１日～１２月１０日）を創設

し、県民の人権意識の高揚に向けた啓発活動を幅広く展開してきました。

 

【市町村の状況】

　また、この決議を契機として県内の６９すべての市町村におきまして、１９９４年３月までに「人権尊

重宣言」を行っております。

　その後の市町村合併の関係で、現在は２９市町のうち２８市町において「人権尊重宣言」が行われてい

る状況です。

 

【人権センターのオープン】

　この人権県宣言を受けて、１９９６年１１月１日には人権教育・人権啓発を推進する拠点施設として三

重県人権センターを設置し、人権啓発事業や人権相談事業、市町の人権施策等に対する助言などの事業を

展開しています。

　これにつきましては、第２の項目で詳しく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

 

【三重県人権政策懇話会】

　１９９５年１０月には県内の有識者からなる三重県人権政策懇話会を設置し、今後の人権政策のあり方

等について議論が重ねられ、１９９６年１２月には知事に対して人権条例の制定など人権政策の推進につ

いて提言がなされました。

 

 

【議会での請願採択】

　１９９６年の第４回三重県議会定例会において、基本法制定実行委員会、市長会、市議会議長会、町村

会、町村議長会、商工会議所連合会など１０団体から提出された「三重県部落差別をはじめ一切の差別撤

廃をめざす条例」制定に関する請願が採択されました。

 

【人権条例制定】

　このような動きから、同和問題、子ども、女性、障がい者及び高齢者等の人権に関する問題への取組を

推進し、不当な差別のない、人権が尊重される、明るく住みよい社会を実現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１９

９７年１０月に人権条例が施行されました。

 

 

　この条例では、県の責務等を定め、人権施策に対する県の積極的な姿勢を示すとともに、市町・県民等

の責務を定めており、第３条において「県民等は、自らの人権意識の高揚に努めるとともに、相互に人権
を尊重し、人権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と県民等の責務を明らかにし、県は県民とともに、この条例の目



 2010 주아시아포럼 235

的を達成するために人権施策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ます。

 

【三重県人権施策基本方針】

　人権条例第５条に基づき、人権施策の総合的な推進を図るため、「三重県人権施策基本方針」を１９９

９年３月に策定しましたが、人権をめぐる社会状況の変化等により、児童や高齢者への虐待や女性への暴

力行為など、より対応の強化が求められている課題、また、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人権侵害や犯罪被害者

等、新たな課題に対応するため、２００６年３月に改定をいたしました。

 

　改定の考え方としましては、４つの施策分野をもとに人権施策を推進していくこととし、

　施策分野１には人権尊重社会の実現に向けて、一人ひとりの人権意識を高めて主体形成を図ってきたこ

れまでの人権啓発、教育に加え、地域における多様な活動に人権の視点を根付かせることが今後必要であ

るとの考えから、「豊かな人権文化が創造される地域社会と行政の推進のため、人権が尊重されるまちづ

くりのための施策」を設定しました。

 

　施策分野２として「一人ひとりの人権意識を高め、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の主体形成につなげるため、

人権意識の高揚のための施策」を、

 

　施策分野３として「人権に関する相談及び偏見や差別意識を生む人権侵害に対する救済のため、人権擁

護と救済のための施策」を設定しています。

 

　そして施策分野４として「個別の人権課題に対応していくため、人権課題のための施策」を設定し、そ

の中で新しい人権課題に対応するため、「犯罪被害者等」「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人権侵害」の施策を新

設しました。

 

【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くる行動プラン】

　この基本方針を多様な主体で着実に推進していくため、２００７年３月に「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

くる行動プラン」を策定しました。

　計画期間は２００７～２０１０年の４ヵ年とし、考え方としましては、

　①     当事者への理解の視点（当事者の立場に立って考える）

　②     パートナーシップ（協働）の視点（多様な主体による協力）

　③     適切な公的支援の視点

　に立って、多様な主体の参画・協働のもとで、取組を効果的に連携させながら推進を図ることとしてい

ます。

 

　計画の推進にあたっては、県がプラン全体の進行管理・調整の役割を果たしつつ、県民一人ひとり、住

民組織、NPO・団体等、企業、国、市町の各推進主体が各々の活動の充実を図るとともに、お互いに協

働・連携しあってプランを推進していきます。

　施策別の取組として、どのように推進主体と共に取組を進めるのかを明示し、「めざす姿」は１０年後

のあるべき社会の姿を、「取組方向」は今後４年間に取組む方向を、「みんなの取組」は推進主体ごとに

期待する役割、取組等を明示しました。

 

　今後は、年間を通じた計画、実施、検証、改善の順序で事業の進捗を図ることとしており、行動プラン

に基づく取組状況、人権をめぐる現状認識、課題等につきましては、年次報告にまとめ、三重県人権施策

審議会に対して報告し、ご意見を伺うこととしています。ご意見については、次年度の取組に活かす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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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います。

 

　今見ていただいていますのが、昨年度（２００９年度）の「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をつくる行動プラ

ン」の年次報告の目次です。４つの施策分野で１６の人権施策が示されています。

 

　また、年次報告をもとにさまざまな機会を活用して意見交換を行うなど、幅広く意見をお聴きすること

としています。

 

【県内の市町の状況】

　最後の県内の市町における条例制定の状況についてご報告をしたします。

　さきほど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三重県においても市町村合併が進みまして６９市町村から２９

市町となり、合併前には５８市町村で条例が制定されており、条例制定率は８４％となっておりました

が、現在は２４市町で条例制定がされおり、条例制定率は８３％となっております。

 

　課題

（条例の認知度）

　２００４年１１月に実施した「人権問題に関する三重県民意識調査」によると条例の認知度が１７．

７％であり、前回は、条例が１９９７年６月に三重県議会で議決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るか質問を行って

いるが、「知っている」との回答が５６．０％であり、遡って、前々回は三重県議会で１９９０年３月に

決議された「人権県宣言」について類似の設問があり「知っている」との回答が４１．０％であった。

　直近の調査が最も低い結果を示しており、この実態が人権意識の後退を招くことのないよう、今後とも

あらゆる機会を通じて啓発に努め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行動プランの周知）

　行動プランにおいて多様な主体で着実に推進していくためには、行動プランの存在そのものを知ってい

ただくことが重要となります。

　県のホームページ上に全文を掲載していますが、意識調査でも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条例の認知度の向

上も含め、昨年度の県政だより１１月号において「人権特集」を組み、「行動プラン」の趣旨・概要を分

かりやすくイラスト入りで説明しながら、多様な主体のそれぞれの役割や、協働・連携する必要性につい

て周知を図っています。

 

 

続きまして三重県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報告をします。

　三重県人権センターは、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１９９０年３月に「人権県宣言」が県議会で決議

され、その宣言の趣旨にそい、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人権尊重の精神を広く県民に普及するための拠点

施設として、人権センター構想ができました。

　この構想を具体化するため「三重県人権センター設置検討委員会」を組織し、検討委員会から、同和問

題をはじめとした様々な人権問題に関する資料提供、調査・研究、相談、教育、啓発などの機能をもつ

「人権センター」について提言されました。そして、その提言を踏まえて「人権センター」「労働対策セ

ンター」「同和教育センター」の３つの施設を一体的に整備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１９９５年に建設工事が着工され、１９９６年１１月から開館されています。総事業費は２６憶３００

０万円、地上３階建て、主な施設としては、多目的ホール・常設展示室・図書室・会議室（４室）となっ

ています。

　２００２年４月、行政組織の再編により「人権センター」「人権同和教育センター」の２つの施設と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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りました。

　設置目的としては、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ていくため、人権尊重の思想を広く三重県民に普及し、部落

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ていくため、啓発、相談等の拠点施設として設置されました。

 

　人権センター内で活動している団体は４つあります。

　一つは三重県生活・文化部の中の人権センターで啓発課と相談課があります。２つめは三重県教育委員

会人権教育室調査研修グループ、３つめは社団法人　 三重県人権教育研究協議会、最後の４つめは私が所

属している財団法人　反差別・人権研究所みえでです。

 

　それぞれについてどのような活動をしているかを説明します。

　啓発課と相談課を併せもつ人権センターでは

     ①　同和問題を始めとする人権に係る問題（以下「人権問題」という）

     　に関する啓発及び研修を行うこと。

     ②　人権問題に関する市町等の啓発活動の充実を図るための助成を行うこと。

     ③　人権問題に関する相談を行うこと。

   　④　人権に関する調査研究を行うこと。

   　⑤　展示室、図書室及び多目的ホールの利用に関すること。

　を行っており、事務的にはセンターを統括する事務も行っています。

 

　三重県教育委員会人権教育室　 調査研究グループは人権・同和教育センターとも呼ばれ、人権教育のよ

り一層の広まりと深まりを図るために、次の３つを活動の中心に据えています。

　まず、情報の収集です。人権学習教材「わたし　 かがやく」や「人権教育ガイドライン」等の活用をは

じめとする、人権教育の推進にかかわる情報を収集・分析・整理しています。

　２つめは、情報の提供です。収集・分析・整理した情報を、各種研修やオリジナルホームページ等で提

供しています。

  ３つめは、相談による支援です。教育関係者から人権教育の推進にかかわる相談を受け、人権教育が効
果的に推進されるように支援しています。

　また今年４月からは、人権教育にかかわる教職員のあらゆる研修を計画・実行しています。

 

　社団法人　 三重県人権教育研究協議会は、１９５３年に「三重県同和教育研究会」としてスタートしま

した。１９６７年に第１回の研究大会を開催し、今年で４４回目を迎えます。目的としては、部落差別を

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を許さない教育内容の創造をめざし、人権・同和教育研究組織の協議体とし

て、学校教育や社会教育、地域における教育の実践交流・研究協議をおこなうことです。２００４年には

社団法人の認可を受け、組織名を社団法人　三重県人権教育研究協議会と改称しました。

　活動の内容は、各種研究会や研修会の計画・開催です。具体的には三重県人権・同和教育研究大会、人

権保育専門研修会、分野別研究会会員研修会などを開催しています。昨年は「全国人権・同和教育研究大

会」を三重県で開催し、１万５千人近くの人権教育にかかわる人が全国から結集し、研究・協議を行いま

した。また、個人会員に対する会報誌発行、講演収録の発行、教材・書籍の販売等に精力的に取り組んで

います

 

　財団法人　 反差別・人権研究所は、１９９７年（この年は三重県に「人権が尊重される三重県をつくる

条例」が成立した年です）に設立した「三重県人権問題研究所」と２０００年に設立した「ＩＭＡＤＲ－

Ｍｉｅ」【反差別国際会議三重】の両組織の成果を受け継ぐとともに、お互いに連携して発展的に取り組

めるようにとの趣旨で２００５年に設立をされ、６年目を迎え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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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重県人権問題研究所」は、被差別部落をはじめとする女性・障がい者・アイヌ民族・琉球民族なら

びに外国人等に対する差別を撤廃するために、市民の参加を基にして、人権・環境・平和等の問題に取り

組む運動団体・研究者・企業・自治体

　研究所は、人権意識の高揚、実践力の充実から、人権文化に満ちた社会の実現に向けて寄与していきた

いと願っています。

　活動の内容としましては、

　　　①調査・研究事業

　　　②広報・出版事業

　　　③研修・育成事業

　　　④連携・交流事業

　　　⑤受託事業

があり、具体的には人権問題の解決に取り組む指導者育成のための「人権大学講座」の開催や多くの講演

会（年間１００回を超える人もいる）・研修会の実施、広報活動の充実などを事業として取り組んでいま

す。

 

 

　最後の発表にうつります。三重県の学校は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のすべてに人権学習が位置づいて

おり、人権教育を計画・立案し、実践の中心になる担当もおかれています。

 

　実は、私は１ヶ月半前まで学校に勤めていました。忍者と、シェイクスピア・ゲーテとならぶ世界３大

詩人の一人松尾芭蕉の生誕地で有名な伊賀市の崇広中学校という学校で４年間、校長を勤め、定年退職し

たばかりです。

 

　私が勤務していた崇広中学校区で、昨年特筆すべき取組を行いましたので紹介します。

 

　崇広中学校区には『地域ぐるみの人権・同和教育推進委員会』という組織があり、昨年１１月１４日に

校区をあげて『ヒューマンフェスタ』を実施しました。

　まずは『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の人権・同和教育推進委員会』について説明します。この委員会は７

年前に発足し、目的は「学校・幼稚園・保育所・保育園・地域・家庭が連携し、地域ぐるみで相互の教育

力を高める実践活動を行うことを通じて、部落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をなくしていくための、

豊かな人権感覚をもった子どもを育てるとともに、教育関係者・保護者などの人権を尊重する意識を高め

る。」ということです。

　事業内容は３つあり、①会議②崇広中学校ブロック同和教育交流会③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

ンフェスタの開催です。

　私が崇広中学校へ転任した４年前までは、年間２回の総会で、学校なり保育所・保育園の計画や総括を

発表し、講演会を実施するということで進められていました。４年前に校長として赴任したとき、このよ

うな立派な組織があるのに、もっと有機的に活動できないかと思い、学校の先生たちや委員さんたちに話

をしていました。

　元々、動きを伴うイベントを実施することで、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

と考えていました。研修会や講演会も大切ですが、参加する人が限られていたり、対象も大人だけとか、

子どもだけというものがほとんどで、なかなか広がりが期待できません。一気に多くの人が活動すること

で、思いやり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も考えました。

 

　「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コンセプトとして、この９点に配慮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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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動きを伴うイベントを実施することで、差別を許さない人と人とのつな　　　がりをめざす

　　②校区再編に伴い、新校区の周知

　　③保・幼・小・中の子どもたちの参画
　　　　（改めて練習するものではなく、すでにやったことの発表）

　　④校区の小・中学校ＰＴＡの参画
　　⑤校区の人権関係団体の参画
　　⑥準備や計画、当日の運営等をコンパクトに実施

　　⑦会場で昼食をすませるような手だてをとる

　　⑧ヒューマンフェスタは目的ではなく、手段であることの確認

    ⑨各団体（ブース）別の収支決算

 

　「崇広中学校区地域ぐるみヒューマンフェスタ」の目的は次の２つです。

　　①園児・児童・生徒と保護者、地域住民、地域諸団体が一堂に会して、イ　　　ベントを開催するこ

とで、人権を大切にし、差別を許さない人と人との　　　つながりをめざす。

　　②中学校区が変更されたことに伴い、広く校区のみなさんに参加していた　　　だき、それぞれの活

動を知っていただく情報発信の場とする。

 

　今、見ていただいているのがポスター・チラシです。原画は美術の先生に依頼しました。ポスターは２

００枚、チラシは１００００枚印刷しました。ポスターは市民センターや関係機関に配布しました。チラ

シはこれも市民センターを通じて全戸配布しました。約９０００枚が必要でした。残りは、小中高の教職

員や校区外の保護者に配布しました。

 

　これは、当日のプログラムです。これは、当日の開場図です。裏表で印刷し配布しました。

 

　ここで、当日の様子を見ていただきましょう。

 

　続きまして、成果と課題にまいります。

　成果は次のことがあげられます。

　　◎人と人とのつながりの大切さを意識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

　　　・校区の保護者どうしのつながりがみられた。

　　　・小学生や中学生の頑張っている生の姿を広く校区に発信することがで　　　　きた。

　　　・人権関係団体の校区への認知が広まった。

　　　・学校に直接関わりがない地域住民が参画したり、参加したりしてくれ　　　　た。

　　　・人権について考えるきっかけや、行動する意欲につながった。

 

　課題としては、次の８つがあげられます。

　　①ヒューマンフェスタで培った関係をいかに広げるか

　　②人権啓発ブースの増設

　　③参加団体の増加

　　④事前周知の徹底

　　⑤事前準備の早期化

　　⑥事務局の負担軽減（分担）

　　⑦校区の小中学生の連携（合同実行委員会の編成）

　　⑧幼稚園・保育所・保育園児のステージ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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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参加した皆さんの笑顔が忘れられません。心が耕かされた気になりました。心がしなやかになった気が

します。あの、笑顔一杯のフェスタに部落差別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差別などというものが入り込む余

地は全くありませんでした。主義・主張、立場や考えが異なるいろいろな年齢層の人たちがひとつのイベ

ントに結集する。心が耕かされてしなやかになる。そんな現場に居合わすことができたことを誇りに思い

ます。人間っていいなあ。人と人とのつながりって素晴らしいなあと再確認できました。

 

　以上で、私の発表を終わ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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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県)선언」에 한 결의

 민주 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해서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

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권침해는 지  여 히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 국민  긴  과제이다.

따라서 본 (県)회의는 「인권 (県)선언」을 행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하여 모든 (県)민의 

인권이 보장 되는 밝고   살기 편한 지역사회의 실 을 기(期)한다.

이상   결의 한다.

1990년 3월 23일

 

미에 (三重県)의회

 

미에 민 인권증진을 한

 인권증진체계

반차별인권연구소 미에현 사무국장 오오타니토오루

소개 드렸던 재단법인 반(反) 차별·인권연구소 미에(三重)의 오타니라고 합니다.

 

작년 9월에 한국·국가인권 위원회 강습 인권사무소 여러분이 미에 현(三重県)을 시찰하러 와주셨습

니다. 일본은 이런 발표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에 현(三重県)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미에 현(三重県)은 일본의 중앙 쪽에 위치하여 일본 제 

2의 도시 오사카(大阪)와 제 3의 도시 나고야(名古屋) 사이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86만 명, 면적은 

5800㎢, 현 청 소재지는 쓰시(津市), 유명한 관광지로는 이세(伊勢)신궁과 세계 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구마노고토(熊野古道)가 있습니다. 또 F1개최로 유명한 스즈가 서키트(鈴鹿サーキット)도 미에 현(三

重県)에 있습니다. 올해는 영암군의 국제 서키트가 열리는 곳에서 10월 24일에 한국최초의 F1, 제 

17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주전인 10월 10일에는 제 16전이 스즈가 서키트(鈴鹿サーキット)에서 

개최됩니다.

 

 저는「미에 현(三重県) 인권조례제정과 인권시책에 대해」「미에 현(三重県) 인권 센터에 대해」「학

교의 인권 교육에 대해」의 3가지 점에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에 현(三重県) 인권조례제정의 경위와 인권시책의 조직편성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에서「인권이 존중되는 미에(三重)를 만드는 조례」가 1997년 10월에 시행되어 13

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권 (県)선언]

미에 현(三重県) 조례제정의 기준으로는 「인권 현(県)선언」이 있고, 1990년 3월 23일에 미에 현

(三重県) 의회 정례 회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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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이고, 존엄과 권리에 해 평등하며 개인으로서 존  받아 기본  인권

의 향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일본 국 헌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존 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실 하기 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미에 현(三重県)은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차별을 없애는 강조 달 기간(11월 11일~12월 10일)을 창

설해 현(県)민의 인권의식 고조를 향한 계발활동을 폭 넓게 전개 해 왔습니다.

 

[시정 ( 町村)의 상황]

또 이 결의를 계기로 현 내 69개의 모든 시정촌(市町村)에서 1994년 3월까지「인권존중선언」을 행

했습니다.

그 후의 시정촌(市町村) 합병 관계로 현재는 29개 시정(市町) 중 28개의 시정(市町)에서「인권존중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센터 개설]

이 인권 현(県)선언을 받아들여, 1996년 11월 1일에는 인권교육·인권계발을 추진하는 거점시설로서 

미에 현(三重県) 인권 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계발사업과 인권상담사업, 시의 인권 시책 등에 대한 조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 2항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에 (三重県)인권 정책에 한 간담회]

1995년 10월에는 현(県)내의 유식자들과 미에 현(三重県) 인권 정책 간담회를 설치하고 앞으로의 

인권정책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1996년 12월에는 지사에 대해 인권조례가 제정 되는 등 인원

정책 추진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에서의 청원 채택]

1996년의 제 4회 미에 현(三重県) 의회 제례 회(会)에서 기본법 제정 실행 위원 회(会), 시장 회(会), 

시의회(会), 의장 회(会), 읍·면 회(会), 읍·면 의장 회(会), 상공회의소 연합 회(会)등 20개 단체가 제

출한 「미에 현(三重県)부락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제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인권조례제정] 

이 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동화(同和)문제, 어린이, 여성,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인권 문제에 관한 대

책 방법을 추진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

적으로 1997년 10월에 인권 조례가 실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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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는 현(県)의 책무를 정하고 인권 시책에 대한 현(県)의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읍과 현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 3조에는 「현민은 스스로의 인권의식 고양에 노력하고 서로

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현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県)은 현민과 

함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에 (三重県)인권 시책 기본 방침]

인권 조례 제 5조에 근거하여 인권 시책의 총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미에 현(三重県)인권 

시책 기본 방침」을 1999년 3월에 책정했습니다만, 인권을 둘러싼 사회 상황의 변화로 유아나 고령

자 학대 및 여성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의 과제, 또 국제적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자라는 새로

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개정했습니다. 

 

개정에 대해서는 4개의 시책 분야를 기본으로 인권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책분야 1에서는 인권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의식을 높여 주체형성을 

도모해 온 지금까지의 인권 계발, 교육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인권의 시점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풍부한 인권 문화가 창조되는 지역사회와 행정 추

진을 위해 인권이존중되는지방만들기를위한시책」을 설정했습니다.

 

시책 분야 2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여 인권존중 지방 만들기의 주체형성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인권의식의고양을위한시책」을

 

시책 분야 3에서는 「인권에 관한 상담 및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낳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

해, 인권옹호와구제를위한시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 분야 4에서는 「개별의 인권과제에 대응해 가기 위해 인권과제를위한시책」을 설정하

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권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터넷에 의한 인권 피해」 시책을 

설정했습니다.

 

[인권이 존 되는 미에(三重)를 만들 행동 계획]

이 기본방침을 다양한 주체로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7년 3월에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三重)

를 만들 행동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2010년의 4년이고 그 내용으로는

① 당사자의 이해의 시점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② 협동심의 시점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협력)

③ 적절한 공적 지원의 시점

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가·협동아래 효과적인 조직편성을 연대시키면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현(県)이 계획 전체의 진행관리·조정의 역할을 하면서 현민 한 사람, 한 사

람, 주민조직, NPO단체, 조직, 나라, 지방의 각 추진주체가 각 활동을 충실하게 역임함과 동시에, 서

로 협동·연대하여 계획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시책 별 조직편성으로는 어떻게 추진주체와 함께 조직편성을 하는지를 명시하고 「목표하는 모습」

은 10년 후의 실현되어 있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대책방향」은 앞으로 4년간 대책 방향을 「모두

의 조직편성」는 추진주체마다 기대하는 역할, 조직편성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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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연간 계획, 실시, 검증, 개선의 순서로 사업의 진보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행동 계획에 

기초한 대책 상황, 인권을 둘러 싼 현상 인식,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보고로 정리하여 미에 현(三重県) 

인권 시책 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해의 대책

에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작년도(2009년도) 「인권이 존중 받는 미에 (三重)를 만들 행동 계획」의 연차 

보고 목차입니다. 4개의 시책 분야에서 16개의 인권 시책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연차보고를 기초로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해서 의견교환을 하는 등, 폭 넓게 의견을 듣고 있습

니다.

 

[ (県)내 시정( 町) 상황]

마지막으로 현(県)내 시정(市町)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미에 현(三重県)에도 시정촌(市町村) 합병이 진행되어 69개 시정촌(市町村)에서 

29개 시정(市町)이 되어, 합병 전에는 58개 시정촌(市町村)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제정 율이 84%

였습니다만 현재는 24시정(市町)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 제정 율은 83%입니다.

 

과제

(조례의 인식도)

2004년 11월에 실시한 「인권 문제에 관한 미에 현(三重県)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조례의 인지도

가 17.7%이고, 전회에는 조례가 1997년 6월에 미에 현(三重県)의회에서 결의 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질문을 했는데 「알고 있다」라는 대답이 56.0%이고, 거슬러 올라가 전전회에는 미에 현(三重県)의회

에서 1990년 3월에 결의한 「인권 현(県)선언」에 대해 비슷한 설문이 있어 「알고 있다」라는 대답

이 41.0% 였습니다.

최근의 조사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실태가 인권 의식의 후퇴를 초래하는 일이 없

도록 앞으로도 모든 기회를 통해 계발에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계획의 주지)

행동계획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동 계획의 존재 그 자체를 알

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県) 홈페이지상에 전문이 기제되어 있습니다만 의식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조례의 인지도 

향상을 포함해, 작년도의 현정(県政)에 대한 소식 11월호에 「인권특집」을 다뤄, 「행동계획」의 취

지·개요를 알기 쉽게 일러스트를 넣어 설명하면서 다양한 주체 각각의 역할이나, 협동·연대의 필요성

에 대해 주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에 현(三重県) 인권 센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센터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1990년 3월에 「인권 현(県)선언」이 현(県)의회에서 결

의되어, 그 선언의 취지에 따라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인권 존중의 정신을 광범위하게 현민에게 보급 

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서 인권 센터 구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미에 현(三重県)센터 설치 검토 위원회」를 조직하고 검토 위원회에

서 동화(同和)문제를 시작으로 한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 공유, 조사·연구, 상담, 교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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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의 기능을 가진 「인권 센터」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언을 기초로 「인권센터」

「노동대책 센터」「동화(同和)교육 센터」라는 3개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설비공사가 착공되어 1996년 11월부터 개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3000만엔, 

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 주요한 설비로는 다목적 홀·상설전시실·도서관·회의실(4개) 입니다.

 2002년 4월 행정조직의 재편에 의해 「인권센터」「동화(同和)교육 센터」의 2개 시설이 되었습니

다.

 설비 목적은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권 존중 사상을 광범위하게 미에 현(三重県)민에게 보급하

고 부락차별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발, 상담의 거점시설로서 설비되었습니다.

 

인권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에 현(三重県)생활·문화부 속의 인권 센터로 계발 과와 상담 과

가 있습니다. 2번 째는 미에 현(三重県)교육 위원회 인권 교육실 조사 연수 그룹, 3번째는 사단법인 

미에 현(三重県)인권 교육 연구 협의회, 마지막의 4번째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재단법인 반(反)차별·인

권 연구소 미에데입니다.

 

각각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발 과와 상담 과를 포함한 인권센터 에서는

① 동화(同和)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하「인권문제」)에 관한 계발 및 연구.

 ② 인권 문제에 관한 시정(市町) 계발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성.

 ③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

 ④ 인권에 관한 조사연구.

 ⑤ 전시실, 도서관 및 다목적 홀 이용한 관한 일.

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적으로는 센터를 통괄하는 사무도 하고 있습니다.

 

미에 현(三重県) 교육 위원회 인권 교육실 조사연구 그룹은 인권·동화 교육 센터라고도 불리며 인권

교육을 한층 더 넓고 깊게 다루기 위해 다음 3가지를 활동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의 수집입니다. 인권 학습 교재 「내가 빛나다」나「인권교육 가이드 라인」의 활용을 시

작으로 하는 인권 교육 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정리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정보 공유입니다. 수집·분석·정리한 정보를 각 종류의 연수나 오리지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상담을 통한 지원입니다. 교육 관계자로부터 인권 교육 유지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 인권 교

육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인권교육에 관련된 교직원의 모든 연수를 계획·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 미에 현(三重県) 인권 교육 연구 협의회는 1953년「미에 현(三重県) 동화 교육 연구회」

로 출발 했습니다. 1967년 1회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합니다. 목적으로는 부락

차별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 내용의 창조를 지향하고, 인권·동화교육 연구 

조직의 협의체로서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 지역 교육의 실천교류·연구협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는 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 조직 명을 사단법인 미에 현(三重県) 인권 교육 연구 협의회라고 

개칭 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각 종류의 연구회나 연수회의 계획·개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에 현(三重県)인권·동화

교육 연구 대회, 인권 보육전문 연수회, 분야별 연구회 회원 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는 「전국인권·동화교육 연구 대회」를 미에 현(三重県)에서 개최해 1만 5천명에 가까운 인권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결집해 연구 ·협의를 했습니다. 또 개인 회원에 대한 회보지 발행, 강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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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발행, 취재 ·서적 발매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 반(反)차별·인권 연구소는 1997년(이 년도는 미에 현(三重県)에 「인권이 존중되는 미에 

현(三重県)을 만들 조례」가 성립된 해 입니다.)에 설립한 「미에 현(三重県)인권 문제 연구소」와 

2000년 설립한 「IMADR-Mie」[반(反)차별 국제 회의 미에(三重)]의 두 양 조직의 성과를 이어받고, 

서로 연대해서 발전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2005년에 설립되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인권 문제 연구소」는 피 차별 부락 및 여성·장애인·아이누 민족·류큐 민족 같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 하기 위해 시민의 참가를 기본으로 인권·환경·평화 문제에 함께 할 운동 

단체·연구자·기업·자치체를 원하고 있습니다.「미에 현(三重県)인권 문제 연구소」는 인권의식의 고양, 

실천력 충실로부터 인권 문화로 가득한 사회실현을 위해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서는

① 조사·연구사업

② 광고·출판사업

③ 연구·육성사업

④ 연대·교류사업

⑤ 위탁 사업

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인권문제의 해결에 착수할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인권 대학 강좌」의 개최나 

많은 강연회 (연간 100회를 넘는 사람도 있다) ·연수회 실시, 광고 활동 충실 등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에 현(三重県)의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부 인권학습

이 들어 있어, 인권 교육을 계획·입안하고 실천의 중심에 설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는 1개월 반 전까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괴테(Goethe)

와 어깨를 견주는 세계 3대 시인의 한 사람인 마츠오 바쇼(松尾芭蕉)의 탄생지로 유명한 이가시(伊賀

市) 스코(崇広)중학교라는 학교에서 4년간 교장 직으로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임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스코(崇広)중학교구에서 작년에 특필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코(崇広)중학교구에는『지역 모두의 인권·동화 교육 추진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 작년 11월 

14일에『휴먼 페스티벌』실시 했습니다.

먼저 『스코(崇広)중학교구 지역 전체의 인권ㆍ동화 교육 추진 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7년 전에 발족되어 그 목적으로 「학교ㆍ유치원ㆍ보육소ㆍ보육원ㆍ지역ㆍ가정이 연대하여 

지역 모두가 서로 교육력을 높이는 실천 행동을 행함으로써 부락 차별 및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풍부한 인권 감각을 가진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 관계자ㆍ보호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인다.」

입니다. 

사업 내용은 3개가 있고 ①회의 ②스코(崇広)중학교 블록(block) 동회 교육 교류회 ③스코(崇広)중학

교구 지역 전체의 휴먼 페스티벌의 개최입니다.

제가 스코(崇広)중학교에 전임한 4년 전까지는 연간 2회의 총회에서 학교 나름의 보육소·보육원의 

계획이나 총괄을 발표하고 강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교장으로 부임 했을 때 

이런 훌륭한 조직이 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여 학교 선생님들이나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터 움직임을 동반한 이벤트를 실시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2010 주아시아포럼 247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수회나 강연회도 중요하지만 참가하는 사람이 한정 되어 있고 

대상도 어른을 위한, 또는 아이만을 위한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좀처럼 확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활동 함으로써 배려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먼 페스티벌」의 콘셉트로 이 9가지 점에 배려를 했습니다.

① 움직임을 동반한 이벤트를 실시해서 차별을 허용치 않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지향한다.

② 학군 재편에 따른 신 학군의 주지.

③ 보육·유아·초등·중학의 어린이들 참가.

   (새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것을 발표)

④ 학군 초등학교 중학교의 PTA 참가.

⑤ 학군 인권 관계 단체의 참가.

⑥ 준비나 계획, 당일 운영을 콤펙트로 실시.

⑦ 회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한다.

⑧ 휴먼 페스티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확인.

⑨ 각 단체별 수지 결산.

 

「스코(崇広)중학교구 지역 전체 휴먼 페스티벌 」의 목적은 다음 2가지 입니다.

① 원아·유아·학생과 보호자, 지역주민, 지역 여러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인

권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지향한다.

② 스코(崇広)중학교구가 변경된 것에 따라 넓은 학군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각각의 활동을 알아 가

는 정보 발신의 장이 된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포스터·광고지 입니다. 원화는 미술 선생님에게 의뢰했습니다. 포스터는 200장, 

광고지는 10000장 인쇄했습니다. 포스터는 시민 센터나 관계기관에 배포 했습니다. 광고지는 이것도 

시민센터를 통해 전 가구에 배포했습니다. 약 9000장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것은 초·중·고 교직원이나 

학군 이외의 보호자에게 배포 했습니다.

 

이것은, 당일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당일 회장도(図)입니다. 뒷면에 인쇄해서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당일 상황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와 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유대의 소중함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군 보호자 사이의 유대를 볼 수 있었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학군에 발신할 수 있었다.

· 인권 관계 단체의 학군 인지도를 넓힐 수 있었다.

· 학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지역 주민이 참여 해 주었다.

· 인권에 대해 생각할 계기나 행동할 의욕이 생기게 했다.

 

과제로는 다음 8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 휴먼 페스티벌에서 배양한 관계를 어떻게 넓힌 것인가.

② 인권 계발 부스의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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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가 단체의 증가.

④ 철저한 사전주지.

⑤ 사전 준비의 속기화.

⑥ 사무국의 부담 경감(분담).

⑦ 학군의 초등·중학교의 연대(합동 실행 위원회의 편성).

⑧ 유치원·보육원·보육원아의 무대 발표

 

참가 하신 여러분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풍성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

해지는 기분입니다. 그 미소가 가득한 페스티벌에는 부락 차별을 비롯한 어떠한 차별도 비집고 들어

올 여유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의·주장·입장이나 사고가 다른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결집한다. 마음이 풍성해서 따뜻해진다. 그런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 좋은 거구나. 사람과 사람의 유대라는 건 굉장히 멋진 것이구나 라고 재확

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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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역시 인권기본조례의

의의와 과제

조상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 주 역시 인권증진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의 의의

  2009년 10월 27일 종전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이하, ‘육성조례’라 한다.)’가 

전부개정된 형태로 새롭게 탄생한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이하, ‘광주

인권증진조례’라 한다.)’는 형식적․내용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그 의

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광주인권증진조례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인권 제도화의 성과이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보호하고 이를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22). 이는 법률, 국가기관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주류화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공동체(직장, 가정, 학교, 이웃 등)로 그 범위가 확대·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의한 인권보장에서 조례에 의한 인권보장으로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로 되고 있다.  

  둘째, 광주인권증진조례는 최초의 인권기본조례로써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기본조례’

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접근 방법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실행방향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확보되는 조례23)’를 말하고, 장애인, 남녀평등, 아

동, 노인, 여성, 학생 등의 개별대상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개별인권조례’와 성격을 달

리한다. 

 셋째, 광주인권증진조례는 개별인권조례제정의 당위성과 추진동력으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법률에 위임이 없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가 아니다

는 이유로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지방정부 및 의회에 하나의 인권조례제정의 근거내지 당위

성을 부여함으로써 추진동력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2) 예를 들면 진주시, 부산시 등의 인권기본조례제정운동, 안산시의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조례제정, 광주․경기도

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안산시의 경우에는 2009년 3월 27일 ‘안산시 외국

인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광주인권증진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인권 제

도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3)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법학논총」제29권, 제2호, 2009년, 4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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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 역시 인권증진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과정

 1. 본격 인 논의의 시작

 광주에서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8년 5월에 개최된 ‘지자체 조례의 인권

적 접근을 위한 활동가워크숍’이 그 출발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구 광주지역사무

소)가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각지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고민하는 연구자, 활동가들이 함께 모

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각자 지역에서 고민해왔던 지자체 조례에 인권적 관점을 접목

시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이해와 조례제정 작업의 의미, 인권관점으로 

본 지자체 조례 현황, 광주, 전남, 제주, 진주 등에서 진행해왔던 조례제정운동의 경험과 과제, 인권조

례 제정에 있어서의 각계의 역할 등에 관해서 고민하였다24). 이날 워크숍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광주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했던 최초의 자리였다는 점이다.

 2.  인권조례 연구모임의 결성  논의

 워크숍 이후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인권조례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이 모임은 시․구의회 

관계자 4명, 단체 활동가 6명, 연구자 6명에 교육관계자, 변호사 각 1명씩, 그리고 광주지역사무소 2

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각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구성을 한 이유는 인권조례에 대

해 현장 활동가는 물론이고, 연구자, 실무가, 의회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눔으로써 내용의 충

실함, 과정의 개방성과 함께 조례제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 연구모임에서는 우선 부문별 

인권조례로 접근할 것인지, 포괄적 인권조례로 접근할 것인지, 혹은 동시에 접근할 것인지가 먼저 논

의되었다. 장애, 여성, 청소년 등 특정분야에 대한 조례로 접근할 경우 제정 가능성이나 당사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광주광역시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도시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

괄적(기본적) 인권조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조례의 입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를 할 것인지, 주민발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의원발의를 할 경우 입법화 가능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주민참여나 공감대 형성은 미흡할 가

능성이 있고, 반대로 주민발의를 할 경우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고 제정과정에서의 운동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정치적 지형에 따라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25). 연구모임에서는 논의 끝

에 연구모임에 단체활동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반영이나 공감대 형성 작업을 동시

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로 시기적으로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의원발의 형식을 통해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광주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갖는 의의를 고려해, 조례안을 12월 10일 세계

24)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편, 지자체 조례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활동가워크

숍: 2008 광주지역사무소 인권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2008년 참조.

25) 주민발의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및 학계(전남대 공익인권법 센터)가 중심이 된 연구모임의 특성상 서명작업의 곤란함 때문에 

주민발의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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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기념일에 공식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주인권기본조례 안 마련  검토

  이후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초안 작성 책임을 맡았고, 2차 모임부터 매달 초안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광주인권기본조례(안)

은 11월 14일 시민사회단체 공청회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정책담당자 40여명이 모인 공청회는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할 것

이다. 공청회에서 입법화 방법이나 구체적인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연구모임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의회를 압박

해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의원발의가 끝내 무산될 경

우 주민발의 형식으로 다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연구모임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초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으며, 2008년 11월 26일 

모임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26).

 4.  주인권기본조례(안)의 기본방향 확정

  광주인권기본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조례(안)의 기본방향으로 연구모임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의 인권도시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

다. 둘째, 이념과 효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

아야 한다. 넷째, 이전에 제정된 개별적 인권조례와 이후의 인권 관련 조례의 내용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거나,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기본방향과 행정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해야 하는 조례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 단순히 연구모임의 논의의 성과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

니라, 최종적인 목표인 시의회에서의 제정이라는 결과물을 내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해야 

하며 게다가 이를 이끌어 낼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시의회의 역량 등을 고려해 보면 불가피한 점

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시의회  시집행부와의 간담회

 이렇게 마련된 최종안을 가지고 조례 추진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던 시의원들과 의원발

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2009년 2월에는 시의원, 광주시 관련 직원들과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광주시 직원들은 상위법의 부재, 광주인권기본조례(안)과 종래의 

육성조례와의 차별성부재,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문제제기

를 하여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관하여 앞으로 몇 차례 공청회를 

26) 인권기본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조상균, ‘광주시 인권조례 제정의 경과와 전망’,「진주시 인권조

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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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기로 합의하는 등 처음 대면하는 자리치고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로 공청회는 열리지 못하고, 연구모임과 시의회 시집행부간의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고, 결국 광주시의회의 이명자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의 육성조례를 전면 개

정하여 육성조례와 연구모임이 제안한 인권기본조례(안)을 혼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기로 최종 합

의하여 2009년 10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게 된다27). 

 6.  제정이후의 경과

  2009년 10월 27일 광주인권증진조례가 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그 1차적인 성과로 동조례 

제16조에 근거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2009년 

12월 27일에 출범하였다.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는 동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이명자

위원과 연구모임의 일부가 참여하게 되어 시민사회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

록 하였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Ⅲ. 조례의 구체  내용과 과제28)

 1.  주인권증진조례의 기본내용

  이번에 전부개정된 광주인권증진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과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3장 2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필요한 시장, 교육감, 시민 등 주체별 책무(제3조~제5조).

나.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제6

조).

다.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 각종 주요계획 수립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제8조)

라.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백서발간, 인권영향평가, 지원체계강화 및 인권활동 단체에 대한 지

원(제9조~제10조)

마.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

16조~제21조)

 2.  주인권증진조례의 구체  내용

27) 연구모임에서 이를 합의한 이유는 결국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이후 

실행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이를 보완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정된 조례는 합의했던 안보다도 인권증진에 더 후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8)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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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제명의 변경

  종래의 육성조례에 시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한다는 측면에

서 조례의 제명을 현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
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로 변경하였다. 

나. 제정 목적

  조례 제1조에는 제정목적이 기술되어 있다. 즉 인권조례로서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정

신을 바탕으로 ‘인권증진’ 과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육성조례와의 목적과 비교해 차별화를 갖고, 이 조례가 

인권조례임을 명기하게 되었다. 

다. 정의 규정

  조례에서는 종래의 육성조례의 정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약어로서 사용된 

‘평화도시’를 삭제하여 논란이 있었던 개념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인

권’ 및 ‘시민’에 대해서 인권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적인 개념보다 확장된 정의규정을 추가하

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권’에 개념에 관해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제1호2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에 ‘세계인권선언’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이유는 인권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

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례의 지역적 한계성을 뛰어넘어 인권의 보편성의 

의의를 확인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둘째, ‘시민’의 개념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갖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목적의 체류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한 광주

광역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후 외국인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할 시 체류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보호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될 것으로 본다.

라. 주체별 책무

  조례 제3조내지제5조에서는 시장, 교육감, 시민의 인권증진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다. 당초 연구모임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조례에

서 모든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은 욕심에 불가하고, 시장에게 지나친 강제규정을 두다보면 시 집행

부의 반발로 제정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으로 원칙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인권증진 체계구

축’ 및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의 추진’만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나머

지는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담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감의 책무(제4조)에 관해서는 조례에 교육감의 책

무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우선 문제가 되었으나, 종래의 육성조례에 그 전례가 있고, 광

주광역시 교육청도 광주광역시의 피감기관임으로 별도로 규정되었다. 당초 현재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음으로 그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차원

에서 조례제정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으나30), 제정과정에서 교육감 책무에 관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당초 연구모임이 작성한 안에서는 1.인권교육 기본 계획 수립, 2.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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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시장이 이를 강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기로 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과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을 위한 노력의무가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책무(제5조)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어 시민이 단순히 인권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인권증진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조례에서는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5년 단위31) 의 기본계획32)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제6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시

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다(제8조). 또한 시장이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민주성을 확보하고 전

문성을 가지고자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9조), 시민에게 광주광역시의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

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

조). 또한 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의무(제10조)를 부과하였다. 특히, 현재 광주

광역시도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차원에서 인권시책을  집행할 부서가 없는 관계로 필

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제10조)33), 인권활동단체

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제10조).

바.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 구성

  조례에서는 시민의 인권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16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위 시민위원회는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공무원뿐만아니라,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인권단체에

서 추천하는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다(제17

조 2항).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

기로 하였다(제17조 3항).

학생․교원․교육행정직에 대한 인권교육실시, 4.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점검, 5. 학교 인권침해구제 

및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기술하고 있었다. 

31) 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시장의 임기에 맞게 4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계획

은 한번 수립할 때마다 수행해야 하는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여러 행정절차가 복잡함으로 자꾸 바뀌는 것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임기에 맞추어 바뀌게 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본주기는 5년으로 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32)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민주․인권․평화도시의 ① 역사성 ②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

본방향 ③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④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또한 ⑤ 시민의 인권증진 

계획과 전략, ⑥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⑦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마련이 포함되었다. 

33)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5.18정신선양사업을 주역할로 하는 자치행정국내 ‘민주정신선양과’가 존재하고 있으나, 

기본조례가 시행될 경우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시행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새로이 인권증진관련전

문부서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는 측면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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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인권증진조례의 문제   과제

가. 조례전문의 부재

 현재 전부개정된 조례에는 전문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조례의 전문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은 조례의 제정취지, 이념,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조례의 각 조항의 해석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인권 관련 조례에서는 인권증진에 관한 

의의, 방향성, 역사성(그 지역의 상황 포함) 등을 담고 있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조례의 성

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34). 

  당초 연구모임이 제안한 초안에는 인권의 기본이념을 5.18 광주민주항쟁의 근원지에 살고 있는 광

주시민이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의 염원이자 책무임을 밝히면서, 시의 책무와 시민의 결의를 언급하고 

있었다. 기왕에 시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위치를 갖는다면 조례의 전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나. 조례의 목적범위의 확대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있음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나, 조례의 인권적 접근면에서는 

목적범위가 다소 한정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조례의 목적이 ‘인권증진’에 중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에 인권의 전향적 또는 개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누리고 있는 인권

이 후퇴하는 퇴행과 침해의 방지라는 ‘보호’의 의미가 추가되어야 보다 바람직한 조례의 목적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례의 목적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의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의 증진과 보

호’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위원회의 실효성 및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직접참여보장 및 전문성

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첫째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는 시장에 대해 위원

의 활동의 간섭배제 및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대신에 단순히 제24조에서 ‘위원

의 위촉 해제’란 제목으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및 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시장은 임기전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시장이 판단주체가 되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원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도록 하고 있

어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위원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지적하고 싶다35). 둘째 시민의 직

접참여의 보장 및 전문성의 강화측면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34)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시 인권 존중의 사회 만들기 조례의 전문에서는 ‘ (전략) 여기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 모두 사람이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는 보람이 있는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 평등

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가기 위해 우리 한사람한사람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인권 존중의 사회 만들

기를 추진해 가는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인권관련 조례에 관해서는 국

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조례제정․인권친화적인 대구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2009년 참조.

35) 다만, 부시장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를 이끌어 나갈 

위원중 호선되는(제17조 제2항) 부위원장을 민주적인 인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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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외에는 인권과 무관한 사람이 

위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 또한 위원회의 성격과 무관한 공무원을 위원자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는 점에 관해서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위원 자격에서 시민참여의 보장뿐만 아니

라, 위원 자격에서 ‘인권전문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라. 인권영향평가

  조례의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제시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개념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

다. 이 제도는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및 정책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만약 도입되기만 한다면 인권보장

에 관한 확실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36). 그러나 조례에서는 시장이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본인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인권영향평

가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또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현재까지 외부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을 의미하며, 과연 평가기준은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평가의 주체를 위원회로 하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등을 시장이 입안할 경우 이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인권영향평가

의 기능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제언을 심으로

 첫째, 광주인권증진조례가 나오기까지 지역차원의 모범적인 조례제정운동이 있었다. 특히 국가인권위

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시의회 등의 지방기관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속에서 이루어진 조

례제정운동은 지방여론을 움직이게 하였고, 조례안의 작성, 의견수렴, 조례안의 발의 등 조례제정을 

위한 모든 과정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의견이 집약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인

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인권조례 연구모임의 구성, 각 단체와의 연락, 여론조성 등 이번 조례제정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활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 폐쇄움직임과 맞물려 지역사무소의 새로운 

기능의 발견 및 왜 지역사무소가 필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다른 상황하에서 어떻게 

하면 운동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안산시의 외국인인권조례 및 경기도의 학

생인권조례는 안산시의 시장, 경기도 도교육감의 적극적인 조례제정 의지속에서 조례제정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 진주시나 울산시, 부산시, 전북의 인권기본조례운동 및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경우는 

의회나 시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관계로 오로지 시민사회의 역량 하나만으로 이 작업을 진행

해야 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명확한 해답을 내올 수 없다. 그러나 

일단 각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운동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지자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6) 당초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내용은 우선 시장이 제정 ․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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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조례제정작업시 내용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우선 조례라는 지역규범의 성질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례제정운동의 최

종 목표가 조례의 제정자체가 아니라, 제정이후의 그 인권조례가 살아있는 지역의 규범으로서 구속력

을 갖는데 있다고 한다면, 관․학․민의 협조 및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고, 이후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불만족하다 하더라도 이념 및 효율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셋째, 조례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어 가지만, 주민들속에 조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인권과 조례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해 없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추상적이고 선

언적인 글귀에 불과할 것이고, 지역 주민의 무관심속에서 시 집행부를 움직일 수 있는 추진동력도 갖

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가 갖는 의미 즉, ‘상위 법령의 인권 보호 정신과 취지가 자치법규에 제

대로 반영될 때만이 헌법적 인권가치의 실질적 구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37)’이 함께 공유되어

야 한다. 

37)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편, 앞의 책,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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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 역시 인권 증진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제정) 2007-05-15 조례 제 3491호

(전부개정) 2009-11-16 조례 제 37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 이 조례는 주 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 ,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증진  세계 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 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 해 나가며 이를 리 하는 도시 형을 말한다.

    2.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 원회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주 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 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한 각종 로그램과 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주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증진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육성하기 한 련시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시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과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와 정신에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평생교육 과정에 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 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지를 갖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 증진  세계 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시책의 체계 인 추진을 하여 민주·인

권·평화도시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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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역사성

　 2.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한 장기 목표  기본방향

　 3.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세계화 략

   4. 각종 시책의 개발  추진 략

   5. 인권 증진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 구축에 한 사항

　 6. 시민의 인권 증진 계획과 략

　 7.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한 시책

   8. 사업추진을 한 재원 조달 방안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반 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비 한다.

제2장 인권 증진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제7조(평화도시 선언)  

  ① 시장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상공인단체, 학계, 언론계 등과 의하여 지속가능한 민주·인권·평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지가 포함된 평화도시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화도시 선언에는 인권 증진  평화애호의 이념과 목표, 세계화 비 (Vison)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시책반 )  

  ① 시장은 투자심사  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한 제

반 시책사업을 극 발굴·반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시책을 극 반  한다.

　 1. 주 역시 차원의 문화 심도시 조성 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정계획

　 3.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9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문기 에 의뢰하여 인권

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권 황  인권 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 황 등을 알리기 해 ‘ 주 역

시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 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련 기  는 단

체에 하여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 원회를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 력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세계 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을 하여 국제 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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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는 련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 인 민

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상을 제고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 인 추진을 해 국제화 추진 기구를 설립할 수 있

다.

제12조(학습체계 구축)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의식을 고양하고 할 수 있는 평화도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운 한다.

제13조(인권·평화센터 등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와 련한 국내·외 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징  

공간으로서 주 인권·평화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인권존   세계평화를 해 기여한 공 이 큰 내·외국인에 하여 직  시상하거나 시상 

주  단체 등에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징공간의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 ,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  공간

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 심을 높이고 도시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장 인권 증진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 원회 

 

제16조( 원회 설치 등)  

  ⓛ 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하여 시에 인권 증

진  민주·인권·평화도시시민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원회는 원장 1명과 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 원장은 원 에서 호선하되,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에

서 시장이 임명 는 한다.

   1.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권단체에서 추천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

  ③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원의　임기는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원회 심의사항의 문 인 검토 등 원회 운 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해 분야별 소 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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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원장 등)  

  ① 원장은 원회를 표하고 원회의 업무를 총 한다.

  ② 부 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9조( 원의  해제)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임기 이라도 원의 을 해제

할 수 있다.

　 1. 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2. 원의 품 손상 등 원장이 부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원회 회의는 재 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① 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정신선양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원장의 명의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원이 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주 역시 각종 원회 

구성  운  등에 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할 수 있다.

제23조(비  수)  

  공무원  이 조례에 따른 계자는 인권 증진 업무와 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는 단체의 정

보를 보호하고, 비 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수립된 세계 인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종합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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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추진 황

                                                     이기동(진주시인권조례제정본부 연구팀장)

  Ⅰ. 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1. 생활 장에서 일상 인 인권 보장 필요

  - 지역은 인간이 구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생활 현장→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장의 일상성을 확보해

야(‘지역’과 ‘직장’이라는 생활 현장이 바로 인권침해의 현장이며 인권보장의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는 가장 기초 단위).

  - 1차적인 인간관계, 위계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인권’의 문제가 전통, 관습, 풍속, 각종 관계(이

해관계와 인적관계) 등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보거나 불필요한 인식으로 일상화, 고착화.

  -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관심보다 무마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강요의 분위기 만연→인권침해 사례의 되풀이로 생활의 건강성 보장 어려

움.

  2. 진주에서의 인권조례 제정 제기 배경

- 인권 문제에 대한 진주지역의 역사성 : 형평운동, 진주농민항쟁 등 신분차별과 봉건적 질서에 대한 

저항과 성취의 경험을 지역 전체가 공유.

-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의 성과.

-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의 구조화․제도화의 필요성 

제기.

- 2005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진주인권선언’ 채택하고 인권사랑한마당 개최.

 

  Ⅱ. 진주지역의 인권조례 제정 추진과정

  1. 연 활동의 경험 축 으로 소통과 력 계 구축

  - 2005년 진주인권회의 출범과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17개 단체) 결성, 인권사랑한마

당 개최.

  - 이후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는 느슨한 연대기구로서 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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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에는 25개 단체가 참여함 : 경남척수장애인협회진주시지

회, 경상대통일평화인권센터, (사)고려장애인부모회(부설 진주장애인복지센터) 공무원노동조합진

주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주지회,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시민노인대학, 진주문화연

구소, 진주시약사회, 진주시장애인부모회다사랑행복나무, 진주시한의사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연

대, 진주오광대보존회, 진주인권회의, 진주YMCA, 진주YWCA, 진주지역자활센터, 진주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진주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진주지회, 진주가정법률상담소(내일을여는집), 한누리, 형

평운동기념사업회, 새생명광명회 

  ․ 범시민단체 참여 유도

  ․ 당파성 단체와 연합기구의 참여 배제→개별단체 참가유도 

  2. 각 단체 기존 활동 경험 활용

  - 진주여성민우회(민우학교), 진주인권회의(진주인권학교), 진주참여연대, 장애인단체연합회(장애인

인권학교), 형평운동기념사업회(장애인인식개선), 등 시민인권교육 사례의 성과를 조례 제정의 동

력으로 활용.

  -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다른 지역 사례학습 및 활용(목포 및 울산, 부산, 일본 인권단체 교류 등).

  - 전문가 초청 간담회(목포 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토모나가 겐지오 소

장).

  3. 략수립- 의와 조정

  - 참여단체 활동가 중심의 워크숍 개최

  - 기존의 진주시 조례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채택됨

    ․ 2007년도(사업명 : ‘인권도시’를 향한 제3회 “진주 인권사랑 한마당” 개최) 사업에 진주인권조

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워크숍, 시민토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시켰고, 2008년도(사업명 

: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기반 조성)에는 구체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함.

  - 추진 방안 모색하며 시민발의의 장단점 파악

  - 현실적 여건 고려하여 진주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방안 채택.

  - 채택 가능한 수준의 안으로 조정

  Ⅲ. 진주지역에서 비하는 인권조례의 내용

  추진 과정에서 정제된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인권조례 초안을 제60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

일(2008.12.10)인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시민들에게 공표함.

  1. 안의 주요 내용

  가. 인권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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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권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시, 시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제8조)

  바.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인권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아.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인권교육 실시(안 제40조)

  차.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및 인권백서 발간, 인권부서 설치, 인권단체와의 협력 등 인권보호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1조부터 제47조 까지)

  2. 진주시의회 발의안의 주요 내용(양해  시의원 발의)

  가. 인권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인권의 기본시책(안 제3조)

  다. 시, 시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인권증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3. 추진 과정과 망

  - 2009년도 상반기 진주시의회임시회에 진주시인권조례를 상정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 진행  : 

원안의 수정작업, 시의원들의 동의 조직 등.

  -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 결정.

  - 6.2지방선거 전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 없이 자동폐기.

  - 새로 구성되는 진주시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 : 시장, 시의원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권조례 필요성 여부를 물어 지역 언론에 공개.

  Ⅳ. 경상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제정

  2010. 3. 11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인권증진조례안’ 제정. 포괄적 인권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처음(한나라당 공영윤 경남도의원 발의, 전원 찬성). 

  1. 조례의 제안이유 

  -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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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권보호와 증진 및 관련시책 발굴과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인간의 존엄, 평등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 등 도민의 권리 규정(안 제4조)

  다.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의 인권증진 활동에 지원근거 규정(안 제5조)

  라.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

정함 (안 제6조)

  마.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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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인권도시 진주 선언문 >

  사람이 존엄성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보편의 권리이다. 

인권 존중은 인간 삶의 중심 가치며 일상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하는 기본가치다. 하늘이 사람에게 내

린 기본 권리, 곧 인권은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도

록 사회가 보장하여야 한다. 인간 삶의 터전인 공동체는 가정, 지역, 직장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

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권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인간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더

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공동체는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터전에 되어야 마땅하다. 그

러므로 인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며 인권의 존엄을 복돋우는 일은 오늘 날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책무다.

  진주지역 공동체는 인권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받았다. 임진왜란의 대첩과 순의에서 신분차

별을 초월하여 드러낸 애국충절의 역사, 봉건질서의 잔재에서 억압받던 백성들이 불의에 저항한 농민

항쟁의 역사, 신분차별을 없애고 평등사회를 추구한 형평운동의 역사가 모두 우리 진주지역 인권 발

전의 금자탑들이다. 우리 겨레의 인권발전에 기여한 진주의 역사는 오늘 날 진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선조들의 유산을 떳떳이 가꾸며 선각자들의 높은 뜻을 이어 

받아 인권보장을 실천하는 진주지역 공동체로 일어설 것을 제안하면서, 진주지역 모든 구성원이 손잡

고 일어나 <인권도시 진주>를 건설하자고 호소하는 바이다.

  모름지기 <인권도시 진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돕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런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주지역 모든 구성원이 정치, 사회의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의 권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사회의 본보기가 되

는 인권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인권 존중의 가치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일이 인권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인권도시 진주>를 만들기

로 선언한다. 

 

  참고자료 2)

<“진주시 인권조례”안 비 과정>

  2007년

  - 1월 31일.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이후 ‘협의회’로 줄임)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학습을 활동과제로 결정.

  - 2월 27일. 제2차 집행위원회에서 “(가칭)진주인권조례 준비를 위한 연구모임” 결성.

  - 3월 8일.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사업 신청서(사업명 : ‘인권도시’를 향한 제3회 “진주인

권사랑 한마당” 개최)에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워크숍, 시민토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킴.

  - 3월 20일. 부문별 인권이해 제1차 워크숍 개최(장소: 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주제: 진주시 거주외

국인 지원 조례 검토 및 결혼 이주여성 인권(발표: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 이둘녀 진주

YWCA 간사), 이주노동자 인권(발표: 김회아 카돌릭노동상담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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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7일. 부문별 인권이해 제2차 워크숍 개최(장소: 진주YWCA). 주제: 장애인과 인권(발표: 유

순자 내일을여는멋진여성회 경남지부장). 정충제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6월 19일. 부문별 인권이해 제3차 워크숍(장소: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주제: 학생․어린이 인권(발

표: 황은덕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장, 배경환 전교조 진주지회부회장).

  - 7월 11일. 부문별 인권이해 제4차 워크숍(장소: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주제: 여성인권(발

표: 강문순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성과가족상담소 운영위원, 정윤정 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9월 19일. 진주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장소: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어린이 청소

년인권(발제: 황은덕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진주지회장, 토론: 홍순찬 진주장애인복지센터 사회재

활교사), 장애인 인권(발제 요약 및 토론: 권춘현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저소득층 인권

(발제: 강기동 진주지역자활센터 팀장, 토론: 박종철 진주연대 사무처장), 여성인권(발제: 강문순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성과가족상담소 운영위원, 토론: 김미선 전교조진주지회 사무차장), 결혼이

주여성 인권(발제: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 토론 윤종호 진주문화연구소 사무차장).

  - 10월 17일. 진주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제: 지역사

회 인권증진과 조례제정, 발제: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진주인권회의 의장), 김종익(목

포경실련 사무국장), 제언 발표: 정대용(진주시의회 의원), 권춘현(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 11월 10일. 인권활동가 워크숍(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발제: 토모나

가 겐죠(友永健三,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소장), 주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NGO의 역할.

  - 11월 12일. 전문가 초청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장소: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 주제: 

일본의 인권조례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 발제: 토모나가 겐죠(友永健三, 일본 부락해방인권

연구소 소장), 제언 발표: 강민아(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 11월 24일. 제3회 진주인권사랑 한마당(장소: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강당) 진주인권조례 제정 

준비 보고(보고자: 김중섭)

  2008년

  -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됨(사업명: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기반 조성).

  - 3월 24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워크숍(장소: 예닮), 주제: 인권조례 제정 사

업의 전반적 검토

  - 4월 7일. 모둠별 인권조례 준비모임(장소: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 4월 23일. 전문가 초청강연회(장소: 진주시청소년수련관 강당, 주관: 형평운동기념사업회, 발제: 

국회의원 장향숙, 주제: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 5월 16∼17일. 선진 지역 방문. 방문지역: 광주직할시. 목적: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주

최 활동가 워크숍(주제: 지자체 조례에의 인권적 접근 모색) 참석.

  - 5월 27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워크숍(장소: 채송아트홀, 주관: 진주인권회

의), 주제: 진주시 인권조례와 결혼이주여성 정책, 발제: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대학장), 토론: 양

해영(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선(진주YWCA 사무총장), 정경우(진주문화연구소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실’ 담당).

  - 9월 17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3차 워크숍(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제: 

인권 시각에서 진주시 조례 검토Ⅰ.

  - 10월 1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4차 워크숍(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제: 

인권 시각에서 진주시 조례 검토Ⅱ.

  - 10월 15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5차 워크숍(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

제: 진주시 인권조례 시안 논의Ⅰ.

  - 10월 29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제6차 워크숍(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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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진주시 인권조례 시안 논의Ⅱ.

  - 11월 14일. 인권활동 선진지역 사례 조사. 방문지역: 부산, 방문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

무소,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산민주공원 등.

  - 11월 19일.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장소: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발제: 이

기동(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양해영(진주시의회 의원), 박영선(진주YWCA 사무총

장),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1월 22일.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제교류 모임(일본 도쿠시마 인권학습 기행단 29명 

진주 방문), 장소: 경상대학교, 진주문화연구소.

  - 12월 10일.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장소: 진주산업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 ‘진주시인권조례

(안)’ 공표.

  

  2009년

  - 1월 19일. 협의회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양해영 진주시의원에게 대표발의 요청키로 결의. 특별위

원회구성: 김중섭(집행위원장), 이기동(인권조례팀장), 박영선(진주YWCA사무총장), 정윤정(진주여

성민우회 사무국장).

  - 1월 30일. 특별위원들과 양해영 시의원 간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

  - 4월 24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인권조례 학술대회에서 김중섭 집행위원장 진주사례 발

표.

  - 4월 30일. 김중섭 집행위원장과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들 간담회 가짐. 이후 진

주시의회 소속 의원들과 수차례 면담.

  -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최 인권조례워크숍(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기동 인권조례팀장 진주사례 발표와 김중섭 집행위원장 사회 및 토론 참여.

  - 6월 4일. 양해영 시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진주시 인권조례’(안) 진주시의회에 접수.

  - 6월 16일.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

  - 6월 18일. 협의회,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의촉구 성명 발표 및 기자 간담회 가짐.

  - 6월 24일. 진주시의회에 진주시인권조례(안) 심의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

  - 7월 2일. 협의회 김중섭 집행위원장과 이기동 인권조례팀장, 김백용 진주시의회의장, 강석중 기획

총무위원장 면담.

  - 7월 22일. 진주시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기념

사업 진주협의회 공동주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 11월 3일. 협의회 “광주시 인권조례의 실질적 제정을 환영하면서 ‘진주시인권조례’ 제정을 지체

시키는 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 12월 10일. 제5회 진주인권선언한마당 개최(진주산업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     

  2009년

  - 3월 11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인권증진조례안’ 제정. 

  - 3월 12일.  협의회, “‘경상남도인권증진조례안’ 제정을 환영 한다!” 성명서 발표.

  - 3월 29일. 협의회, “진주시의회는 시민권익 무시하지 말고 진주시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성명

서 발표.

  - 4월 16일.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인권조례안에 대한 재논의 요구(강민아 시

의원)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자동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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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진주시인권조례(안)>

2008. 12. 10  조례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 ) ①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권 정책에 한 기본 이념과 시, 각 기   

단체, 시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기본 시책을 정하여 시의 구성원들이 인

간 존 과 평등한 우를 리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는 시의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인권을 리는데 필요한 사회  물리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② 시는 시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기본 인권을 공평하게 릴 수 있도록 한다. 

③ 시는 시의 사업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합되도록 추진한다. 

④ 시는 제1항, 제2항, 제3항을 여타 시책 실행의 핵심 기 으로 두어 ‘인권도시’를 지향한다.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통합  인권 정책 실행의 원칙

2. 일상  인권 향평가 수행의 원칙

3. 인권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4. 사회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에 공익비용 부담의 원칙 

제4조 (시의 책무) 시장은 인권보호  증진을 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인권 련 사항의 실행에 한 사항

2. 인권 침해 요소의 사  정비와 제거에 한 사항

3.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극 인 구제와 개선에 한 사항

4.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사업의 시 구성원 참여에 한 사항 

제5조 (시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① 시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 존엄을 리고 평등하게 우받으며 

사람다운 삶을 릴 권리가 있다. 

② 시 구성원은 시의 인권시책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력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③ 시 구성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1. 시 구성원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인권 련 사항의 합리 인 의견 

제시와 문제 해결에 극 노력을 해야 한다.

2. 시 구성원은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계 기 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

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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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 기   단체의 책무) ① 각 교육기 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책무를 가지며, 학생

들이 인권의식을 갖고 실천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언론기 은 시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실행의 사회  환경을 만드는 책무를 갖는다. 

③ 각 민간단체는 회원과 시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극 참여하며, 인권시책의 실행에 극 

력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자는 사업장 내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인권침해가 일

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해 극 처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  같은 조직을 의미한다. 

  

제2장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기본 시책

제7조 (인권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종합 이고 계획 인 사업 추진을 

하여 시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산업, 토지, 도로 같은 시 역의 기간 설비의 인권 련 사항의 황과 망

2. 인권 련 사항의 황과 인권침해 요소의 황  개선 방안

3.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한 단계별 시책  사업계획

4.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취약 

집단에 한 특별한 인권보호와 증진 계획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재원 조달 방법

6. 기타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주요사항  

제8조 (인권 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지역 내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인권환경에 미치는 인권 향

평가를 실시하고, 각 사업의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우선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기반 시설의 신설과 보수

2. 시행 사업 산에서 인권보장 련 소요 비용의 우선 배정

3. 각 시설물과 도로의 안 한 근성과 이동권 보장 

4.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편의 시설 설치

제3장 진주시인권 원회

제9조 ( 원회 설치) 시장은 시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진주시인권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기능)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인권에 한 사항

2. 시의 반 인 인권 시책에 한 사항

3. 인권기  운용에 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용에 한 사항

5. 기타 인권 련 주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원회는 원장 1인과 부 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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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과 부 원장은 원 에서 호선하며 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장이 다음 각 항에서 정해진 사항에서 추천된 자를 원으로 한다.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나. 인권 단체에서 추천한 인권 활동 경력자 3인.

 다. 학계와 교육계의 추천을 받은 인권 련 연구자와 교육자 3인. 

 라. 경찰서, 검찰, 인권보호시설에서 추천한 인권 보호 업무 련자 3인.

2. 시 사회환경국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12조 ( 원의 임기) ①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시장이 하고, 그 임기는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 원의 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 을 때는 원을 해 할 수 있다.

1. 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품 손상 등 원으로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원 스스로가 해 을 원하는 경우

제14조 ( 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원회 업무를 통합하고 원회를 표한다.

② 부 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행한다.

제15조 ( 원회 운 ) ① 원회는 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의 설치와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 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원장은 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까지 통보

한다. 단, 긴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회

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원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기 , 공무원, 문가

를 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회는 업무 수행을 하여 계 문가 는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장에게 문기 ,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8조 (간사 등) ① 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자가 맡는다. 

제19조 (실비보상) ① 원회의 원에게는 산의 범  안에서 진주시 원회실비보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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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회에서 업무수행을 하여 산의 범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진주시인권기  설치  운

제20조 (기 의 설치) ①시장은 인권시책의 개발․연구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사업 등을 지원하

기 하여 진주시인권기 (이하 “기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 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21조 (기 의 재원) 기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2. 기 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3. 기타 수익

제22조 (기 의 용도) ① 기 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사업

2. 인권시책의 개발과 연구사업

3. 인권 련 활동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기타 인권보호와 증진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 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  내에서 사용하며 기 의 결산 상 이익 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액 기 에 립하여야 한다.

제23조 (기 의 운용 리) ①기 은 기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 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주시 고에 치하여 리한다.

제24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 의 효율 인 운용․ 리를 하여 기 운용 과 기 출납원을 둔

다.

1. 기 운용  : 사회환경국장

2. 기 출납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② 기 운용 과 기 출납원은 기 을 히 리하기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 리 장을 비

치하고, 기 에 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 하여야 한다.

제25조 (심의회설치) 기 의 운용 리에 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기 운용심의 원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를 두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주시인권 원회로 신할 수 있게 한다.

제26조 (기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 의 수입  지출에 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자 계획에 한 사항

3. 기 의 상사업  사업비 지원에 한 사항

4. 기타 기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 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27조 (기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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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 계규정의 용 등) ① 기 의 리에 하여는 세제 의 수입․지출의 차  출납․

보 ,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리․처분 는 채권 리의 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용한다.

제5장 진주시인권센터

제29조 (인권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구체 인 사업을 추진하고, 

인권침해에 효율 으로 처하며,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 련 정보를 수집 배포하기 하여 진주

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 ( 치) 인권센터는 인권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구성원이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치

를 선정하여 진주시 내에 설치한다.

제31조 (구성) ① 인권센터는 소장과 임활동가, 자원 사자로 구성되며, 이에 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인권센터의 소장과 임활동가는 인권에 한 문지식이나 활동실 이 있는 자 에서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며, 인권센터의 자원 사자는 소장이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에는 상담지원 , 활동지원 , 교육홍보 을 두며, 이에 한 사항은 원회의 결의에 따

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 탁운 ) ①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비 리법인이나 비 리단체에 탁

운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탁자의 결정은 

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권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탁 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인권센터의 운 , 시설 리책임, 탁의 

취소 등 탁운 에 필요한 약(별지 제2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하여야 한

다. 

제33조 (인권센터 소장의 직무 등) ① 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센터 사무를 총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인권센터를 표한다.

② 인권센터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임활동가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4조 (업무)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센터 세부운 계획 수립 시행

2. 제6종에 규정된 지역 기   단체의 인권 련사항 검

3. 인권침해 사례의 수  구제 활동

4. 인권 교육의 계획 수립과 시행

5. 인권상담에 한 각종 로그램 운

6. 인권보호 련 자료 개발과 정보 제공

7. 인권 련 자원 사자의 조직과 리

8. 인권 증진을 한 인권 교류 활동 

9. 기타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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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격과 임용)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권센터 소장  임활동가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격기 에 합한 자를 인권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임용의 자격 기 은 인권 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 ( 임활동가 등의 복무) 임활동가 등의 복무는 공무원에 하며 활동의 활성화를 하여 

야간종합지원센터를 운 할 수 있다. 이에 한 사항은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7조 (직원의 면직) 인권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인권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2. 직제개편 는 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직무 수행능력이 히 부족하거나 품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합하다고 인정할 경

우.

제38조 (보수) ① 인권센터 직원의 보수는 시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 한다.

② 인권센터의 운 에 참가한 자원 사자에게는 산의 범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센터의 재정) 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산의 범  안에서 재정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보호  증진 체제 구축

제40조 (인권교육 실시) ① 시장은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하여 다음 각 호에 정

하는 바와 같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검하여야 한다. 

1. 각  교육기 , 공공기 , 사업자는 년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복지시설  인권 련 기 은 년 4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년 1회 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실태조사 실시  보고서 발간) 시장은 인권 련사항의 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고 보고

서를 발간하여 인권 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활동의 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2조 (인권백서 발간) ① 시장은 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황을 시 구성원에게 알리기 하

여 3년마다 진주시인권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권백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 황에 한 사항

2. 인권보장과 증진에 한 주요 시책의 내용과 추진 황

3. 기타 인권에 한 주요 사항

제43조 (인권부서 설치) ①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의 구체 인 추진과 지원을 하여 시 조직에 

인권 부서를 설치하여 시의 각 조직이 인권센터와 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권 부서의 설치와 운용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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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권 기구  단체와의 력) 시장은 인권보장을 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자치단체, 

시 안 의 인권보호  증진을 한 기구  단체와의 력을 추진한다.

제45조 (국제 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자치단체와 기구, 인권 단체 등과 자매결연 는 국제 력을 

통하여 인권정보와 자료를 교류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극 동참하여

야 한다.

제46조 (정보 공개) ① 시장은 인권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자발 인 실천과 참여를 진하기 하여 개인,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안

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권시책에 한 정보의 공개범 , 공개 차 등에 해서는 인권 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다.

제47조 (시민 참여) ① 시장은 인권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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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진주시 인권조례안(진주시의회 양해  의원 발의안)>

진주시 인권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    .

발  의  자 : 양해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우리 진주는 예로부터 최고의 인권운동으로 평가받는 형평운동과 진주농민운동을 비롯하여 인권운

동이 활발하게 일어 난 곳으로,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진주시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

책무를 정하고,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인권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시장, 시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인권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인권증진 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280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망과 모색 : 희망의 패러다임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 ) 이 조례는 인권 정책에 한 기본 이념과 시, 각 기  단체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기본 시책을 정하여, 시민이 인간 존 과 평등한 우를 리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인권을 리는데 필요한 사회  물리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② 시는 시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기본 인권을 공평하게 릴 수 있도록 한다. 

 ③ 시는 시의 사업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합되도록 추진한다. 

 ④ 시는  제1항, 제2항  제3항을 여타 시책 실행의 핵심 기 으로 두어 ‘인권도시’를 지향한다. 

제3조(기본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 시책의 기본으로 한다.

1. 통합  인권 정책 실행

2. 모든 시민의 참여

3. 사회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에 공익비용 부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권보호  증진을 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인권 련 사항의 실행에 한 사항

 2. 인권 침해 요소의 사  정비와 제거에 한 사항

 3.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극 인 구제와 개선에 한 사항

 4.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사업의 시민의 참여에 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인간 존엄을 리고 평등하게 우 받으며 사람다운 삶을 

릴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의 인권시책이 실행되도록 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인권 련 사항의 합리 인 의견 제시

와 문제 해결에 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계 기 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

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   단체의 책무) ① 각 교육기 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책무를 가지며, 학생들이 

인권의식 함양과 실천을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언론기 은 시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실행의 사회  환경을 만드는 책무를 갖는다. 

 ③ 각 민간단체는 회원과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극 참여하며, 인권시책의 실행에 극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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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자는 사업장 내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하여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

하기 해 극 처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  같은 

조직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종합 이고 계획 인 사업 추진을 하여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산업, 토지, 도로 같은 시 역의 기간 설비의 인권 련 사항의 황과 망

 2. 인권 련 사항의 황과 인권침해 요소의 황  개선 방안

 3.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한 단계별 시책  사업계획

 4.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취약 

집단에 한 특별한 인권보호와 증진 계획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주요사항  

제3장 인권증진심의 원회 구성․운  등 

제8조( 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한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고 심의하기 하

여 진주시 인권증진심의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원회의 구성) ① 원회는 원장 1명과 부 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

한다.

 ② 원장과 부 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원 에서 호선하며, 시장이 임명 는 한다.

 1. 시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2. 인권 단체에서 추천한 인권 활동 경력자

 3. 학계와 교육계의 추천을 받은 인권 련 연구자와 교육자 

 4. 검찰, 경찰이나 인권보호시설에서 추천한 인권 보호 업무 련자

 5. 그 밖에 인권문제에 하여 문 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0조( 원회의 심의)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한 사항

2. 인권 향평가에 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원회를 표하며, 원회의 사무를 총 한다.

 ② 부 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2조( 원의 임기) ①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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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궐 원의 임기는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원의 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 을 때는 원을 해  할 수 있다.

1. 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품 손상 등으로 원으로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원 스스로가 해 을 원하는 경우

제14조( 원회의) ① 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까지 통보

한다. 다만, 긴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원회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 (분과 원회 운 ) ① 원회는 문분야별로 분과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 원회의 설치와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간사)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인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원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기 의 직원이나 공무

원, 문가 등을 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회는 업무 수행을 하여 계 문가 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

게 문기 ,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원회 는 분과 원회에 참석한 원․ 문가 등에 하여는「진주시 원회실비

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의 범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 할 수 있다.

제19조 (운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원회  분과 원회의 구성과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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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5)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안>

제1조(목 )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이 실질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한 도지사의 책무

와 인권 증진을 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 원회의 설치․운 에 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 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는 인권침해나 차별행 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도민”이란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 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는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  등 도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련 시책을 발굴하

여 극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 을 경우, 국가인권 원회나 계기 에 알리

는 등 당사자가 실질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도민은 인간의 존엄을 리고 평등하게 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릴 권

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합리 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  의견  성 (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기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기 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

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의 범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언론기 이 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존 의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하도록 산의 범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증진을 한 활동을 산의 범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종합 이고 계획 인 사업 추진을 하

여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한 단계별 시책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련 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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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한 사항

제7조( 원회의 설치)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하여 도지사 소속

으로 경상남도 인권증진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제2호의 인권약자 인권 보호․증진 련 기본계획 수립에 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원회는 원장 1명과 부 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  부 원장은 원 에서 호선하며,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서 도지사가 임명 는 한다. 다만, 행정부지사,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원

이 된다.

  1. 도의회의원

  2. 인권약자 권익증진 련 단체 표  학교수

  3.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원의 임기) ①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원의 임기는 그 직 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원  공무원이 아닌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된 원의 임기는 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원회를 표하고, 원회의 업무를 총 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며, 원

장과 부 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원장은 매년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도지사 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재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원회의 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 원회) ① 원회의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분과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 원회의 설치․운 에 필요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4조(비 설 지) 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5조( 원의 해 ) 도지사는 직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이라도 해당 원을 해 하고 후임자를 할 수 있다. 

  1. 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의 심의업무와 련하여 알게 된 기  등을 설한 경우

  3. 원의 심의업무와 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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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품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련 기  의견청취 등) ① 원회 는 분과 원회는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련 

기 ․단체의 표자 는 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조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문기 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

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서기) ①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 이 된다.

  ③ 간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수당 등) 원회의 원 등에 해서는 산의 범 에서「경상남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  업무와 직 으로 

련되어 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회의 운 에 필요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

쳐 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해서는「경상남도 보조

 리 조례」를 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련 법규

□ 국가인권 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한민국이 가입ㆍ비 한 국제인권조약  국

제 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0조(국가기 과의 의) ① 계국가행정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 ㆍ지방자치단체 그 밖

의 공ㆍ사단체(이하 " 계기  등"이라 한다)에 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계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10 주아시아포럼 287

북지역 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정 영 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지역별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

세계인권선언이 올해로 62주년을 맞고 있다. 그 동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은 유엔 등 공

식적인 국제기구뿐만 여러 형태의 비정부기구 중심으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 나라의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자국의 문제로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

다. 국제 사회는 전통적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간섭하는 사례가 늘

어나면서, 인권은 국제 사회의 주요한 규칙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 이른바 인권 레짐(human rights 

regime)이 형성되어 인권 실행에 대한 국제 기준이 국제 사회 질서의 주요 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6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발족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HR)의 확

대 개편 등을 필두로 하여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영역은 기존의 안보나 발전의 영역의 중요성과 어깨

를 나란히 하며 21세기의 화두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국민들에게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가 여부는 그 나라 인권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곧,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국정 지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지키는 것에 따라 그 나라 인

권 발전의 수준이 결정된다.

국제사회의 인권 동향과 비교해 볼 때, 최근의 우리나라 인권 현실과 정부 정책의 동향을 보면 역

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듯한 답답한 측면을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인권 관련 대응 방식

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조차 인권신장을 위한 행보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오히

려 이제는 정부의 영향을 받아 독립성을 상실한 듯이 행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차원의 제

도나 기구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

에 맞는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절박하다. 바로 그러한 절박함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든 것

이라 생각한다. 

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제도 마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인권의 기준을 세울지 고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 각 지역에서 만드는 인권조례는 인권관련법의 실핏줄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

진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현실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

할을 구체적이고 세 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 책임기관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우리의 실정을 진단해 보면, 인권 관련법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차원의 인권 조례 제

정 단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각지에

38) 우리나라의 사정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자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는 상당히 다양하다. 를 들면, ① 부락차별

을 철폐하기 한 조례(1985년 오오사카부 조례)에서 시작하여 ② 인권 존 의 사회 만들기 조례(1996년 鳥取

 조례), ③ 인권 옹호  인권구제 차 조례(2005년 鳥取  조례), ④ 여성평등실 을 한 조례(남녀공동참

여추진조례, 2000년 4월 도꾜도 조례), ⑤ 아동인권에 한 조례(2000년 카와사키시 조례) ⑥ 장애인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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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조례제정운동’은 그 성공 여부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제도와 법의 도입이 곧바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 실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제도의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인권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도요 통로로서 충분

한 자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책무는 국가적 책무일 뿐 아니라 지역적 책무이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인권현실 개선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현장인 지역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 하

게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일 때 가능해 질 수 있다. 인권 조례 제정 운동이 가속을 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

중하고 이를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움직임 가운데 하

나가 인권관련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인권보장의 제도화 및 구체화라고 할 수 있고, 이

러한 현상은 어렵게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국가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관 현상 등과 더불어 

점차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높은 반면, 인권 조례 제정 과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연말부터 시작된 인권조례제정 작업은 현재까지 2차례의 토론회

를 바탕으로 도의회를 통한 제정 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로 인해 주민들의 관

심 저조,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에 대한 의식과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인권의 보로로서 작용할 인권조례의 작업이 

여기서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조례 제정추진 당사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 동안의 전

북지역의 인권조례 제정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북 지역 인권 조례 내용  제정 추진 경과

1) 북 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

○ 2009년 12월 10일 2009년 전북지역 인권평가와 인권조례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장소 :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사회 : 정태석 교수(전북대 사회교육학부) 

  발제1: 2009년 전북지역 인권평가(황규표 변호사, 민변 전북지부장)

  발제2: 인권조례의 의미와 법적 근거(정영선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3: 타지역 인권조례 분석과 전북지역 인권조례 제정의 방향(전준형, 전북인권센터 소장)  

  토론1: 전북지역 장애인관련 조례분석(강현석, 전북시설인권연대 대표)

  토론2: 조례제정과 시민사회의 역할(염경형,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실장)

  토론3: 조례운동과 의회의 역할(김성주, 도의회 의원)

○ 2010년 1월 인권조례 추진 전북본부 결성

  - 공동위원장 : 송년홍 신부(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총무), 정영선 교수(전북대 법학전

(2007년 치바  조례), ⑦ 다문화 련 조례(미야기  조례)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재홍, “외국의 인권정

책과 조례 - 독일과 일본을 심으로,” 인권조례제정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 원회 구사무소, 2009.10.22, 

p.18-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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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학원), 황규표 변호사(민변전북지부장), 조용희 목사(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 집행위원장 : 전준형 소장(전북인권교육센터)

○ 2010년 2월 5일 전북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장소 :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사회 : 정영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조례 추진 공동위원장)

  발제1: 전북인권조례(안) 발표 (김승환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2: 광주시 인권조례의 내용과 과제(조상균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시민사회의 전북인권조례안 입장(최두현 국장,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토론2: 전라북도 의회의 전북인권조례안 입장(김성주 의원, 전북 도의회)

  

○ 도의원 발의형태로 김윤덕 민주당 도의원 대표 발의 결정 

- 2010년 2월25일 전북도청 행정기획관과 1차 미팅에서 조례안 대폭 수정

- 2010년 3월16일 전북도청 행정기획관 2차 미팅에서 경남도인권조례안 수준으로 내용 요

구)

- 2010년 3월29일 전북도청 행정기획관 3차 미팅에서 전북인권조례 최종 수정안 확정

- 2010년 4월6일 전북도 임시의회에서 김윤덕 도의원 발의

- 2010년 4월15일 도의회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

  도의회 상임위 행자위 의원 7인 중 2인 찬성, 4인 반대, 1인 연기를 주장하여 일단 6월 

임시의회로 연기하였으나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임.

- 일단 6월 마지막 임시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차기 도의회로 넘어감. 

2) 북 인권조례 주요 내용

발의된 전북 인권조례에 담은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 과 정의, 기본원칙 명기>

○ (목적)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함. 

○ (정의) “인권” “인권정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용어 규정

○ (기본원칙)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등

<도지사의 책무  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

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 등.

○ (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 도지사가 수립

  - 인권 관련 행정의 현황, 인권침해 유발요소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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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 인권 비용의 재원 파악과 그 조달방안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권옹호 원회 설치  원회 구성>

○ (인권옹호위원회의 설치)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하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 3년 임기, 연임 가능 

  -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인권단체에서 5년 이상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 학계 및 교육계에서 5년 이상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그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 (위원회의 업무) 

  -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관한 사항 

  -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행정지원관실(또는 인권센터

의) 업무담당 

○ (실비보상, 운영비)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

당 등 실비를 지급

<인권센터의 설치  운 >

○ (인권센터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둠 

  -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

  -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 

○ (인권센터의 업무)

  -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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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실시>

  -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및 인권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

○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

3. 북 인권조례 제정 추진의 부진 이유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주체인 전라북도 지방 의회가 앞장서서 나서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례 

제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지방 의회다. 그러나 지방 의회의 특성상 모법인 상위법의 존

재 여부가 조례 제정의 기초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

서 무리해서 조례 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는 법령에 대한 소극적 해석의 결과이며,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중앙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안일함의 발로이다. 즉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있고, 이 자치입법권 하에서 행정각부의 명령 등과는 달리 개별적 법률

의 위임을 받지 않고, 개개 법률로부터 독립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이에 대

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라북도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의원들의 인권의

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거나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빈약한 인권의식이 조례제정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은 상

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며 해결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둘째, 전라북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이다. 민주당 일색의 정치지형인 호남지역의 공통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특히 민주당이 ‘여당’인 지역이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나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들 역시 민감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해서 ‘무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

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보이고 있는 현직 도지사나 민주당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

에 인권조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인권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소

수 진보 야당 후보자가 있으나, 도민의 지지가 워낙 미약하여 당선 가능성이 없다 보니 이들에게 기

대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관심 부족과 추진 운동 역량이 미비한 점도 또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민간 사회에서 조례 제정 운동의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어야 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 시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해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이를 계속 감시해야 하는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서 인권

조례 제정운동이 시민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권관련 조례 제정이 지

방의회의원이나 지자체의 전문행정관료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제

나 입법과제의 생성은 근본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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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의 세력화를 통한 이슈화,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인권운동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

을 통해 촉발되기 때문이다.39)

넷째, 전북지역 시민사회 내에서 인권교육의 부실로 인한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소극적인 이유는 여전

히 우리 사회에 부족한 인권감수성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권감수성은 어릴 때부터의 인권

교육과 홍보에 대한 노출 정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이

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이를 채찍질하고 견인할 만한 시민사회의 역량과 인권교육 기회

가 부족한 점도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섯째, 중앙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이다.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로 일정한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과 그에 대한 홍보 기능을 꼽는다면, 상대적으로 지역 사

안에 관심이 적은 중앙 언론에 의해 지역의 주요 현안은 묻혀 버리거나 중앙언론이 지면에 싣는 특정 

사안에 의해 묻혀가기 마련이다. 물론 지역신문 구독률이 5%도 안 되는 전북 지역 언론의 위상을 생

각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역 언론에 묻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혀 이 문제를 짚

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정과 인권 현안 문제는 지역 언론이 일정 부분 담당하여야 

할 책무의 범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4. 북 지역 조례제정운동의 과제

전북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방안을 실천하도록 제도화 하는 작업이 필요

한데,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의지와 정책을 제도화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안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에는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여러 방안, 예를 들면, 인권기본정책 

수립, 인권 전담 기구 설치, 인권 교육 및 홍보 실시, 인권 문화 확산 방안 실행, 인권 관련 정보 제

공,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권조례 제정을 통

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을 전북 지역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중

심의 정책 수립과 수행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인권조례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조례를 

어떤 식으로 제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다. 

첫째,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기준 제시 및 지역의 특성에 맞춘 미시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걸맞은 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

회의 특성에 맞추어 어떻게 인권의 기준을 세울지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고민과 노

력 없이는 조례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례를 제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의 실효성을 담보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풀뿌리 인권운동으로서 인권조례를 접근해야한다. 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두텁고 높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일반 시민사회와의 공감대형성을 통한 지역운동으로서 접근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저변의 힘은 역시 시민사회로부터 나온다. 제정되는 인권관련 조례

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절차에 있어서 민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보장이 

39)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  내에서 정하는 규칙(지

방자치법 제23조)이 있는데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요하다. 지자체 자체규범인 조

례와 규칙의 계는 앙정부에서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계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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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이다. 인권조례는 입안과 입법화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 논의·운동의 결과물로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 속의 인권인식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며,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및 의회 구성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자가 참여하면서 역할의 분

장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전라북도 지방정부 및 도의회 구성원들을 적

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도면 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전북지역 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을 경험하면서 재확인

한 것은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인권 조례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

담감은 앞서 거론한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지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

니 인권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을 부

인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담감이 덜어낼 수 있도록 인권조례 제정추진 본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권조례의 제정과 그 실행은 주민 전체의 인권 보호

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발전과 지역 민주화를 위

하여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

수적인 과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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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가. 인권의 정의와 기본원칙

나. 도지사, 도민의 인권책무

다.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라. 인권옹호 원회, 인권센터

마.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2. 참고사항

가. 계법령 : 헌법,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인권 원회법, 한민국이 가입·비 한 국제인권조약 

 인권 련 국제 습법

  

나. 산상의 조치 : 검토 요망 

  

제1장 총칙

  

제1조(목 ) 이 조례는 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 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

지하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한민국이 가입·비 한 국제인권조약  국제

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라 함은 인권보장을 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3. “공공기 ”이라 함은 라북도와 시·군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말한

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최 한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 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  부담의 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 방을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련 

시책을 발굴하여 극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별첨> 라북도 인권조례(안)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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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 을 경우, 국가인권 원회 는 형사사법기 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기본  인권)

①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제6조(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종합 이고 계획 인 사업추진을 하여 인권옹호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련 행정의 황, 인권침해 유발요소의 황  그 개선방안

2. 인권보호증진을 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한 계획

5. 인권 비용의 재원 악과 그 조달방안

6. 인권에 한 교육  홍보

7.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라북도 인권옹호 원회

  

제7조(인권옹호 원회의 설치) 이 조례가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한 업무를 심의하고, 

도지사의 인권 정책에 자문하기 하여 라북도인권옹호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원회의 구성) ① 원회는 원장 1인과 부 원장 1인을 포함하는 13인의 원으로 구성

한다. 

② 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하여 문 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

무를 공정하고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에서 도지사가 임명 는 한다.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권단체에서 5년 이상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학계  교육계에서 5년 이상 인권 련 연구  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  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원장과 부 원장은 원 에서 호선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9조( 원회의 업무) 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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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과 법률, 한민국이 가입·비 한 국제인권조약  국제 습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한 사

항 

2.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한 사항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에 한 사항 

4. 인권센터의 설치  운용에 한 사항

5. 인권에 한 교육  홍보

6 기타 인권에 한 요사항으로서 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제10조( 원의 임기) ①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원  공무원이 아닌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된 원의 임기는 임 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원의 해임)도지사는 원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원이 장기간 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원으로

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원으로서의 품 손상 등 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하지 않을 때

3. 원이 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 으로 밝힐 때

제12조( 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원회의 업무를 총 하고, 외 으로 원회를 표한다.

②부 원장은 원장의 궐  는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분과의 설치·운 ) ① 원회는 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의 설치·운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원회의 회의) ① 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원회의 회의는 재 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요한 사유로 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 ① 원회는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도, 시, 군, 기타 공

공기  등의 구성원 등에게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문기 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서기) 원회에 간사  서기 1인을 두며, 간사  서기는 행정지원 실( 는 인

권센터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운 비) ① 원회의 원에게는 라북도각종 원회실비변상조례를 용하여 

산의 범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 할 수 있다.

②도는 원회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산의 범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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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 수) 공무원  이 조례에 따른 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련하여 알게된 비 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련 사무를 보좌하기 해서 원회에 인

권센터를 둔다. 

②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한 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에서 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수  상담 활동

2. 인권 련 교육  홍보

3. 인권보호 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  센터 직원의 구체 인 자격기 ,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운 에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인권센터의 재정) 도지사는 산의 범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 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 (인권교육 실시) ①도지사는 공무원 기타 공공기 의 구성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

권문화를 확산시키기 하여 다음 각호가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각  공공기 의 장은 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인권 련 기 은 해당 기

의 구성원들을 상으로 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 (실태조사 실시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라북도 인권옹호 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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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경과와 쟁  그리고 망

오 동 석*40)

Ⅰ. 추진 경과1)

1. 배경

□ 2009.05.28(목)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09.07.30(목)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9명의 위원 위촉 및 제1차 협의회 실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위원장: 곽노현 교수, 부위원장 : 김인교 교장); 광주인권조례안과 일본 가

와사키현 조례의 선행학습 계획 수립

□ 2009.08.04(화) 자문위원회 제2차 협의회 실시 

  - 인권 조례 관련 연수; 자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인권조례안을 성안하기로 함; 자문위의 전문성과 대

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4명 추가로 위촉키로 함

□ 2009.08.20(목) 자문위원회 제3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오동석 아주대 교수 외 3명); 조례 제정 실무를 담당할 기획소위원회 구성

(김영기, 박진, 오동석, 서미향)

□ 2009.08.27(목) 자문위원회 제4차 협의회 실시

  - 조례안기초소위원회 구성(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소위원회 담당); 위탁연구과제 공모 제안

서를 검토하고 2개월 연구과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자문위원회 홈페

이지 구축; 자문위원회 연찬회 실시 계획 협의

□ 2009.08.26(수) 2009 위탁 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 공모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주제로 계약일로부터 2개월

□ 2009.09.10(목)~09.11(금) 자문위원회 연찬회 및 제5차 협의회 실시

  -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위촉;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계획 논의; 사전협의회 계획 논

의;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http://human.kerinet.re.kr)

  - 인권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ㆍ학생 인권의 국제적 흐름/ 류은숙(인권활동가)

    ㆍ학생 인권의 현실/ 공현(청소년인권네트워크)

    ㆍ일본지자체의 아동조례 제정 현황/ 김형욱(전 와세다대 연구원)

    ㆍ경남인권조례 제정 현황/ 고영남(인제대 교수)

    ㆍ학생 인권과 교원에 대한 쟁점 토론/ 배경내(인권활동가,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3.7,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강), 3-7을 정

리하고, 추후 일정을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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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5(금)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교육감) 및 제6차 협의회 실시

  -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 및 활동실

  - 참석자 : 경기도교육관계자 관리자, 교사, 전문직, 학생, 교원단체 등 300여명

  - 추진대회 개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인권영화 상영; 경기교육가족의 

영상 의견; 조례 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조례 제정 관련 설문지 작성  

□ 2009.09.28(월) 위탁연구용역 계약 체결(성공회대학교 평화인권센터)

□ 2009.10.6(화)~10.20(화) : 찾아가는 생활지도 및 봉사활동 연수 시 중ㆍ고등학교 교감 및 학교운영

위원장 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에 관한 연수 실시 

□ 2009.10.16(금) : 자문위원회 제7차 협의회 실시

  - 정책연구팀 진행 사항 점검; 조례 제정 추진대회 설문결과 분석;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협의; 학생인

권조례 작품 공모전 관련 계획 협의; 학생참여기획단을 500명으로 확대하여 모집ㆍ운영

□ 2009.10.23(금) 인권조례 관련 10문 10답 완성하여 연수 책자에 수록 

□ 2009.10.28(수)~11.3(화)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 개최  

  - 경기도 지역을 9개 권역(용인, 의정부, 고양, 수원, 안산, 안양․과천,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으로 나

누어 자문위원 4명을 한 팀으로 구성, 현장 방문

  - 권역별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 약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

하고, 팀별로 자문위원들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지며,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신종플루로 인하여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의 3개 지역은 실시하지 못함

□ 2009.10.26(월)~11.05(목)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학생 작품 공모전 실시

  -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초ㆍ중ㆍ고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 영역별 우수 

작품 교육감상 시상; 수상작 발표는 12월 10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생인권조례제정 홈페이지

에 탑재

□ 2009.11.13(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제8차 협의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관련 작품 공모전 진행 상황 점검; 학생참여기획단 모집 관련(당시 342명 참가 신청);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학생들이 운영하되 자문위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

□ 2009.11.20(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중간발표회 및 일본 가와사키 인권조례 제정팀과의 협의

회 개최

□ 2009.11.26(목) : 시민단체 및 특수집단과의 사전협의회 실시

  - 수원하이텍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대안학교 교원, 특수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와 4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전협의회 실시

□ 2009.12.06(일) 자문위원회 제9차 협의회 실시

  -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축조심의)

□ 2009.12.13(일) 자문위원회 제10차 협의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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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축조심의); 기자회견 개최 및 홍보계획 협의; 향후 일정 협

의

□ 2009.12.17(목)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회

  -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 조례 초안의 개요와 골자 발표; 초안 작성의 배경과 근거

□ 2010.01.11(월) 자문위원회 제11차 협의회 실시

  - 조례초안에 대한 15인 전문가 의견 검토; 종합공청회 검토 및 계획; 향후 일정 협의

□ 제1차 공청회(경기 남부)

  - 2010.01.19(화) 14:00~17:00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

□ 제2차 공청회(학생참여기획단 및 학생 공청회)

  - 2010.01.24(일) 15:00~18:00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

□ 제3차 공청회(경기 북부)

  - 2010.01.25(월) 14:00~17:00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

□ 2010.01.28(목) 자문위원회 제13차 협의회 실시

  - 3차례 공청회 실시에 대한 평가; 6대 쟁점사항(체벌, 두발, 보충학습, 사상․양심, 집회, 휴대폰) 집중 

논의; 결과보고서 제출일정 및 구성 협의

  - 제5절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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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0.02.10(수) 14:0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최종안 제출

  - 자문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최종안 제출; 초안 발표 후 의견 수렴과정 설명; 초안에 대한 전문가 및 

공청회 의견 발표; 기자단 질의 및 응답

□ 2010.03.07 경기도교육청 주최 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최

□ 2010.03.2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 교육청 내부 축조심의 및 법제위원회 심의

□ 2010.06.07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 예정, 향후 경기도의회 상정․심의․의결 후 공포 수순

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구조와 쟁 사항2)

1. 들어가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했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초안 

발표 이후 격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헌법연구자의 눈으로 보면,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 중 대부분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거나 헌법규범 또는 법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다. 

2. 학생의 인권에 한 헌법  근

가. 학생의 기본권주체성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학생이 인권의 주체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대놓고 그것을 부정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2010

년 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회 경기교육포럼에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가 학생인권조례에 대

하여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란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3) “인권조례안은 배우는 지위에 있는 학생을 사회

계약설에서나 논의되는 자연상태의 자연인이나 이상적인 인격체로 전제하고 있다”며 “도덕권과 자연 상

태를 강조하면 조례의 지위가 아니라 법률을 넘어서 초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4)고 주장했다는 것이

다.

2) 아래 내용은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학적 접근,”(<2010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

의 참여, 주최: 한국아동권리학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5.7, 49-74)를 요약․정리한 것임. 따라서 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자문위원회의 공식 견해와는 차이가 있음(자문위원회 공식 견해를 

전거를 따로이 밝히지 않고 사용한 부분이 있음).

3) 발표문 또는 자료집을 구하지 못하여 신문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잘못 인용되었다면 

당사자의 양해를 바랄 뿐이다. 또한 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은 오동석,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헌법적 의

미,” 주최: 경기도교육청, <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0.3.7, 26-7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4) 세계일보 2010.3.3,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 

20100302005112&subctg1=01&subctg2=>, 검색일: 2010.3.3(아래 “세계일보 2010.3.3”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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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교과서들은 한목소리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원리는 윤리적․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의미하지만, 법철학적 차원에서는 초국가적 자연법원리를 의미하며, 또한 현행헌법

처럼 실정헌법에 수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 가치화하여 법규범성까지 가지게 된다.”5) 

“그러나 인격의 주체성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

다.”6) “자연인은 인간일반에게 고유한 가치인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누구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 정신이상자나 기형아도 본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심지어

는 “㈁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실체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생성과정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7)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규범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제”8)

이다.9)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존엄을 “기본권보장의 핵”,10)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

)”11)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나. 재학 계의 ‘특별권력 계’(?)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인권을 제한하

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것이 학교에서의 규율에 근거하는 한에서는 조례가 그보다 상위의 

법규범인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대할 것은 이른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의 재학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관념한 적이 있었으며, 그 잔영이 남아 있다. 그것

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권위주의적인 비스마르크헌법체제 공법이론에서 유래한다. 그 특징은 일반적인 

국가-시민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기본권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구체적 법률의 근거가 없이 포괄적인 지배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

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되며, 다만 구체적 행

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가중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학교제

도에서 진급․유급 여부 또는 새로운 교육과목(성교육)의 도입, 교육내용과 목표, 학교조직의 기본구조(예

컨대 학교의 종류, 교육과정, 교사와 부모의 공동결정 등) 및 학생의 법적 지위(예컨대 입학, 퇴학, 시험, 

진급), 징계처분 등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청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

였다.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률의 구체

적인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교

와 학생의 관계는 “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이다.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법률행위의 

제약성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개별적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

이 학교가 제한할 수는 없다. 학생은 일방적으로 훈육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다. 학생도 당연히 그리

고 엄연히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의 한 사람인 학생이 학교에서 자유･자

율･참여･평등･비차별･안전･복지 등의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75.

6) 권영성, 앞의 책, 377.

7) 권영성, 앞의 책, 380. 태아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91.

8)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9, 566.

9)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515.

10) 헌재 1992.10.1. 선고 91헌마31 결정.

11) 헌재 1990.9.10. 선고 89헌마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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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법률적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조례로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 

3. 학생인권조례의 헌법  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조례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헌 법

↑ ↓

법 률

위

계

구

체

화

조 례

↑ ↓

← 개 체 수 →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

보

장

조례

법 률
강

도

헌 법 ↑

← 규범 규율 범위 →

4.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교권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이때 교권이 무엇

을 의미하는가를 구분하여 논하여야 한다.

가. 교사의 인권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교사의 인권침해는 국가 

또는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관리자에 의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교사의 인권은 국가 또는 교육감 또는 학교

관리자로부터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학생으로부터 침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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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도 민․형사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12)

나, 교사의 교육권한(‘교육의 자유’)

헌법상 교사의 ‘교육의 자유’ 또는 교육권이 보장되는가, 보장된다면 그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가 문

제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부터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13) 그러나 다른 한편 직무권한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학교 교사와 그 집단은 공교육조직 내에서 자치적 권한으로서 독립한 ‘교육권한’을 보장받

고 있다고 해석되며,14) 이 범위에서의 교육권은 그 자체가 교사의 인권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의 일환을 이루는 교육인권적 가치를 가지는 제도이다.15) 그것은 헌법과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국가에 의해 학교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16) 교사 개인이 가지는 자치권한

으로서는 수업내용편성권, 교과서사용재량권 및 보조교재선정권, 교육평가권, 생활지도권, 징계권 등이 

있다.17)

교사의 교육권한은 교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과 달리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가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직무상 권한이다. 다만 그 직무상 권한은 헌법상 자주성 및 전문성 원칙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헌법적 효력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18) 헌법재판소도 학교교육에서 교사가 가르

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명명하고,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한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요컨대 그것은 교

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다. 그 헌법적 

의미는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학생

의 수학권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9)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보장과 무관하게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하는 직무상 권한을 제한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례는 위헌․위법의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때 교사

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대한 것이어서 학생 또는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교사의 인권이나 권리 또는 직무상 권한에 대한 법적인 침해는 대개 지휘감독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 학교의 자율권한

학생인권에 대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로 정할 까닭이 있느냐’ 또는 ‘학교

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아니냐’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나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으로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성 또한 헌법의 같은 조항이 명시한 “대학의 자율성”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보장범위 내에서 보장될 뿐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조차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무효

12) 학생에게는 마찬가지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의 침해는 대개 교사의 직무권한으로

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직무권한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어서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

가 아니다.

13)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 1990, 180. 

14) 독일에서는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귀속되는 자유재량권으로 이해한다. Hennecke, F., 

“Versuche einer juristischen Begründung von pädagogische Freiheit,” RdIB 1986, 234: 한국공법학회,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리의 비교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2003, 71 재인용.

15) 兼子仁, 敎育法, 有斐閣, 1987, 273-4.

16) 한국공법학회, 앞의 책, 2003, 77.

17) 신현직, 앞의 글, 159.

18) 같은 의견: 한국공법학회, 앞의 책, 71.

19) 헌재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헌판집 4권, 73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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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선언하는 마당에 학교의 규칙 또는 관행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은 인권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근대적인 특별권

력관계론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

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전통적 윤리의식 또한 작용했을 것이다.

라.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연 성’

‘스승과 제자’ 관계에 내재한 존경과 친 성은 때로는 그 전근대적 관념성 때문에 학생 인권과 교사 인

권의 보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미 교사의 경우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보장정도가 미약하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 미성숙하

다는 ‘논리’로 교사는 과도하게 정치적 활동을 제약받고 있다. 특별권력관계에 터 잡은 전근대적 법의식

은 학생은 물론 교사의 인권까지 축감하는 작용D학생고 있별권력관다. 학교에서 인권 보장은 학생과 교

사를 가리지 않고 절실하게 요구특별권 교사는요청 ‘논리’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보장 문제가 교사

의 교권과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처럼 논의된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규범구조와 쟁 사항

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규범구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조는 크게 총칙, 학생인권 규정, 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의 세 부분이며, 그것은 

각각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및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20)

⑴ 총칙

총칙은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개념 정의 그리고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일반원칙 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설령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은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되며 그 또한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조례에 열거된 인권만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도 제37조 

제1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21) 

다른 하나는 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즉 모든 인권이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닌 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인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제한까지 허용해

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시 한계를 지우는 규정이 필요하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

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에서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학생의 참여 아래 제․개정되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하되 교육의 

목적과 제한되는 인권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청한다.

2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2010년 3월 22일 입법예고안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 

go.kr/?menugrp=030101&master=bbs&act=view&master_sid=37&sid=60&Page=1&SearchColumn=& 

SearchValue=&SearchSchool=&SearchRecruit=>, 검색일: 2010.5.3.

21) 이에 대하여는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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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학생의 인권 목록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인권의 범

위가 넓은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고, 조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모든 인권

을 다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인 규정이 때로는 구체적인 규정이 또 때로는 정책적 규정이

나 노력의무 조항이 조례에 담겨지게 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서 학생 인권의 구체화는 ① 학생 인권의 확인 및 학생 인권의 구체화, ② 학

교에 대한 금지의무 부여, ③ 학교 및 교육감의 노력의무 부과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을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안 제12조 제1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의 헌법

적 근거조항은 사생활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이다. 나는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이나 퍼머와 염색 등을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일정한 조언 내지 권유 정도일 것이다. 다만 학생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일정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구체적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학생인

권조례안은 학교에 대하여 두발의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안 제12조 제2항). 왜냐하면 

두발에 대하여 길이로써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무관하며, 최소한 그것을 정하는 문제만큼은 학생

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생 인권의 최소한의 보장내용이며 인권

의 수비범위로서 학교에 대하여 구체적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나는 헌법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이러

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 조

항은 학교의 자율권에 대한 한계를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의 것은 학교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안 제22조 제1항)는 규정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환경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

할 것인지를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허

한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

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22조 제2항)고 그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며 일정한 내용

의 시설을 갖출 의무를 ‘법적으로는 느슨하게’ 부과한 것이다. 

⑶ 학생 인권의 보장  구제 제도

모든 권리는 선언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22) 그것은 

권리의 실효성(實效性)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재판을 통한 보장일 것이다. 또한 조

례인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보장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효

과적인 방법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수단을 택한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23)

이에 대하여 “인권조례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인권조례안 제4장에서 볼 수 

22) 인권의 ‘법을 통한 일반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6, ⅶ 머리말.

23)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 경기도교육청, 2009.11.30, 

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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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학생의 권리는 마치 초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24) 그런

데 이러한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인권옹호관은 직접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

관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안 제42조 참조) 절대 초법적일 수가 없기 때

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에 머무

르는 것은 인권과 타율적 강제는 어울리지 않으며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최선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5) 

사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

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토

론하며 권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더디지만 가장 확실하게 인권조례를 실현하는 

일이다. 인권옹호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 촉진자 구실을 하는 것이다.  

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쟁 사항 

학생의 인권은 다양한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레안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

권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일반적 자유권, 교육 관련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⑴ 일반  자유권

㈎ 체벌 문제

일반적 자유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체벌은 주로 직접적

인 신체적 접촉인데, 엎드려뻗쳐, 운동장 돌기, 팔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학생의 신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면 체벌의 범주에 해당한다.26) 

폭력적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 폭력적 부모가 되는 악순환의 문제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

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이 우리 사회의 폭력을 재생산 기제 중 하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

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폭력의 재생산 기제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체벌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쟁점”에 대하여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하였다.27)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범적 당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체벌을 가한 교사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용인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체벌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또 벌 

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니며, 진정한 벌이나 지도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체벌보다” “대안적 훈육방법”을 “개발하

24) 세계일보 2010.3.3.

2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해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토론회, 주최: 경기도교육청, 2010.3.7, 54.

26) 김혜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1994, 8. 체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는 또한 오태열,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미시적․상호작용적 이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

문, 경상대, 2005, 29-33.

27) 헌재 2006.07.27. 선고 2005헌마11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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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로 교육담당자의 직무”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체벌을 가한 교사가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체벌이 가해

진 상황이나 체벌의 강도 등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또 다른 문

제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사의 체벌 행위가 부당한 것이라면, 비록 체벌을 가한 교사

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징계될 수는 있다. 

㈏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조례안 중 “사상”이라는 표현이 문제였다. 본래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문위원회 최종안 제16조 제2항)는 규정이었는데(A안), B안이 채택되어 “사상”이라는 용어가 빠

지고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안 제16조 제1항). 

비록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양심의 자유를 넓게 

해석하여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8)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상”이란 용어를 부담스럽

게 여기는 까닭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사상․양심은 인격적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내면의 가

치판단이며, 그것의 형성은 철저히 자율적이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 등 어느 누구도 학생에 대하여 그것

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교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세뇌를 강요하는 전체주의국가와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시간 외에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되었다. 이것은 어른들의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었다. 집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아동[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이다.29) 

자문위원회의 최종안 A안은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제17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두 개의 조항이 삭제

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만 남았다. 사실 ‘교육 목적’ 자체가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는 의

미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일정한 조건 부가’에 그치

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도록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었

다. 실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논란이 될 소지가 큰 조항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다만 헌법적으

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학교 안이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학생들의 집

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30)

㈐ 교복 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나는 교복의 착용 여부 자체를 학생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다. 단순히 어른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옛 추억 때문에 획일적인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

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빈부의 격차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논리적인 상관관

28) 권영성, 앞의 책, 481; 헌재 1998.7.16. 선고 96헌바35.

29) McGoldrick, Dominic(199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eeman, 

Michael D. A. 엮음, Children's Rights Volume Ⅱ, ASHGATE, 2004, 89.

30)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과, 남의 자유를 방해하는 또

는 다른 학생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표시열, 교육법: 이론․정책․판례, 박영사, 

200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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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없고 빈부의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개인

적 능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도

록 일러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만약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점

수와 그에 기초한 등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교육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비행

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거 또한 적절하지 않다. 교복이 그러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도 문제이려니와 모든 

학생을 잠재적 비행학생으로 처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⑵ 교육 련 권리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교육과 관련된 권리는 조례의 핵심적 사항이다. 쟁점사항 

중 하나는 야간자율학습이었다. 그런데 ‘야간자율학습’이란 용어는 그 자체가 현실과 모순이다.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받아야 하며, 청소년기의 학생으

로서는 그 과정에서 적절한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학생들은 사실상 “강제

노역”31)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과중한 학습활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발육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⑶ 자치와 참여의 권리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나란히 아동의 자기결

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수단적 권리로서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참여권의 핵심은 학교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학생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그 규정

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식화되어 학생들이 학교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자신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설령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학생을 중심으로 그들 모두가 함께 결정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학교내 의사결정, 특히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거치

지 않은 사람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기는 어렵다.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미성숙하기는 하지만, 신민(臣民)이 아니라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시민이다. 따라서 자신들에

게 적용될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대

학에서조차 학생들이 참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에

서 교사 또는 대학교에서 교수조차 제대로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이 헌법규범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어쩌면 교사 또는 교수들의 처지가 그러한 것은 초․중․고등

학교와 대학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보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 차

법은 ‘적정한 절차’(due process)32)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정절차도 적정하여야 하

3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

32) 흔히 “적법절차”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공권력 행사가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

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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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헌법의 일반원칙이다.33)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제정과정 자

체가 인권친화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법규를 제정

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제정절차에서 더욱 모범적 전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 조례 내용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점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그 보장정도에 있어서는 국제인권규범 수준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조례안을 마련하는 일

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학습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들과의 사전협의, 

학생들의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작품의 공모 그리고 학생참여기획단의 사이버참여 등이 있었지

만,34)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학생의 참여과정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둘째, 조례 제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학생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되, 이 

과정 역시 교육적 측면에서 또 학교에서의 교육관계에서 조화 측면에서 보호자와 학교의 교사 및 학교관

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조례 제정은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조례의 발의권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인 것은 그 때문이다. 바람직하기로는 법적 발의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학생, 교

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 초안이 마

련된 후 그것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발의안을 확정하는 절차 또한 필요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의 경우 조례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각 전문가 등과 

사전협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례에 비판적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변화의 계기가 폭 넓게 마련될 수 있음은 두 말 할 나위

가 없다.

넷째,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내 인권친화적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원의 판사가 판결

문을 통하여 당사자 및 국민에게 설명을 하듯이 법규범 제정에서도 입법자는 입법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은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인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용어로 조문화되어

야 할 것이다.

6. 나오며

법치의 시작은 ‘특별권력관계’의 권위주의적 덫에 걸려 있었던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방하는 일이다. 학

교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공무원조직에서 군인․경찰 등의 권위주의체제의 신민(臣民)이 아니라 시민으로

서의 시민권 및 시민성을 회복하는 일이다.35)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기본권 제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왜 꼭 그것이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다. 그리하여 인권친화적인 법치란 ‘아예 법 없는 세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은 있되 그 법조차 불필

요한 경지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규범 없는 무법의 학교를 선사하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목표는 절대 아니

다. 그 규범을 자신의 약속으로 만들어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가는 자율적인 인간의 형성이 학생인권조례

의 목표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러한 비판이 원칙을 저버리는 자기검열은 

33) 헌재 1992.12.24. 선고 92헌가8, 헌판집 4, 853[885].

34) 개략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 <토론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주최: 경기도교육청, 2010.3.7, 3-7.

35) 오동석, “시민의식과 집회․시위의 자유,” 경찰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09.12.3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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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지를 먼저 되돌아볼 일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미 왜곡되거나 타락한 어른의 관점으로 학생을 바라

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다. 아직 인생의 여백이 훨씬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을 편견과 선입견의 누더기

로 색칠하는 어른들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헌법적 관점을 잃었다 생각하면, 북극성처럼 빛나는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원칙과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36)에 따르면 된다.

36) 헌재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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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안>>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 )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한 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 ․ 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 ㆍ 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 ㆍ 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한 약」 등 한민

국이 가입․비 한 국제인권조약  국제 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학생에게 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

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  안에서 교육의 목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 에 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학교의 설립자  경 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 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 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경 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합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

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는 출산, 가족형태 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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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성  지향, 병력, 징계, 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하여 극 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 

제2  폭력  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   언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체벌을 방지하기 하여 최선의 노력

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험으로부터의 안 ) ① 학교는 학생의 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 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

을 유지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방하기 하

여 계기   지역주민과 력하여야 한다. 

제3  교육에 한 권리

제9조(학습에 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 으로 운 하거나 학생에게 임의 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계 고등학교는 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 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

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하여 최 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과 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 인 선택권 보장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하여 과 한 학습 부담

에서 벗어나 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 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 할 권리를 가진

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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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

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  등을 하여 긴 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 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

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한 체 학생을 상으로 하는 

일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 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목 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 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 폰 소지 자체를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

와 제19조의 차에 의해 학생의 휴 폰 사용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등 목 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 비 (CCTV)

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구나 쉽

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 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 계, 성 , 징계기록 등 사 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한 정보를 수집․처리․ 리함에 있어서 법하고 정한 수단과 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한 사  정보를 본인 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

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해 학생에게 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한 기록 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 인 련성이 없

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결산 등 학교 재정 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  양심․종교의 자유  표 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 ․인생  는 가치 ․윤리  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

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사 표 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문제에 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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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 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 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  등에서 표 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하고, 필요

한 시설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  자치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 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운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  등을 이유

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 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

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의 자발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련 있는 사항에 하여 의견

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 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 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 표는 학생에 향을 미치는 사안에 하여 학교운 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

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  복지에 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 기, 비행일탈 등 각종 기상황 극

복과 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  사유로 권리 실

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 으로 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한 권리를 향유하기 해 필요한 상담  그에 따른 구체

이고 실질 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련 제도를 수립 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돌 이 필요한 학생을 하여 아동복지  인권과 련된 지역 사

회의 유 기 과 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력을 유도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한 양과 질의 도서  도서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한 탈의  

휴게 공간의 확보, 한 냉난방 리, 녹지공간 확  등 최 의 교육환경 조성을 하여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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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시 등의 

문화 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 을 하여 학교  지역의 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 식에 한 권리) ① 학생은 안 한 먹을거리에 의한 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식재료, 식업체 등 식 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 으로 식에 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 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 한 식을 제공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 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 식을 실시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한 권리) ① 학생은 최 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  때 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

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에 있는 여학생에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 배려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  징계 등 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 등 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한 사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

성, 소명의 기회 보장, 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법 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후의 차에서 징계 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하

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 제를 포함한 학생에 한 지도 방법  차에

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7조(상담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하여 학생인권옹호

에게 상담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련 사항에 하여 계 기 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구든지 제1항  제2항의 청구권  청원권 행사에 하여 비 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청원에 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

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 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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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로그램과 소

수 학생을 한 진로  취업 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

며, 한 교육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

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만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  인권교육

제2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한 심과 참여를 확 하기 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한 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하여 일반인용과 ㆍ고등학생용, 등학생용 설명서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

는 등 홍보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

시하여야 하며, 문계 고등학교 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 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원에 한 인권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한 내용

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한 교육자료  교육 로그램을 개발․보 하여야 한

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하여 학생의 인권에 한 교육 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 하여야 한다.

제2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 원회와 경기도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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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 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한 수 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한 실천계획을 3년 단 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 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평가에 한 사

항을 심의하기 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 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 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 은 당연직 원이 된다. 

  ③ 당연직 원을 제외한 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문가로서 련 비 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는 

공개모집 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 원회의 원

   3. 도민 에서 학생인권문제에 한 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 차를 통해 신청

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 원회에는 원장과 부 원장을 두며, 원장과 부 원장은 원 에서 호선

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하여 소 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

능  일부를 소 원회에 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 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련된 정책에 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경기

도학생참여 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 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 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 하기 하여 20명 이내의 범  내에서 별도의 차를 밟아 

교육감이 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 교육감  학생인권옹호 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   학생참여 활성화를 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 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을 하여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 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 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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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 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한 상담  구제를 하여 학생인권옹호 을 둔

다.

  ② 학생인권옹호 은 학생인권에 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학생인권심의 원회의 동의

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 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 은 학생의 인권에 한 헌법  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한 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 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 의 직무와 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요한 사항은 옹호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다.

제41조(겸직 지) ① 학생인권옹호 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 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 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 의 직무) 학생인권옹호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한 조사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한 한 시정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한 공표

  6. 기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 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 의 복무, 보수 등에 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 의 직무수행을 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 의 직무를 보좌하기 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 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문조사원에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 으로 학생인권옹호 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 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 거나 침해당할 험이 있는 경우

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구든지 학생인권옹호 에게 그에 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 은 사건에 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교직원에 한 시정권고 등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 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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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 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학생인권옹호 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 은 제42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 은 제46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해 조사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방문조사

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질의, 제2항의 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 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한 심의 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 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 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문가, 학생 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 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 이고 합리 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 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차, 규정개정심의 원회의 구성에 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 으로 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해 필요한 사항을 규

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 에 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 으로 학생인권옹호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 의 

복무 등에 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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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역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시사

                                                 장 미 (목포경실련 사무차장)

  이 글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와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사

례를 중심으로 작성함.

1. 조례 제정의 배경과 목

(1) 장애인편의시설 사 검조례

①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의 보장이라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측면은 물론이

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이

루어내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음. 

②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법의 취지가 민․관 모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설사 인지

하고 있다할지라도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편의

시설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설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③ 법 집행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보면, 시설주(공공과 민간부문 

포괄)는 법률 위반이고 시설주관기관은 직무유기 또는 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④ 특히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효용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용자

(당사자) 중심의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⑤ 따라서 건축허가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설계도에 반영되었는지, 설계대로 시공

하였는지를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민간점검요원이 직접 사전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시설의 효용성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신장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됨.

(2) 라남도 장애인차별 지조례

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꾀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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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

되지 못하고 있어 법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 △장애인 및 장애인관

련자에 대한 차별 방지, △차별을 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구제,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

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동법 제3조 4항과 제8

조 1항, 2항). 

 ②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행정․재정․기술적인 지속적인 조치를 제

도화 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③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함. 장애

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전

문가, 장애인 등 도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 등 민․관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음. 따라서 

교육과 홍보, 차별행위 신고 등을 통해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

장에 관한 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조례를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사 검조례

① 목적

 -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

② 사전 점검 대상

 -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

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

③ 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 사전점검요원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건축사협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

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인 이내 위촉

 - 위촉시 장애유형을 고려하며 임기는 2년

④ 목포시의 의무

 -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

 - 매년 9월에 교육과 홍보 연간계획 수립

 -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

 - 사전점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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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라남도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조례

① 목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실현 및 사회참여 확대

② 전라남도의 정책개발 사항 명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

 

③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역할

 - 전라남도지사는 도와 소속기관, 시장․군수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야 함.

④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및 시책 방향

 -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사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 장애인 등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도 홈페이지 공고절차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 기본계획 상시 게시 의무화(홈페이지)

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과 홍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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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상 : 도,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 가정, 학교, 사

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실

시되도록 노력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

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배부

⑥ 장애인 차별상담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⑦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 의회 보고 의무화

 - 장애인차별 및 인원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함

 -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

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⑧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

 - 심의사항 : 기본계획,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그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자문사항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등 전반적인 사항

 - 구성 : 15인 이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며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기타 도지사가 위

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

⑨ 효력발생시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규칙, 예산 등 준비기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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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과정)

사 업 내 용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조례 

의제화

․ 지속적, 반복적인 편의시설 조사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발족

․ 공무원 대상 편의시설 모니터교육

․ 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로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및 홍보

․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대응

․ 장애인차별에 관한 주민․공무원 설문조사

(2009.8.26~9.10) 및 발표

조례안 

작성

․ 조례안 준비 모임 구성 및 운영

․ 조례안 작성을 위한 단체 간 1차 간담회

(2003.4.15)

․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2003.4.23)

․ 조례안 작성을 위한 단체 간 2차 간담회

(2003.5.20)

․ 주민발의조례안 명칭 및 내용 확정

(2003.5.21)

․ 조례안 작성을 위한 활동가 집담회 2회 

(2009.6.2, 2009.10.9)

․ 법률 및 사례 연구(2009.6~9):장애인차별금

지법, 국제협약, 외국(영․미) 사례 등 분석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전랄남도, 전라남도의회, 단체 공동으로 개최

(2009.10.21)

․ 조례안에 관한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 

2차례 개최(2009.12.30, 2010.2.9)

조례안

 발의

․ 목포시에 조례제정 청구(2003.5.23)

․ 조례 청구 관련 기자회견(2003.6.3)․
․ 청구인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6.3~6.24)

․ 조례청구인 명부를 목포시에 제출, 기자회견

(2003.6.25)

․ 목포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청구인단체 의

견서 제출(2003.8.18)

․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2003.8.25)

․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2003.9.4)

․ 목포시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 조례청원 소개의원 확정 및 협의

․ 청원단체 예비 모임

․ 전남장애인단체, 목포경실련 등 34개 단체 

공동으로「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 (2010.3.15)

․ 청원 후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

별 로비, 면담 또는 전화(2010.3.20~4.15)

심의 

및 의결

․ 목포시의회 의장 면담(2003.9.18)

․ 상임위에 조례안 상정(2003.9.25) 

․ 의회사무국에서 심의보류를 요지로 하는 검

토보고서 제출(2003.9.26)

․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2003.9.26)

․ 전라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서 전라남도 의견 수렴(2010.3.29)

․ 전라남도가 의회에 청원조례안 처리 연장 요

청 공문 발송

․ 전라남도의 연장 요청 의견에 대한 목포경실

3. 조례 제정과정 분석

(1) 시기별 사업내용 비교

<표 1> 과정별(시기별)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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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단체에서 수정조례안 및 의견서를 의회

에 제출(2003.10.17) 

․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진행 결과 심사보류

(2003.10.24/30)

․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등과 간담회

․ 목포시 담당자와 3회에 걸쳐 조례안 조정 협

의

․ 목포시의회 자체 전체의원 간담회

(2003.11.25)

․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수정 가결 및 본회의 

회부(2003.12.8)

․ 상임위 통과 환영성명(2003.12.8)

․ 목포시의회 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2003.12.18)

․ 목포시에서 의회통과 조례에 대해 수용한다

는 요지의 의견서 제출(2003.12.22)

․ 청구인 4,708명을 대상으로 감사엽서 발송

(2003.12.27)

․ 목포시 조례 공포(2004.1.6)

․ 조례 공포 환영성명(2004.1.9)

련 의견서 제출(2010.4.13)

․ 전라남도가 수정조례안 작성(2010.4.15)

․ 전라남도 수정조례안에 대한 청원단체 의견

서 제출(2010.4.16) 

․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전문위원실, 청원단

체 간 회의 및 합의안 도출

(2010.4.16)

․ 전라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명의로 조례 

발의 (2010.4.19)

․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2010.4.23)

제정 

이후

․ 시행규칙 제정 관련 목포시청 공무원과 간담

회(2004.2.20)

․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개설

(2004.5~6월)

․ 조례 시행규칙안 작성(2004.5.19)

․ 조례의 본격적 시행을 환경하는 성명 발표

(2004.8.19)

․ 조례 시행규칙 제정(2004.8.30)

․ 조례에 정한 사전점검요원 위촉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성명(2004.9.2)

․ 목포시, 사전점검요원 위촉(10.25)

․ 조례의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06.3.6)

․ 제2기 사전점검요원 위촉절차에 관한 제안서 

제출(2006.9.8)

․ 조례의 취지를 곡해한 전라남도 감사결과 반

박의견서 (2007.2.12) 

․ 목포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소속 의원 간담

회(2007.5.14):사전점검 대상을 건축물에서 옥

외 시설까지 확대

․ 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 수 차 진행

․ 조례 제정 이후 사업계획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2010.4.23/5.6)

․ 청원단체 간 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실천단 구성 결의(2010.5.12)

  - 2011년 본예산 확보 요구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교육 및 캠페인 

(6월 예정)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실행에 관한 토론회 

개최 등 예정(실천단 소속 단체, 전라남도, 전

라남도의회 공동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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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점검 대상 확대를 요지로 하는 조례 제

정(명칭변경으로 제정)에 관련된 조례안과 의

견서를 의회에 제출(2007.8.27)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명칭변경, 점검대상 확대(2007.10.8)

․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평가 

(이를 바탕으로 목포시에서 2기 점검요원 위

촉)

항  목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조례발의 주체 주민 의회 상임위원회 (청원수용)

발의 방법 청구인 서명 장애인단체 등 의회청원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여론 형성
가두서명, 호별방문, 기자회견, 

토론회 등
설문조사, 교육, 토론회, 기자회견

제정의 긍정적 변수
․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 폭넓은 시민사회 내부 협력

․ 장애인단체 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태도

․ 지방선거라는 환경적 유리함

제정의 부정적 변수
․ 사전점검을 초법적인 건축규제로   인

식하는 의원의 반대

․ 집행부의 부정적 수용태세

․ 일부 장애인단체의 일탈행위

주요 협의 대상 의회와 합의 집행부와 합의

(2) 조례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항목별 비교

<표 2> 조례의 항목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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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의 의의 

(1) 장애인편의시설사 검조례

① 법적인 측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사회적 통념(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통합)의 측면 모두를 볼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

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모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상위법 시행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입

법권을 행사하는 입법선도의 의미를 지님. 

②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진행하여온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운동이 외부감시 기능에 머물러 

있던 것을 ‘행정절차과정에서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축의 각종 허가행정과정에 사용자중심의 점검결과를 반영하게 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는 한편, 시민참여를 동시에 보장함.

③ 이 조례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는 현상, 즉 공급자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를 사용자 중심의 효과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장

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개인과 단체가 목포시의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

전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목포시가 허가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해 편

의시설을 다시 반복하거나 수정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④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활용한 조례제정운동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서 장애인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을 주민자치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고,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수 

년 동안 꾸준히 협력한 결과로서 협력모델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또한 조례청구운동은 그 자

체로서 시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기능을 수행하였음.

⑤ 조례제정의 출발은 주민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목포시, 목포시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

한 가운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목포시, 목포시의회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⑥ 2004년 조례 제정 이후에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문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됨. 장애

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2007년에는 목포시의회와 협력하여 건축물에 한정되

어있던 사전점검 대상을 도로, 공원 등 옥외공간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사전점검요원 위촉과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수차례의 제안을 목포시에 지속적으로 해온 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시행

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님.

⑦ 이 조례는 15개가 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확산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으

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입법선도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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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차별 지조례

① 이 조례안은 민․관 협력이라는 가버넌스 구조를 통해 장애인 인권문제를 해소하고자 작성되었고, 

집행부와의 합의를 통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

② 전국 최초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조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예

상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 보완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음.

③ 또한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 것임.

④ 조례 제정 이후 사문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조례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내부의 인권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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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 검 등에 한 조례

(제정) 2007.10.08 조례 제2412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2578호

제1조 (목 )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공 등에 있

어 설치 이 에 한 사  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

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 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개정 2009·8·3>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  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

에 그 사용 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검하여 법하지 아니한 사항

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8·3>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

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신설 2009·8·3>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개정 

2009·8·3>

제3조 (사  검 상)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

부투자기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의 시설은 사 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한 검 상

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 를 정한다.<개정 2009·8·3>  

②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 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 검을 실시한다.<개

정 2009·8·3>

제4조 (사  검 요원의   임기 등)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

단체, 한건축사 회목포건축사회, 학계  그 외 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한 학식 는 경험이 풍부한 문가를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 검요원(이하 “ 검요원”이라 한

다)을 한다. <개정 2009·8·3>  

② 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한다.  

③ 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요원에게는「목포시 각종 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용하여 수당  여비를 지 할 수 있다.  

⑤사 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 검요원의 의무) ① 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검요원은 사 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시장의 의무) ①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  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 검에 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한 교육과 홍보를 해 매년 9월에 사 검요원과 의하여 연

간계획을 수립한다.  

③ 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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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탁할 수 있다.  

④해당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검 시 사 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 검결과는 분기별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 검검 실시 상과 실시 일시  

조치요구사항, 검결과의 반 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개정 2009·8·3>  

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 리 실태를 악하기 한 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9·8·3>  

⑦ 시장은 시 역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⑧ 시장은 사 검검 상에 해당되는 시 소재 공공  민간 건축물  시설에 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를 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9·8·3>  

⑨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하여 시 자체 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8·3>

제7조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사 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안내에 극 조하

여야 한다.  

②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 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 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제8조 (사  검 보고서의 작성) ①사 검요원이 사 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

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 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는 별지 제2

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②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

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  검 결과의 반 ) ①시장은 사 검 결과보고서를 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시장은 결과를 반 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단할 경우 사 검요원 

일부 는 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계기 과 문가 는 계인의 의견을 듣

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 검요원 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사 검 결과의 반 을 꾀하

고 제도의 발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④ 시장은 사 검 반 결과를 사 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제10조 (재정조치)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 조2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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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남도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 )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 지 실   사회참여 확  도모를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란 신체 ㆍ정신  손상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는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장애인 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한 목 에서 장애인을 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

호자 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한 자임이 통상 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장애인 차별 지”란 구든지 장애 는 과거의 장애경력 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등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라남도의 책무) ① 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장애인에 한 차별 지  사회참여 확 를 

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는 장애인  장애인 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

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 으로 해소하기 

하여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도는 행정 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도는 행정 차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⑥도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ㆍ행정 ㆍ재정  지원을 하

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① 도는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을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1.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에 한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3. 정당한 편의제공에 한 사항

  4. 교육  홍보에 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한 정책에 한 사항

  6. 여성장애인에 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한 정책에 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하여 필요한 사항

  ② 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와 소속기 , 시장․군수에게 극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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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라남도민의 책무) ①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을 비롯한 라남도민은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도와 시․군의 계획과 정책 

반에 한 정보에 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완 한 사회통합을 한 차별 지와 인권증진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 정책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 방향

  2. 계획의 추진 목표  시책 방향

  3. 목표 달성을 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정당한 편의제공을 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5.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한 세부 시책

  6. 장애인 차별 지와 인권증진에 한 정책개발

  7. 실태조사를 한 지표 개발

  8.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실태와 차별 지  인권증진 사례

  9.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련된 여건 변화와 망

  10. 장애인 등을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11.정책  시책 추진을 한 행정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

  12. 그 밖에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을 해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 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차)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에 도 

홈페이지 공고 차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라남도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

본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검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교육) ①도지사는 도, 소속 기 , 장애인․장애인복지시

설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을 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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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한 국제

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 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로그램  교재 개발에 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 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탁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차별 지  방에 한 홍보) ①도지사는 도  소속 기 , 장애인․장애인복지시

설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 지와 방에 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지와 인권증진에 한 별도의 배 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 해야 한

다.

  ③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지와 인권증진에 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장애인 차별상담) 도는 장애인 차별에 한 상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라남도 장애인 인

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실태조사)①도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인권증진에 한 실태조사는 일반 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시･군의 자치법규

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

태 개선과 자치법규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라남도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 원회

제13조(목 ) 도는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하여 라남도 장애

인 차별 지  인권증진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원회 기능) ①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등 

  2. 교육  홍보계획 수립 등

  3.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원회는 장애인 차별 지  인권증진 등 반 인 사항에 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 원회 구성) ① 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 원장은 직 원 에서 호선하며, 원은 당연직 원과 

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원은 행정부지사,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기

의 공무원을 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 직 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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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조계

  4. 학계 문가

  5. 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도지시가 원으로 함이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 원회 원의 임기) ①당연직 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까지 재 하고, 재 이 없는 경우는 해  된 것으로 본다.

  ④보궐 원의 임기는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원이 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는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  

할 수 있다.

제17조( 원회 원장 등의 직무)  ① 원장은 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원회를 표한다.  

  ②부 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행한다.

제18조( 원회 회의) 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 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9조( 원회의 간사  서기) ①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

애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 사무 이 된다.

  ②간사는 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0조( 계기  등의 조) 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기 의 임직원 

는 계 문가를 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21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원회에 출석하는 원  공무원이 아닌 원에 하여는「 라남

도 각종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의 범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할 수 있

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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